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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머리말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져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자국내 산업과 경제

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대에 사

활을 걸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OECD 국가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되었

다. 소개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는 대개 미국과 영국을 중심이었다. 그 결과 우

리정부의 규제개혁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 내용은 대개 미국과 영국의 최근 규제개

혁 내용들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중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규제관리 및 개혁 

선진국들이 있으며,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이들 서

구 선진국 국가들의 규제개혁 흐름은 대체로 행정비용 부담의 감축 및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부담의 감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영국의 규제비용총량

제(One-In, One-Out)나 캐나다의 One-for-One rule 등의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구 국가들의 규제개혁은 최고 국정책임자의 강력한 의

지와 리더십 하에 조직개편을 비롯한 일련의 시스템 개혁과 더불어 규제개선 및 완

화를 위한 관리시스템 개혁 및 각종 정책프로그램의 시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아베노믹스로 지칭되는 바,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규제개혁

의 열풍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아시아 이웃나라인 중국의 규제관련 

제도적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주로 

기존 규제를 대폭완화한 이른바 ‘특구(zone)’의 형태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규제개혁의 주된 목적은 경제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에 착안하여 서구 선진국 가운데에 호주와 독일, 

스웨덴의 규제개혁 사례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규제개혁 사례를 집중적

으로 고찰하고 있다. 각 장에서는 규제개혁 시스템 및 조직체계, 그리고 주요 규제

개혁 정책프로그램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성과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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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호주 규제개혁 사례연구(서재호, 부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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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호주 규제개혁 사례연구 

서재호(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1. 호주 규제개혁사례 연구의 배경

  호주는 OECD 국가들 중 규제영향분석(RIS)을 가장 먼저 도입하고 제도화 한 나

라중 하나이다. 또한 다수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연방제 

국가임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균형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2000년대 국제금

융위기 속에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더하여 2013년 새로

이 선출 된 Tony Abbott 호주총리는 정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의 견인차가 되어

야 한다는 인식하에 규제담당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총규제비용절감제도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성과관리체제를 시행 예정이다.

  이러한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맥락을 함께한

다. 우리는 2014년 3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위험관리가 규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학습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는 사회각 계층의 생산성 제고가 절실한 실정이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호주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현재 추진중인 규제개혁 사례를 통해 많은 시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호주 규제개혁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소개하기 위해 최근 단행된 호

주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조직의 개편을 검토하였다. 또한 호주정부의 규제영향평가 

중 위험평가 제도를 상세하게 소개한 뒤 호주정부가 각 부처의 행정개혁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제비용총액절감제와 규제개혁성과관리 제도를 소개하면서 몇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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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3년 9월 18일 이전의 호주 규제개혁 체제도

2. 호주 연방정부 규제개혁 조직의 변화

1) 호주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조직과 체제

  호주 연방정부의 현재 규제개혁 체제는 2013년 9월 개편되었다. 호주정부의 규

제개혁 전담기구는 내각부(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 소속의 

Office of Deregulation(OD)과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OBPR)이다. 

현재의 규제개혁 조직은 2013년 Tony Abbott 총리가 당선되면서 과거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소속으로 있던 OBPR을 이관하고 

Deregulation Policy Division(DPD )가 개편ㆍ이관되면서 형성된 것이다. 

  2013년 이전의 규제개혁 체제는 2007년 내각에 규제개혁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

는 Minister가 임명되어 각료 수준에서 다른 각료들이 관여하는 중앙부서단위의 규

제개혁을 주도하도록 하면서 형성되었다. 규제개혁은 규제를 제정하고 집행하는 개

별부처 단위의 개혁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호주 연방정부는 개별 부처

(department and agencies)에 best regulation co-ordinator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부처의 co-ordinator들이 OBPR과 함께 정례미팅을 통해 규제개혁업무를 

개별부서에서도 중요하게 추진하도록 하면서, 정부 재정 차원에서 규제개혁의 이니

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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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13년 9월 18일 이후의 호주 규제개혁 체제도

  2007년에 구축된 호주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체제는 2013년 신임 Tony Abbott 

총리 취임과 함께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규제개혁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변

화는 Ministry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이 규제개혁을 주도하던 것을 개편하

여 총리가 직접 규제개혁을 주도하도록 전반적인 체제를 개편한 것에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이후 정립된 OBPR을 Department of Prime Minister and 

Cabinet(PM&C)로 이관하고, PM&C 산하에 Office of Deregulation을 신설하였다. 

PM&C가 총리의 강력한 권한을 토대로 정부의 내부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기

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13년의 규제개혁 체제 개편은 2013년 새로이 집권한 

Tony Abbott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연방정부 내에는 규제개혁을 집행하는 전담기구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규제

개혁에 관여한다.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경쟁력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이

다. PC는 1998년에 Industrial Commission의 후신으로 확대신설 된 독립위원회 

조직으로, 호주의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구이다. 경쟁력위원회법에 

의해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은 호주총독이 임명 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PC의 운영상 

내각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다. 호주 연방정부 규제개혁의 전담기구인 OBP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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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호주 연방정부내 규제개혁 전담기구의 변화과정

2008년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PC의 관

할 하에 있었으며, OBPR의 전신인 ORR을 소속하에 두고 규제개혁을 집행하던 기

구였다. PC는 주로 호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각에 보고하여 규제개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서 호주는 자치헌법을 가진 6개의 주와 2개의 준주(territories)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주관할 하의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입법을 포괄

적으로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못지않게 주정부

의 규제개혁 또한 중요하다. 주정부의 규제개혁은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이니셔티브

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호주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준주정부가 함께 정책을 협

의하기 위하여 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 (COAG)를 설치하고 있으며, 

COAG는 NCC를 두어 규제개혁과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는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다. 

2)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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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13년 9월 호주 연방정부 규제개혁 전담조직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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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 Minister

→

[2013년 개편전 규제개혁 전담조직] [2013년 개편후 규제개혁 전담조직]

(1) 연방정부 규제개혁 전담기구의 변화과정 

  제1기 규제개혁 시기에 규제개혁을 담당했던 부서는 1985년에 신설된 산업과학

기술부 내의 기업규제평가부(BRRU)로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했다. 이후 1989년에 

규제평가청(ORR)으로 개편되면서 독립위원회 성격을 갖는 산업위원회로 소속이 변

경되었다. 1998년 산업위원회가 경쟁력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로 확대·

개편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했다. 이후 2006년에는 규제영향분석을 보다 강화하고 규제합리화 사례

를 축적하기 위하여 ORR을 OBPR로 개편하였다. 

  연방 각료(Minister) 수준에서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기능을 신설한 것은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정부의 케빈 러드(Kevin Michael Rudd) 총리에 의해서 이

루어졌다. 호주 경제성장을 위해서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제2기 규제개혁을 이어받아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

해 각료의 구성에서 Minister for Finance and Deregulation을 지명하여 내각에서 

규제개혁 아젠다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였다. Finance와 Deregulation을 결합한 

것은 각 부처단위의 규제개혁에 강한 추동력을 주기 위해 규제개혁과 각 부처의 재

정적 이니셔티브를 연결한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필요

한 주정부의 규제개혁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된 결합이었다. 

  규제개혁의 실무집행은 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내에 규제완

화그룹(Degreulation Group)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규제개혁그룹은 신

규규제 제정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 등을 담당하는 Office of 

Best-Practice Regulation(OBPR)과 기존의 규제완화와 합리화를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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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gulation Policy Division(DPD)으로 구성된다. 이후 2013년 개편을 통해 현재

의 총리 직속의 DPMC 소속으로 OBPR과 DPD를 개편한 Office of Deregulation

으로 개편이 이루어져 총리의 강력한 지원하에 행정비용절감(Redtape reduction)을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2) 규제개혁 관련 주요 조직

  ① Office of Best Practice Regulation(OBPR) 

  호주 연방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기구중 OBPR은 1986년 신설된 BRRU

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애초 OBPR 설치의 주

된 목적은 호주 연방정부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을 지원하는 것이며 그 수단

으로 활용하는 것이 규제영향분석인 것이다. OBPR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가 작성하는 규제제안서의 품질관리 메커니즘 관리와 RIS가 필요한지 여

부를 포함하여 현존하는 규제 평가

 * RIS에 대한 평가와 RIS가 정부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지

원, B/C분석(cost-benefit analysis) 및 위험성 분석(risk analysis)의 적절한 품

질을 포함하여 RIS가 적절한 수준으로 작성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 실시

 * 규제비용 기업순응비용(business compliance costs)과 규제비용 수단으로서 

Business Cost Calculator(BCC)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평가하여 정부부처

에 자문

 * 사후 규제평가(Post-implementation Review), 연간규제계획(Annual 

Regulatory Plan)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제 메커니즘에 대한 관리

 * 전체 정부 협의 원칙(whole-of-government consultation principles)의 발전, 

정책개발과정의 일부로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최적협의 가이드 제공

 * 부처 공무원들이 규제제안서를 정당화할 수 있는 평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업무 

 * 비용편익분석과 협의과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을 제공 

 * 규제영향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사항 순응,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개

혁발전 전반에 대한 연간 보고

 * 온라인을 통한 모든 규제영향보고서의 등록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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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정부위원회의 국가기준설정기구와 내각위원회에 규제작성 가이드라인, 시점 

등에 대한 조언

 * 주정부와 준주(territories)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타 정부가 

호주정부의 규제개혁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 타국 정부에 조언을 제공

  OBPR은 사전적인 비토권(veto right ex ante)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OBPR의 인증서가 없으면 규제 제안서는 후속절차로 진행될 수 없다(예외는 

수상이 RIA에 대한 면제를 인정할 경우에만).

  ② Office of Deregulation 

  Office of Deregulation은 호주 연방정부 전체에 걸친 규제완화 및 개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3년 9월 18일에 총리실에 설치되었다. 주로 규제개혁 및 완화와 

관련된 사무에 대해 총리를 보좌하고 의회의 정책자문을 실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Office of Deregulation는 특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부처의 레드

테이프(Redtape) 비용감축(규제비용총량감축제)을 촉진하고 감독하기 위한 아래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총리와 내각의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자문

 * 정부의 규제심사를 조정하고 감독하며 연간 규제비용절감 10억달러 목표 추진

 * 각 부처에 설치된 규제완화기구 간 그리고 정부 내 규제완화에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 주정부 등과 함께 그리고 COAG를 통해 총리가 규제완화 아젠다를 추진하는데 

지원업무 담당

 * 규제완화 아젠다의 발전에 대하여 정부에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는 기능 

  Office of Deregulation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정부 규제완화 의제

(Whole of Government Deregulation Agenda)의 핵심은 규제비용총량 절감으로 

개인, 기업과 공동체에 부과되는 불필요한 red tape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젠다가 절감의 대상으로 보는 red tape는 법률과 규제, 준규제를 포

함한다. 정부의 규제완화 의제의 구성요소는 아래와 같다.

 * 연간 10억달러의 red tape로 유발되는 규제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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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아젠다를 이행하기 위해 각 부처에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설치

 * 규제개혁 전담기구는 각 부처 내에서 규제이력을 관리하고 조사를 실시

 * 내각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는 규제개혁제안에 대한 예비자문

을 실시 

 * 정부는 규제기구의 성과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틀을 개발

 * 의회는 일년에 두 번 중복 또는 불필요한 법안과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폐지의 

날(Repeal day)을 지정·운영(첫번째 폐지의 날은 2014년 3월 26일 개최됨)

 * 모든 법안은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③ 연방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과거 OBPR이 PC 소속으로 있던 시기와 달리 연방정부에 규제개혁 전담부서가 

신설된 이후 생산성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 PC)는 규제개혁에 대한 직접

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다. 그러나 호주 경제의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 규제개혁

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PC의 기능은 특히 규제

개혁의 성과를 홍보하는데 있다.

  PC는 미시경제 개혁측면에서 호주정부의 주된 정책조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

으며 영역 또한 전 경제영역을 포괄한다. 따라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준주

정부 모두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경쟁력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PC의 

정책자문의 범위에 포함된다. 

  호주경제의 경쟁력과 관련된 PC의 광범위한 자문기능은 PC가 산업위원회

(Industry Commission), 산업경제국(Bureau of Industry Economics), 경제기획 

자문위원회(Economic Planning Advisory Commission)의 3개 경제정책 자문기구

가 통합되면서 독립적인 경쟁력위원회법(Productivity Commission Act 1998)에 

의해 신설되었다는 점에서도 예견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4명에서 11명의 위원들

로 이루어졌으며, 임명은 호주총독(Governor-General)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임기

는 5년까지이다. 위원회의 직원들은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PC는 산업, 생산성, 기업의 경쟁력 등과 관련된 연구와 분

석을 통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왔으며, 이 보고서들을 통해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내 호주정부 내외에 홍보하게 된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서 PC는 제2기 호주규제개혁을 주도한 기관으로, 지난 2000년 중반이후 나타난 호

주 경제성장의 성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호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개

혁 성과라는 연결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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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규제개혁을 위한 연방 부처 간 협력(co-ordination) 메커니즘

  호주 정부의 각 부처는 고위관료를 규제조정자(best regulation co-ordinator)로 

지정해 건전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OBPR은 각 부처 소속의 코오디네

이터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이를 통해 규제 모

범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코오디네이터는 부처와 OBPR간 

양방향 의사소통 채널의 역할을 담당하며, 코오디네이터는 자신의 부처가 준비하는 

규제영향분석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Better Regulation Ministerial 

Partnerships는 재정규제완화 각료와 다른 각료들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3. 규제영향분석에서 위험평가1) 

1) 호주정부 규제영향평가의 개요

  1985년 규제영향분석을 연방 내각제출 법률안의 필수조항으로 제도화한 호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규제영향분석을 매우 일찍 도입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호주 

연방정부에서 규제영향분석(Regulation Impact Analysis)은 제안된 규제와 정부의 

정책목적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대안들이 야기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가장 최근의 변화로는 규제당국이 표준화된 비용과 효과 추정 방법과 기준을 제

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규제제안서에 대한 사정평가를 의무화 

하였고,2)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고는 입법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연방정부가 규제영향분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제안된 규제가 초래하는 편익 뿐 아니라 규제의 잠재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 담당자와 각료가 인식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책 개발과 집행을 고무시키는 

강력한 규제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 둘째,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을 적절하게 통제하도록 하며 필요한 요소에서 정책

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 셋째, 개별각료, 부처, 위원회, 법정기구와 규제자가 규제품질 관리의 궁극적인 

1) 위험평가제도의 내용은 2013년 저자가 참여하여 집필한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

에 대한 연구, 2013) 호주사례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2) 여기에는 중소기업 영향비용추정, 행정비용추정, 위험비용효과 추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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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규제영향분석의 단계는 사전평가단계(preliminary assessment), 대안단계

(options stages), 세부평가 및 확인단계(details stage), 공개 및 투명화 단계

(transparency and publication)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선 제시된 규제가 있음을 OBPR에게 통보(notifying the OBPR) -> 정

확한 분석을 위한 RIS 준비(preparing the RIS) -> 의사결정단계에 정보제공

(decision making stage)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publication) 단계이다. 

  RIS가 작성되면 작성부처는 이를 OBPR에 보내 RIS의 적절성 대한 평가사정을 

받게 된다. 모든 정부부처는 예외 없이 개별부처에 의해 신규 규제도입을 위해 작

성되는 RIS가 정부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OBPR의 인정 없이 의사결정 단계

로 나가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의사결정 단계에서 OBPR은 의사결정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OBPR이 수행하는 규제자의 RIS 평가 기준은 다음

과 같다. RIS에 대한 평가가 마무리 되면 적절하게 작성되었든 그렇지 않든 모든 

RIS는 OBPR이 운영하는 중앙 온라인시스템에 RIS를 등록해야 한다. RIS에 대한 

OBPR의 평가는 평가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출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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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BPR의 RIS 평가 기준
평가영역 기준(criteria)

1. 문제 

(problem)

* 제기된 문제의 크기(범위와 규모)에 대한 증거 제시

* 모든 정부 수준에서 적절한 현행 규제가 있는가 여부와 현재 규제가 해

당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는가 여부에 대한 증명

* 위험과 관련된 문제인 경우 적합한 위험을 확인했으며 왜 정부가 그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증명

* 현재의 규제를 고려하고, 위험 관련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 

발전의 잠재적 역량 등을 고려할 때에도 추가적인 정부 활동이 반드시 필

요한지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가

2. 목표 

(objective)
* RIS가 정부활동의 목적, 산출, 목표나 달성수준을 설명하고 있는가

3. 대안 

(options)

* 비규제 대안, 자율규제와 공동규제 옵션 등을 포함하여 RIS 가 모든 대안

들을 확인했는가 : 만약 현재 대안만 가능하다면 RIS가 현행의 규제와 새

로운 규제대안 2개만을 검토해야 했는가를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함

4. 

영향분석 

(impact 

analysis)

* 각 대안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확인하고 각 대안이 이들

에게 주는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열거 했는가

* 증거가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모든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했는

가 : 기준으로 현재상태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했는가

*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각 대안이 공동체 전반에 미치는 순 영향

(net impact)을 사정(assess)했는가

*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분배적 이슈를 포함한기업과 비영리부문

에 주는 영향을 사정했으며, 기업비용산식(business cost calculator)과 

조세순응비용산식(tax compliance cost calculator) 등 OBPR이 승인한 

방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이 기업의 순응비용에 주는 영향을 계량화 했는

가

* 대안이 개별 기업과 기업군 전체에 주는 영향을 인식했는가

* 규제제안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 하였는가

* 각 대안들이 위험을 감소시켰는가를 분석하고, 관련된 비용과 편익을 분
석했는가

* 관련된 국제기준을 문서화하여 포함하고 변수들을 확인했는가 

* 제안된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그 규제가 순편익을 내고 있으

며 정부의 정책목표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통해서만 구현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가

* 핵심적인 가정을 지지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석대상 자료에 존

재하는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 있는가 

5. 협의

(consultati

on)

* 협의의 개요

*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제기된 반대의견을 포함하여 협의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이 기술되었는가

* 그러한 관점이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 전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 있는가

6. 

대안제시

* 선호되는 대안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그 대안이 선호되는 이유와 

비용편익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자료 : OBPR 핸드북 2013.



- 14 -

2) 위험평가(risk analysis)3)

(1) 개요

  정부규제 중에서 확실성(certainty)에 대해 다루는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정부규제는 불확실성을 다룬다(OBPR, 2013). 많은 규제들은 해로운 상황의 발생을 

줄이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다. 호주정부는 필요한 규제영향평가서

에서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RIS가 필요한 신규 규제의 

50% 이상이 위험과 관련되는데, 위험과 관련된 규제는 다음 사항들을 규제하기 위

해 도입된다.

 * 작업장 사고발생을 감소

 * 공중보건위험(식품위생규제)을 감소

 * 소비자에게 유해한 제품의 위험을 감소

 * 금융기관의 파산 방지

 * 테러공격의 위험 감소

(2) 위험(risk)과 불확실성(uncertainty)의 개념

  위험(risk)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로 알려져 있으며 측정이 가

능한 것으로 인식된다.4) 불확실성은 위험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추

정되지 않을 경우를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위험과 불확실성을 구분하는 것이 용

이하지 않은데 이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발생 가능성은 제시될 수 있으나 모든 위험

의 크기에 대한 완벽한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험분석은 정부의 최적 규제설계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사항으로 모든 RIS에 포

함되어야 한다. RIS에서 위험분석의 목적은 제안된 규제가 경제적 산출에 주는 가

능한 영향의 불확실성의 원천을 밝히기 위해서 이다. 위험분석은 RIS 절차와 독자

적인 단계로 인식되어서는 아니 되며, 문제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거나 규제의 영향

을 분석하는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위험평가의 내용은 OBPR, 2013, risk analysis guidance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4) 이를 확률론적 위험관이라고 한다. 확률론적 위험론에서는 위험을 피해의 규모×발생확률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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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단계에서 위험의 고려

  RIS 절차에서 문제정의 단계에서는 규제를 통한 정부 활동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

들이 제시된다. 정부규제가 위험을 관리하거나 위해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

우 문제정의 에서는 위험이 무엇이고 정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이 무엇일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즉 문제정의 단계에서는 실제 위험의 규모

에 대한 적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본질에 관련된 정보

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들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현재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또한 제시되어야 한다.

  RIS의 문제정의 단계에서는 인식된 위험(preceived risk) 보다는 객관적인 위험

(objective risk)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위험에 대한 인식은 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위험의 진정한 규모와 심각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개인은 위험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종종 위험을 실제보

다 크고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문제제기 단계

에서는 실제 위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실제 위험을 

계량화 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그러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완

전히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험에 대한 정보가 부적절하고 대중이 위험을 

잘못 인식하고 있을 경우 정부는 위험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의 정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의 크기는 종종 해로운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의 크기의 곱으로 계산된다.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절한 정보를 활용하면 측정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위험의 크기를 계량화 시키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험의 발생가능성과 심각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

기 위해서 다음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사건 사고 자료(치사율, 사고 통계)

 * 검시관의 보고서(coroner's report)

 * 보험회사의 추정치(actuarial estimates)

 * 의학 연구자료

 * 전문가 패널서베이

 * 특정 서베이(targeted survey)

  다만 계량화시키기가 어려운 위험의 경우 건전한 질적 평가가 계량적 분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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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위험의 특성과, 정부의 적절한 

개업이 없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유해한 결과가 제시되어야 한다. 위험의 특성에

는 측정이 명확한 위험인가(보험 유형의 위험), 임의적 사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가(예컨대 홍수, 지진, 테러공격 등) 등이 포함되며, 유해한 사건과 결과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긴 위험(latent risk) 등인지 여부가 제시되어야 한다. 

(4) 위험의 영향평가(Risk Impact Analysis) 

  신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당국은 각 대안들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영향분석은 각 대안별로 위험의 크기와 분포에 대한 영향을 명확하

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질문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제안된 규제대안이 위험의 크기를 줄이는가(예컨대, 기준설정, 정보제공 등)

 * 제안된 대안이 위험을 없애는가(예컨대 특정한 행위와 제품사용에 대한 금지)

 * 제안된 대안이 위험을 부담하는 집단을 변경시키는가(예컨대 강제적인 보험가

입) 

  RIS에서는 가능한 위험을 계량화시켜야 한다. 이는 영향분석단계에서는 실제 위

험의 크기에 대한 상세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분석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증거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고 위험의 규모와 심각성을 밝히는 특정

한 연구에 기반을 해야 한다. 따라서 비용편입분석 단계에서는 위험과 관련된 다음

의 두가지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 위험의 발생가능성

 * 제안된 규제가 장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발생 가능한 피해 규모)에 미치는 영향

  위험에 대한 계량화와 측정은 특정 기간동안 인구 10만명당 사건이 일어날 ‘비율

(rate)’ 또는 ‘평균적인 사건수(average number of occurrences)’에 의해 측정된

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간 사람이 익사할 위

험성은 인구 10만명당 1.2명으로 추정된다.

  만약 적절한 계량적 증거가 불가능할 경우 RIS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타당한 

질적 증거의 사용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위험을 계량화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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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반적인 위험의 측정

* 주: 모든 비율은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함

을 해야 한다. 위험이 계량화되지 못할 경우 위험의 잠재적 크기와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다양한 질적 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 전문가 패널에 기반을 둔 위험 평가

 * 위험 유형 매트릭스(확율과 심각성에 대해 알려진 판단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제시하거나 유형분류한 것)

 * 비교분석(각기 다른 영역별로 위험관리 접근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5) 위험분석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의 고려 

  다양한 위험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실제 위험의 규모를 계량

화하기 어려운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요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여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위험의 크기가 알려

져 있지 않을 경우 가장 좋은 경우와 가장 나쁜 경우의 시나리오가 민감도 분석을 

통해 이용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뿐 아니라 확률모델

링(probabilistic modelling)이 활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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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규제비용절감제(red-tapte reduction)와 규제개혁성과관리(regulation 

performance framework)

1) 도입배경과 목적

  호주 연방정부는 연간 규제비용 절감 목표(to cut $1 billion in red tape)를 10

억 달러로 제시하면서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 규제관리에 있어 일관된 

위험기반의 접근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규제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

는 점을 인식하였다. 

  규제비용은 단순히 규제의 설계로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규제는 전 사회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비용은 

초기에 특정한 기업에 가해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 사회와 타 기업에게까

지 이전될 수밖에 없다. 이들 비용은 국외 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국내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경쟁력 확

보를 위해 필수적인 바 호주정부는 총규제비용절감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은 규제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에 따라 호주정부는 2015년에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 성과관리 체제를 도입할 준

비를 완료하였다. 규제성과관리체계(Regulator Performance Framework)는 각 부

처의 규제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와 관리를 통해 기업과 개인, 공동체에게 규제당국

이 위험을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 프

레임워크의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는 PC에 의뢰해 가능한 관리체계(Framework)를 

2014년 3월 발표토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규제성과관리체계(Regulator 

Performance Framework)가 개발되었다.  

2) 총규제비용절감을 위한 규제비용절감목표제(Red-tape reduction targets) 

(1) 개요

  규제비용절감목표제의 목표는 정부규제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기업친화적인 정부

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다. 광의의 의미로 감축목표에서 비용절감은 “정부의 규제

요구의 변화 또는 규제나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순편익을 줄이지 않는 정부와의 

상호작용으로서 기업, 비영리조직, 공동체에게 부과된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정의

된다(NSW,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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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감목표제에서 비용감축은 현재의 규제목표를 충족시키는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부터 공동체가 현재보다 작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까지를 비용절감으로 

본다. 따라서 낡거나 중복되는 규제를 줄임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절감도 규제비용절

감에 포함되며 편익을 초과하는 비용을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규제의 제거도 포함된

다. 또한 온라인 신청과 등록, 원스탑 서비스를 통해 인허가 절차에 드는 대기비용

을 줄이는 것 등과 같은 정부와의 상호작용 비용을 줄이는 것도 규제비용절감목표

제에서 추구하는 비용절감에 해당된다.  

  기업과 공동체가 부담하는 규제비용은 다양한 원천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규제비용절감목표제의 범위에 포함된다. 어떤 규제들이 규제비용절감목표제에 포함

되는지는 다음의 세가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는 제도의 특

성, 둘째 변화로 인해 영향받는 집단, 셋째 비용절감이 이루어지는 비용의 범주이

다. 

  ① 규제비용절감목표제에 포함되는 행정제도

  규제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는 기업과 비정부부문, 개인에게 법과 하위법령의 규제

를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 의무부과, 요구, 금지 등이다. 규제의 근거에는 행정명령, 

지침, 계획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규제이다.

 * 기업, 조직 등의 강제적 면허 또는 등록제

 * 지정된 조직의 사전자격, 경험, 멤버쉽 등

 * 규제자에게 보고서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 

 * 사전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와 이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특정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

 * 정부나 제3의 기관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 승인을 얻기 위해 부과된 의무

  ② 규제비용절감목표제에 포함되는 집단

  규제비용절감목표제의 대상집단은 이 제도를 실시하는 정부의 관할구역내에 있는 

모든 기업, 비영리조직, 개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절감을 포함한다.

 * 기업 : 공기업을 포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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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규제비용절감목표제에 포함되는 비용요소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모든 기업

 * 비영리조직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모든 조직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조직에 참여하는 개인

 * 개인 :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의 개별 주민으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상호작용은 소득을 만드는 행위 뿐 아니라 소득과 관련되지 

않는 모든 작용을 포함

  ③ 규제비용절감목표제에 포함되는 비용절감

  비용절감은 일반적으로 규제로 인한 규제비용과 정부와 상호작용과정과 관련된 

비규제 비용으로 구분된다. 행정문서 감축목표제에 해당되는 비용은 관리비용

(administrative cost), 독립적인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 규제수수

료(fee), 지연비용(delay cost)이 포함된다. 

  규제비용절감목표제와 관련된 비용은 시장구조에 대한 영향이나 경쟁에 대한영향

과 같은 간접적인 비용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규제부담(regulatory burden) 보다 범

위가 좁으며, 규제부담에서 포함하는 간접적인 비용은 행정문서 감축목표제에서 다

루는 비용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2) 비용절감(annual saving) 목표의 설정절차와 일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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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규제비용절감목표 설정을 위한 비용추정 과정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규제비용절감목표제는 완전히 집행될 경우를 상정한 행정제도로부터 발생하는 비

용절감의 ‘연간비용(annual cost saving)’으로 측정된다. 만약 제도시행 초기연도에 

집행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발생비용이 달라져 연간 비용이 완전히 계

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가 완전히 집행된 이후시기의 연간 총비용을 비용절감의 

연간비용으로 상정해 양적으로 추정되어야 한다.   New South Wales 주정부의 경

우 제도의 대상이 되는 비용절감 규모를 계량화하여 Better Regulation Office에 

매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내각과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제안서는 

제출되는 시기의 비용절감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규제비용절감목표 설정을 위한 비용절감규모의 추정은 연간 집행되는 규제와 비

규제 제도를 계량화하는 단순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모든 추정은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절감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의 비용절감

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만을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5

백만 달러 미만의 비용절감치가 추정될 경우 샘플링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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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규제비용절감목표제에서 비용절감목표 추정의 원칙

Principle What is required of you

Cost savings are 

indicative estimates

Cost savings reported under the target are intended to 

be realistic estimates. The actual savings will never be 

certain and it is important that uncertainties are 

highlighted. Where relevant, a high-low estimate range 

should be presented around the central figure.

Present cost savings 

transparently 

Recurrent savings should be presented as annual figures 

wherever possible: i.e. the savings that will be imposed 

over a full 12-month period once the initiative is fully 

implemented. 

Savings that are one-off or only apply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should be clearly presented as such.

Clearly state all 

assumptions and data 

sources

The assumptions and data source made in the 

calculations must be clearly stated. The basis for each 

assumption should also be explained.

Proportionality of 

effort

The effort and resources used to measure the cost 

savings should be proportional to the expected impact 

and scope of the savings.

Consistent 

methodology 

The methodology should be applied consistently across 

all cost savings estimates.

Avoid double 

-counting

Care should be taken not to double-count the cost 

savings.

Consultation 

Consultation about costs with relevant stakeholders is 

recommended. Where possible, a variety of sources of 

information should be used to ensure the claimed savings 

are reasonable and representative.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규제비용절감목표제는 비용절감에 대한 합리적이고 신뢰가능한 측정이 이루어져

야 한다. 이 제도는 정부부처에게 절감목표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

담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목표를 추정해야 하는 기관은 합리적이고 정

확한 추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정확한 추정치를 측정하기 위해 각 부처가 적용해야 

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3) 비용절감 목표추정 방법

  규제비용절감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에서 사용되는 가치

평가 과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용규모 추정에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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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행정문서비용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기업과 개인이 규제개혁이 없을 경우 부담하는 비용과 개혁이 일어나는 경우의 비

용을 산정하여 양자의 차이를 추정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실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모든 비용이 추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해

당 제도로 인해 영향 받는 기업의 비용영역을 확인해 그러한 활동의 변화에 대한 

화폐적 가치를 추정하게 된다.  

  비용유형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비용절감모형이 사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비용절감  단위당비용절감×빈도×대상자수 

  단위당비용절감(unit cost savings)은 활동에 따른 비용절감액이다. 빈도는 개인

과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의 연간 빈도수이다. 대상자수는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

의 수이다. 기본모형을 통한 비용절감 규모를 산정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 행정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활동들을 확인

 * 2단계 : 각 활동별 비용절감액을 추정

 * 3단계 : 영향을 받는 대상자의 규모를 확인

 * 4단계 : 영향을 받는 모든 대상자(호든 기업)의 모든 활동을 기준으로 비용절감

액을 합계함

  각 비용유형별 비용추정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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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관리비용 절감요인과 정의

Cost savings element  Definition

Annual 

Administrative Cost 

Savings

Unit Cost Savings x Quantity

(where Unit Cost Savings = inputs x time saving and 

Quantity =population x frequency)

Inputs 
wages costs, overheads and non-wage costs or the cost 

of anexternal service provider (hourly)

Time saving 
Difference in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activity 

(in hours) with or without the reform

Population  The number of businesses/individuals affected

Frequency
 The number of times the activity is completed each 

year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① 관리비용(administrative cost)

  관리비용은 문서작성비용(paperwork costs)이라고 알려져 있다. 관리비용은 규

제에 순응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는 것과 같

은 정보관련 활동을 말한다. 기업과 공동체에 대한 관리비용절감이 일어나는 과정

은 다음과 같다.

 * 신청서 작성 또는 정보수집을 종이에서 전자적으로 변경시킴

 * 각기 다르게 이루어진 관리업무를 하나의 업무로 통합함

 * 규제자(regulator)가 관리부담을 책임짐 

  ② 독립적인 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

  독립적인 순응비용은 대개 규제 또는 정부와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자본과 생산 

비용과 관련된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 또는 공동체, 비영리부문이 정부 규제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장치를 구입하고, 유지하며, 특정기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

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 범주에 포함되는 비용은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제3의 기

관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비용까지 포함된다. 

기업과 공동체를 위한 독립적인 순응비용절감은 다음과 같은 방식과 절차를 통해 

구현가능하다.

 * 특정한 장치를 더 이상 구매할 필요가 없어질 때

 *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제공해 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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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독립적인 순응비용 절감요인과 정의
Cost savings element  Definition

Annual Substantive 

Compliance Cost 

Savings

Unit Cost Savings x Quantity

(where Quantity = population x frequency)

Unit Cost Savings 
Difference in cost of training, equipment or other

expenditure with and without the reform

Population Number of businesses/individuals affected

Frequency Amount of training or equipment required each year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표 6> 규제수수료 절감요인과 정의

Cost savings element Definition

Annual Fees and 
Charges Savings

Unit Cost Savings x Quantity
(where Quantity = population x frequency)

Unit Cost Savings Difference in the cost of the fee/licence/permit with 
and without the reform

Population Number of businesses/individuals affected

Frequency Number of times the fee or charge is required to be 
paid each year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 정부가 한 산업분야에서 특별한 재화에 대한 제한을 제거할 때(예컨대 특정한 

제품기준과 효율성 표시(labelling) 의무를 철폐할 경우) 

  독립적인 순응비용 절감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관련된 이해관계집단과 자문 및 협

의를 거칠 경우 보다 분명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③ 규제수수료(fee)

  규제수수료는 규제자가 규제를 집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

수하는 과정에서 허용된다. 규제수수료는 정부비용으로 고려되지 않지만 기업과 개

인에게 전가되는 범위에서 행정문서 감축목표라는 차원으로 비용절감액에 포함되어 

계산된다. 

  ④ 지연비용(delay cost)

  규제나 관리의 지연은 이익을 손실케 하거나 비용을 초래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심각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연비용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초점



- 26 -

<표 7> 지연비용 절감요인과 정의
Cost savings element Definition

Annual Delay Costs Saving Unit Cost Savings x Quantity x Population

Unit Cost Savings 
Average value of assets (land, capital, labour) to which 
holding costs
apply x (annual interest rate/365)

Quantity
Average difference in delay (in days) to process or gain 
approvals
with or without the reform

Population Number of businesses/individuals affected

자료 : Better Regulation Office of NSW, 2012.

<표 8> 2013년 9월 이후 발생한 핵심 규제비용

자료 : The Australin Government Spring Repeal Day(2014년 10월)

을 맞추고 있는 것은 간소화와 일체화이다. 이를 위한 활동은 다음과 같다.

 * 각 부처는 신청서를 처리하는 단계를 하나의 시기에 마무리 한다

 * 신청서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의 수를 줄인다

 * 인가과정을 대폭적으로 변화시킨다

3) 연방정부의 총규제비용절감 방법으로서 repeal day 운영과 성과

  2013년 신임총리 취임 이후 호주 연방정부는 규제비용(red tape)을 산정하여 규

제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총 비용을 추정하고 추정된 행정규제비용의 규모를 매년 

10억달러($1 billion)씩 절감하기로 했다. 총규제비용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

간 두차례의 규제철폐일(repeal day)를 정하여 불필요하고 고비용의 법률과 규제를 

축소하기로 하였다. 최초의 규제철폐일은 2014년 3월 26일이었다. 3월 19일 호주

총리는 정부가 규제철폐를 통해 1만건 이상의 법률과 5만페이지 이상의 규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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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천만달러 이상의 규모로 규제비용을 감축킨 핵심 규제개혁 

자료 : The Australin Government Spring Repeal Day(2014년 10월)

선한 결과 호주경제 전반에 걸쳐 700만 달러이상의 절감효과를 냈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9월 신임 호주총리 취임이후 규제비용추정에 따라 산출된 핵심적인 규제

비용은 180.7백만달러로 추산되었다. 표8은 핵심적인 비용발생 항목별로 추정된 규

제비용이 제시되어 있다(단위는 호주달러).  

  2014년 2차 규제철폐일까지 천만달러 이상의 규제로서 비용절감된 주요 규제는 

표9와 같이 다수의 성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호주연방정부가 총규제비용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2회에 걸쳐 규제철를 실시한 결과 2014년 3월까지 719.4백만달

러의 절감이 일어났고, 2014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가적으로 1,612.8백만달러가 

절감되었다. 그 사이 규제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180.7백만달러로 추정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2013년 9월 규제철폐계획을 수립한 결과 2013년 9월이후 

규제총비용의 순수 절감 규모는 2,151.5백만달러로 21억달러 이상의 총규제비용이 

절감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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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1억 규제비용 절감목표 대비 규제총비용절감 성과

자료 : The Australian Government Spring Repeal Day(2014년 10월)

<표 11> 규제비용 절감사례

자료 : The Australian Government Spring Repeal Day(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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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호주정부는 2014년 3월 1차 규제철폐일 이후 진행된 주요한 규제철폐의 내

용을 각 부처별로 정리하여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농림부의 개혁사례 중 하나는 

농장관리보증금(FMD) 시책의 개선사례이다. 이 사례로 농림부는 연간 1.9백만달러

의 규제순응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상업수입물품의 수화물 적재 시

스템의 현대화를 통해 연간 5.1백만달러의 규제순응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표11

은 2014년 3월 이후 호주 연방 행정부처 중 하나인 농림부가 추진한 규제폐지를 

통한 규제비용절감 사례의 예시이다.

4) 규제개혁 성과관리5) 

(1) 개요

  ① 성과관리체계의 요소

  규제개혁 성과관리체제는 규제자가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영향만을 피규제자에게 부여하는 규제를 채택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규제자의 규

제문화를 피규제자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관리체계를 통

해 규제자는 규제를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산출물

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성과관리체계는 또한 규제자가 자신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도

록 하며 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자신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tool)을 제공한다. 규제개혁 성과관리 틀은 특히 규제자가 총규제비용절감목표

를 달성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규제개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관리체계는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를 가진다.  

 * 산출기반의 핵심성과지표(outcomes-based key performance 

indicators(KPIs)) : 정부가 기대하는 규제자의 규제개혁성과 

  - 규제자는 피규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 피규제자와의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목표지향적이며 효과적일 것

  - 규제자가 취하는 행동은 관리되는 위험을 다루는 데 적절한 방식일 것

5) 이 절의 내용은 호주 연방정부가 2014년 발간한 Regulator Performance Framework의 자료를 요약정리 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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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응과 감독방법은 끊기지 않도록 유연해야 하며 조화로울 것

  - 규제자는 피규제자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상대할 것

  - 규제자는 능동적으로 규제체계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

 * 좋은 규제성과의 척도(measures of good regulatory performance) : 모든 규

제자들은 산출기반의 핵심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자신의 규제개혁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해야 함

 * 자기평가에 대한 외부 검증 절차(a process for annual externally validated 

self-assessment) : Public Governance,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3(PGPA Act)에 의해 규제자의 회계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함

 * 매 3년마다 특정 영역에 대한 외부평가 절차(a process for targeted external 

review every three years) : 성과 사정을 위해 제안된 증거에 동의하는 책임 

각료와 함께 특정한 규제자들은 매 3년에 외부평가를 받고 보고서를 출판해야 

함

 * 연간 외부 평가의 위임 등에 대한 옵션(the option for the government to 

commission annual external reviews) : 중요한 소수의 규제자들에 대해서는 

매년 외부 평가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 등

  성과관리체계는 PM&C가 발행한 집행 가이드(implementation guidance)에 의해 

운영된다. 이 가이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어떤 규제자와 규제기능이 성과관리체제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 관리체제 안에서 좋은 규제성과의 의무척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투입, 산출, 활

동기반의 증거에 대한 예시 

 * 보다 나은 규제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선정 기준

 * 각료자문위원회(Ministerial Advisory Councils)와 다른 이해관련자의 참여

 * 집행을 위한 시간계획

  ② 성과관리의 실행

  성과관리의 실행은 결국 규제자의 규제개혁 성과의 향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개혁성과관리 집행은 아래의 요소를 구현해야 한다.

 * 성과평가를 용이하게 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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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규제개혁 성과관리의 평가 시기, 유형, 대상

자료 : The draft regulator performance framework, 2014.

 * 책임성을 보장할 것

 * 투명할 것

 * 유연할 것

 * 비용효과적일 것

 * 다른 프로세스와 중첩되지 않도록 보완적일 것

  성과측정과 산출기반 KPI의 할당이 어렵기 때문에 성과평가가 정확하거나 산출

의 원인을 규제개혁이라고 판단하기에 당장은 어려울 수 있다. 즉 규제개혁의 성과

를 확인하고 원인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측정함에 따라 규제개혁의 산출물(output)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영향(outcome)까지도 측정의 틀 안으로 반영되어 정확한 규제개혁의 

성과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연방정부의 규제자로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집행하는 규제기관은 모두 이 

규제개혁 성과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운영해야 한다. 현재 PM&C는 2015년 1월 1일

을 기한으로 성과관리 실행 안내서를 준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6개월간의 적응시

기를 거친 뒤 2015년 7월1일 최초의 평가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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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평가

  규제개혁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는 크게 자체평가(self-assessment)와 외부평가

(external reviews)로 구분된다. 우선 규제자의 성과평가는 매년 자체평가서에 대

한 외부의 확인으로 진행된다. 이는 매 3년마다 진행되는 특정대상(targeted) 규제

자에 대한 외부평가 프로그램에 의해 보완된다. 또한 특정한 영역의 규제에 대해서

는 정부에 의해 외부 패널에게 위임되어 주요 규제자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

는 체계로 구성된다. 모든 유형의 성과평가는 보고서로 발간되고 공개된다. 

  ① 자체평가(self-assessment)

  자체평가는 포괄적이며, 적절한 시기에, 외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규제자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12

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규제자는 외부 평가자를 사용할 것인지, 동료 평가를 할 

것인지 또는 산업체의 평가를 실시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의 수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규제자는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기존의 내 외부의 평가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수행

할 수 있다. PGPA Act에 의한 규제자의 감사기관은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증하여

야 하며, 책임 각료에 의해 승인된 각료자문위원회(MACs)와 이해관계자 자문 메커

니즘에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② 외부평가(external reviews) 

  외부평가는 정부와 산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평가패널(review panel)에 의해 수행

된다. 외부평가패널에는 타규제기관(peer regulator), 규제되는 공동체 대표, 각료

의 대리인 들이 포함된다. 특이한 점은 타 규제기관의 평가패널 참여인데, 동료평가

를 수행할 경우 유사한 분야의 다른 규제기관의 아이디어와 실제 사례를 확산시키

는 데 동료평가방법이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다. 외부평가는 특정된 외부평가

(targeted external review)와 연간 외부평가(annual external review)로 나뉜다. 

  첫째, 특정화된 외부평가는 매 3년마다 진행되는 외부평가를 말한다. 특정된 외

부평가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산업위험이 확인되었거나 부각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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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정부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분야

 * 책임 있는 각료 또는 각료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분야

 * 규제자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경우가 있는 분야

  둘째 연간 외부평가는 전체 각료기관 중 중요한 소수의 규제자를 대상으로 실시

하는 외부평가이다. 연간 외부평가가 실시될 경우에도 해당 규제자는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규제자의 자체평가는 외부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연간 외부평가 대상기관의 선정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규제부담의 가치

 * 경제적 가치

 * 규제되는 공동체와 산업 규모

 * 확인된 산업 위험 또는 현재 정부의 우선순위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결과

 * 전체 고용자 또는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관

(3) 핵심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

  규제개혁 성과관리체계에서 제시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는 

모두 여섯가지이다. 각 KPI 별로 좋은 규제성과 척도(measures of good 

regulatory performances)가 제시되었고, 산출과 활동기반의 증거 목록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각 핵심성과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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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규제개혁 핵심성과지표와 척도
KPI 좋은 척도 예시 산출 및 활동기반 증거 예시

1. 규제자는 피규

제의 효과적인 운

영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 규제자는 피규제 산업의 작동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있음을 증

명할 것

- 규제자는 피규제자에 대한 규

제활동의 예기치 않은 부정적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

치를 취할 것

- 관련 산업협회를 포함한 정

책의 이해관계 집단과 정기적

인 자문과 참여

- 피규제자로 부터의 환류에 

대응한 문서

- 정기적인 환경탐색의 실행

여부

2. 피규제자와의 

의사소통은 명확하

고 목표지향적이며 

효과적일 것

- 규제자가 최신의 정확하고 간

결한 정보와 지침을 미디어를 통

해 목표 청중에게 적절히 제공하

는가

- 규제자가 정책과 서비스 기준

을 변경하기 전에 영향을 받는 

이해집단과 산업을 참여시키는가

- 정부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지침서의 비율

- 의사결정에 들어간 최대, 

최소, 평균 시간

3. 규제자가 취하

는 행동은 관리되

는 위험을 다루는 

데 적절한 방식일 

것

- 규제자가 위험기반의 적절한 

접근을 적용하는가

- 규제자의 규제위험에 대한 선

호되는 접근방식이 정기적으로 

재평가 되는가

- 위험관리정책과 절차에 일

반 규제직원과 대중의 접근성

- 정기적으로 규제접근의 평

가에 적용되는 문서화된 접근

4. 순응과 감독방

법은 끊기지 않도

록 유연해야 하며 

조화로울 것

- 규제자의 정보제공 요청이 규

제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한 경우인가 

- 규제자의 정보수집 빈도가 최

소화되고 다른 유사한 절차와 조

절 되었는가

- 연간 피규제자에게 요청된 

반복적인 정보제공 건수

- 유사한 규제자와 연합하여 

방문한 조사의 비율

5. 규제자는 피규

제자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상대할 

것

- 규제자의 위험기반의 프레임워

크가 분명하고 이해가능하며 접

근가능한 형태로 대중이 확보 가

능한가

- 대중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

기 위해 규제자의 성과평가 결과

가 적절한 방법으로 발표되는가

- 집행 전략과 위험접근의 발

간

- 성과평가 결과의 발간

6. 규제자는 능동

적으로 규제체계의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

- 규제자는 피규제자 및 이해관

계자와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하는가

- 규제자는 규제순응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한 대안 개발에 이해관

계자를 참여시키는가

- 문서화된 절차에서 이해관

계자의 능동적이고 정기적인 

참여의 인정

-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환류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고 개방

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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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환경변화의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글

로벌 경제환경의 공통된 특징이다.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모든 나라가 동일한 상황

에 처해 있다면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의 개혁과 발전인데 규제

개혁은 정부가 시장과 시민사회에 행사하는 권한의 방식과 내용을 개선하여 국가의 

내외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급

격한 성장률 저하를 막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일련

의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호주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규제

개혁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호주정부의 규제개혁의 성과와 시사점 다음과 같이 정

리된다. 

  첫째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체제를 형성하였다. 2007년 내각의 가료수준으로 

규제개혁의 아젠다가 부상한 이후 2013년 새로 취임한 Tony Abbott 총리는 규제

개혁 담당조직을 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내각총리실로 규제관리 기구를 이관하여 새

로운 규제개혁 아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과 행정기

반을 조성하였다. 호주정부가 2014년 한해동안 달성한 21억 달러 이상의 총규제비

용 절감성과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체계 하에서 가능했다.

  둘째, 호주정부는 위험관리와 규제개혁을 동일한 틀에서 모색하고 있다. 호주정부

는 과거 OBPR이 주관하는 규제영향평가작성지침을 통해 위험평가를 제도화·정형화 

시켰다. 특히 규제개혁이 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하도

록 하는 규제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제개혁이 규제합리화의 기본적인 목

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

록 하고 규제의 목표달성이 저해되지 않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는 기본 토대를 제

공하고 있다. 

  셋째, 호주정부는 규제개혁의 목표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결과를 파

악하고자 한다. 호주정부는 규제개혁의 효과로 규제비용(red tape)절감제도를 채택

하였다. 2013년 이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총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2013년 9월

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10억달러의 총규제비용 절감이라는 구체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보

고하는 두차례의 규제철폐일(Repeal day)을 운영하였다. 구체적인 규제개혁의 목표

제시는 규제를 관리하는 각 기관의 강력한 규제개혁의 유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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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규제개혁은 연방의 규제개혁 전담부서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규

제를 관리하는 개별의 각 부처와 기관에 의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규제관

리 기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규제자의 규제

개혁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호주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기관은 각 규제기관의 규

제개혁의 문화조성과 규제관리 기관의 규제개혁 이니셔티브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혁 성과관리체계(Regulatory Performance 

Framework)를 수립하여 추진계획에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핵심성과지표

(KPI)를 제시하였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척도와 투입산출 지수의 예를 

제시하였다. 호주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개혁 성과관리체제가 총규제비용절감

목표제와 연동되어 추진될 경우 보다 강력한 규제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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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규제개혁의 동향 

o 독일의 규제개혁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됨
¡ 독일행정에서는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

겨왔지만 1970년대부터 경제적 효율성의 실천필요성 등장
¡ 관료제의 경직화, 행정의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행정의 효율화작업을 

위한 행정개혁이 단행되면서, 그 일부로서 규제개혁 시작 

o 연방과 주의 행정 간소화 및 법령 간소화(1970-1980년대)
¡ 독일은 법률의 홍수, 규범의 홍수라고 표현할 만큼 규범이 너무 증가하여 실질적

인 집행불능 상태가 됨 
¡ 집행불능 상태외에도 규범의 품질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규범의 

수를 감축하고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이해향상 및 입법의 정당성 향상 
등이 요구됨 

¡ 1978년 각 주정부를 중심으로 법령 및 행정 간소화 작업 시작
¡ 1983년 연방차원에서 법령과 행정 간소화를 위한 독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류명

령·행정규칙 간소화 작업 추진

o 효율적인 국가를 위한 행정개혁 추진(1990년대)
¡ 행정의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시행

되면서, 그 일환으로 법령 간소화작업, 규제품질 제고 등 규제개혁이 실시됨
Ÿ 1990년대 독일의 행정개혁은 “Schlanker Staat(효율적인 국가)”라는 표제아래 

추진됨 
Ÿ 연방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독립위원회(Sachverständigenrat Schlanker 

Staat)를 설치하고 국가사무 축소, 민영화, 행적규칙 감축, 법령간소화 및 품질
개선 등 15개 분야의 행정개혁방안6)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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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현대화를 위한 행정개혁프로그램(1990년대말)
¡ 1999년 12월 ‘현대국가-현대행정(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 프로그램을 의결
Ÿ 행정의 현대화, 행정부담완화, 전자정부 추진

¡  2003년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마련
Ÿ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추진
Ÿ 중소기업 진흥, 고용창출, 시민사회 강화를 목적으로 함

¡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13개 프로그램 추진 
①각종연방법의 재검토 및 간소화 ②정부통계 간소화 ③기업의 통계부담 경감  ④
전자정부 추진  ⑤전자의료카드 도입  ⑥의약품 전자상거래 도입 ⑦창업 및 소기업 
지원대책 ⑧수공업 관련법규 개혁  ⑨기업회계의무 한도 상향조정 및 회계 표준화  
⑩공공사업 입찰관련 규정 간소화  ⑪소득세 처리절차 현대화  ⑫공공부문 단체협
약 개혁  ⑬사회보장관련 신고시스템 개선

¡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실무팀을 각 연방부처별로 설치
Ÿ 각 연방부처의 실무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999년이후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하였으나 실

질적인 성과는 미흡
Ÿ 법률에 근거한 개별적 조치만으로 중소기업 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에 

한계가 있었음
Ÿ 보다 구체적인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장

o 2005년 표준비용모델 도입
¡ 기존의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개혁을 진행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흡하

6) 행정개혁의 내용은 입법작업에 관한 심사목록표, EU관련입법개혁, 행정현대화, 국가사무의 감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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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
¡ 이러한 배경에는 단순한 법령개정만으로는 행정부담완화에 한계가 있으며, 구체

적인 행정부담을 측정할 필요성 등장
¡ 독일의 행정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발생할 행정부담에 

대한 예측 필요
¡ 2005년 ‘연정합의(Koalitionsvertrag von CDU, CSU und SPD)’에서 표준비용모

델 도입결정
¡ 행정비용 측정결과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 설치

o 2006년 ‘행정부담완화 및 좋은입법’ 프로그램 결정
¡ 2006년 연방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하여 ‘행정부담완화 및 좋은입법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프로그램  의결7)  
¡ 이러한 프로그램 하에서 행정부담완화와 규제품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Ÿ 법률영향분석 도입, 행정부담지수, 이행비용 완화 등

¡ ‘행정부담 완화 및 좋은 입법’프로그램은 2006년 결정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
로 운영되고 있음

o 행정비용 감축결정8)

¡ 2007년 2월 28일 연방정부는 행정부담완화 및 좋은입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
일 법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의 대폭 감축을 결정함

¡ 이를 위해 행정비용측정 절차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2011년 연말까지 현행 행정
비용의 25%를 감축할 것을 결정

Ÿ 정보제공의무에 기인하는 행정비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무
들을 삭제하도록 결정 

7) 2006년 6월 25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25. April 2006 

8) 2007년 2월 28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28. Februa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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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7대 국회에서의 행정부담 완화 및 좋은 입법 프로그램을 위한 주요내용 결정9)

¡ 2006년 연방내각이 결정한 행정부담 완화 및 좋은 입법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시
민·기업·행정측면에 발생하는 행정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7대 국회에서 
실행하여야 할 주요내용 결정

Ÿ 경제계에게 발생하는 행정비용의 25%절감목표 실현
Ÿ 기존의 행정부담 감축을 위하여 우선순위 분야 선정
※ 인프라건설 분야, 조세신고관련분야, 거래법/세법/사회법에 따른 자료보
관기간 및 검증기간관련, 영업신청 등 우선순위 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
야에서의 행정부담 감축실행
Ÿ 이행비용측정을 위한 사전절차 확대
Ÿ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관할업무 확대
Ÿ EU차원의 행정비용감축 촉진

o 국민과 행정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에 대한 주요내용10)

¡ 국민과 행정분야에서의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주요내용 결정
Ÿ 자동차 등 교통수단허가에서의 행정부담완화 및 국민친화성 강조
Ÿ 안전한 전자적 의사소통의 간소화
※ 예컨대 이메일 등을 이용한 행정관청과의 의사소통 간소화
Ÿ 행정현대화
Ÿ 연방직업교육지원법(Bundesausbildungförderungsgesetz) 분야의 간소화
Ÿ 거리교통법령(Straßenverkehr-Ordnung) 개정

9) 2010년 1월 27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27. Januar 2010: Eckpunkte zum 

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setzung in der 17. LP

10) 2010년 4월 21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21. April 2010: Eckpunkte für erste 

Massnahmen zur Entlastung von Bürgerinnen und Bürgern sowie der Verwal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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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계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주요내용11)

¡ 2006년 경제계에 대한 행정비용의 25%를 절감하기로 결정하였고, 연방정부의 지
속적인 노력에 의해 2011년 현재 약 1억1천만유로 정도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6년과 비교하였을 때 약 22.1% 감소한 수치

¡ 이에 25%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조치 결정
Ÿ 전자통신을 이용한 신청 및 계산서 발급 등 촉진과 통상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

고 있는 보관기간의 단축
Ÿ 전자정부 활용
Ÿ 공개된 기업정보의 우선적인 활용
Ÿ 건강 및 요양분야의 행정비용 절감조치
Ÿ 직업교육 및 수공업관련 법령 개정 등

o ‘좋은 입법(bessere Rechtssetzung)을 위한 실행계획12)

¡ 이행비용 예측을 위한 우선적인 법령분야 선정 
¡ 연방정부는 경제계 및 국가규범통제위원회, 그리고 해당관청과의 협력을 통해 행

정절차 간소화 추진
¡ 법령제정 이후 제정당시 예측한 이행비용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 결정
¡ 행정부담지수를 통해 경제계에 대한 행정비용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제시 등

o 2014년 ‘좋은 입법(bessere Rechtssetzung)을 위한 실행계획13)

¡ 2014년 6월 좋은입법을 위한 실행프로그램(Arbetisprogramm Bessere 
Rechtssetung 2014) 의결

¡ 행정부담완화의 체감효과 향상

11) 2011년 12월 14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14. Dezember 2011: Eckpunkte zur 

weiteren Entlastung der Wirtschaft von Bürokratiekosten

12) 2012년 3월 28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28. März 2012: Arbeitsprogramm bessere 

Rechtssetzung

13) 2014년 6월 4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4. Juni 2014: Arbeitsprogramm bessere 

Rechtssetzun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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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행정간소화 결정과정에 기업 및 국민의 참여 촉진
Ÿ 젊은 부모를 위한 국가지원정책에의 접근성 향상
Ÿ 의원 및 치과에서의 절차간소화
Ÿ 조세절차의 현대화
Ÿ 기업설립의 간소화
Ÿ 중소기업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원 

¡ 이행비용 감축
¡ 입법절차 개선
¡ 이행비용의 변동현황을 분기별로 제시

o  2014년 12월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를 위한 실행계획(Eckpunkte zur 

weiteren Entlastung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 von Bürokratie)’ 의결14)

¡ 연방정부는 행정부담 제어장치(Bürokratie-Bremse) 마련
Ÿ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One-in, One-out”제도 

도입
Ÿ 중소기업에게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불가피한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유사한 행

정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행정부담
을 유발하지 않도록 함

Ÿ 연방정부는 ‘one-in, one-out’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에 입법화 할 것을 약속

Ÿ 이 밖에 세법 및 재정법(Steuer-und Finanzrecht)단순화, 창업자의 부담완화, 
기업의 정보제공의무 및 통계의무 경감 등 포함

¡ 이 밖에 다양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 결정
Ÿ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촉진, 기업설립 후 3년간 정보제공의무 면제 등

14) 2014년 12월 11일 내각결정 참고, Kabinettbeschluss vom 11. Dezember 2014: Eckpunkte zur 

weiteren Entlastung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 von Bürokratie



- 44 -

2. 독일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  

o 독일의 규제개혁은 개인, 기업, 행정측면에서 유발되는 행정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연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입법권은 연방정부외에 각 주정부에게도 부여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연방과 각 주는 관할 입법권에 따른 규제개혁을 독자적
으로 추진함 

¡  연방정부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은 ‘행정부담 감축과 좋은입법((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을 핵심내용으로 함

¡ 연방정부의 규제개혁프로그램과 별도로 16개 각 주정부도 각각 독자적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하며, 일반적으로 연방의 결정에 근거하여 추진 

Ÿ 즉, 각 주정부차원에서 연방의 규제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보다는 연방의 규제개혁 방향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함

Ÿ 예컨대 좋은입법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정부는 신규 정부법률안에 대하여 법률
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수행하여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라인란트팔츠(Rheinland Pfalz)주의 경우 주 법률안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동일한 법률영향분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연방차원의 규제개혁 프로그램 개관

o 현재 독일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은 “행정부담 감축과 
좋은 입법(Bürokratieabbau und Bessere Rechtsetzung)”

¡ 행정부담 감축의 주요 목표는 경제계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기
업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 행정부담 감축을 위해 2006년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하여 독일 전체 법령을 대상
으로 행정비용을 측정하였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비용의 2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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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는 행정비용(Bürokratiekosten)외에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을 
측정하기 시작함

¡ 행정부담 절감계획과 동시에 규제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입법과정에서부터 무분
별한 규제신설을 방지하고 좋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경주

¡ 좋은 입법(Bessere Rechtssetzung)을 위하여 법률영향분석제도(Gesetzesfolgen- 
abschätzung)를 도입하여 운영중임

¡ 이 밖에 2011년부터 신규법안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국가규범통제위원
회는 이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함 

2) 행정부담지수(Bürokratiekostenindex) 측정

o 행정비용(Bürokratiekosten) 측정 및 감축
¡ 2006년부터 독일의 규제개혁의 핵심이슈는 행정비용의 감축
Ÿ 행정비용이란 법률 및 하위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자료 및 기타 정보 등을 행정

관청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민, 
기업, 행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Ÿ 이러한 행정비용은 주로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정보제
공비용이라고도 함

Ÿ 예컨대 주로 신고, 보고, 설명 등을 제출함으로써 국민, 기업, 행정에 발생하는 
비용

¡ 이러한 행정비용에는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
Ÿ 예컨대 차에 매연필터를 장착하는 규제의 경우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즉 매연필터 구입비 및 장착비 등은 행정비용측정에서 제외함
Ÿ 즉, 독일의 행정비용 측정은 순수하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제공의무로

부터 발생하는 행정부담만을 의미함 
¡ 행정비용(정보제공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은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

로서 네덜란드에서 고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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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표준비용모델은 각각의 정보제공의무의 강도에 따라 측정하는 산식을 제공함
Ÿ 독일은 2006년부터 이러한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하여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독

일의 총 행정비용을 측정함
Ÿ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한 결과 독일의 행정비용은 약 476억 유로에 달

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Ÿ 조사된 총 행정비용중에서 225억 유로는 독일내 규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

사됨
Ÿ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 전체 행정비용의 25%를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김

o 행정부담지수(Bürokratiekostenindex, BKI) 측정 및 제공15)

¡ 행정부담지수(BKI)는 기업의 측면에서 체감하는 행정부담의 증감현황을 나타냄 
¡ 행정부담지수는 법령에 근거하는 정보제공의무(신고, 보고 등)에서 기인하는 비

용으로서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들을 의미함 
Ÿ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제2조제2항(§2 Abs.2 des Gesetzes zur Einsetzung 

eines Nationlaen Normenkontrollrates) : “동 법에서 규정하는 행정비용이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다. 정보제공의무
란 법률, 하위법령, 규칙 및 행정규칙에서 자료 및 기타 정보를 행정관청에게 
제공해야한다고 규정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 2012년 연방정부는 이러한 행정부담지수의 지속적인 측정과 정보제공을 결정하
였으며, 이의 담당기구는 연방통계청임 

Ÿ 연방통계청은 매월 행정비용의 증감율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행정비용정보를 저
장·관리함

¡ 행정부담지수의 기준시점은 2012년 1월으로서, 기준시점의 행정부담지수를 100
으로 하여 매월 지수를 발표함

15) 독일 연방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Indikatoren/Buerokratiekosten/Ergebnisse/Buerokratiekostenindex

/Buerokratiekosten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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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013년 2014년

1월 100 100.28 100.32

2월 - 100.29 100.33

3월 - 100.25 100.33

4월 - 100.26 100.33

5월 100.27 100.30 100.31

6월 100.30 100.30 100.40

7월 100.24 100.32 100.41

8월 100.25 100.33 100.40

9월 100.21 100.32 100.35

10월 100.23 100.32 -

11월 100.25 100.31 -

12월 100.27 100,31 -

Ÿ 기준시점을 2012년 1월로 정한 이유는 2006년부터 독일의 행정비용에 대한 전
수조사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25%의 행정비용을 감축함으로써 2011년 연말
행정부담이 가장 완화된 상황이었음

Ÿ 이렇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한 행정부담 감축결과를 미래에도 계속 유지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부담지수의 기준시점을 2012년 1월로 확정함

<행정부담지수(Bürokratiekostenindex)>

자료: 연방통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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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담지수(2013년 10월-2014년9월)>

자료: 연방통계청 홈페이지 

3) 좋은 입법(Bessere Rechtssetzung)을 위한 프로그램

o 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법률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 도입·운영
¡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 법률영향분석제도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은 법령안에 개별 규제건수별로 영향분석을 작성하는 것

과는 달리 독일의 법률영향분석은 법령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
¡ 실제 독일의 법률영향분석서를 살펴보면 전체 법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4)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 측정 

o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 측정 및 감축(2010)16)

16) 이행비용에 대한 정보는 국가규범통제위원회 2010년 연간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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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비용 외에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
해 발생하는 비용의 측정 및 관리가 시작됨

Ÿ 이행비용이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비용은 규제준수비용하고 유사함
Ÿ 이행비용은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 비용을 의미하며, 이에

는 기존의 행정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Ÿ 즉, 정보제공의무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비용보다 한층 범위가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Ÿ 이행비용은 규제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만을 의미하

며, 경제에 대한 간접적 효과(경쟁력과 성장에 대한 효과, 투자결정에 대한 효
과 등)와 조세형태의 지출 등은 제외됨

¡ 이행비용의 측정방법
Ÿ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행정비용의 경우 표준비용모델이라는 통일적인 계산방식

을 통해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행비용의 경우 각각의 규제사례에 따라 케이스별
로 각각 측정하여야 함

Ÿ 연방통계청에서 매달 이행비용을 측정하여 제공하고 있음 

3. 독일의 규제개혁관련 주요 제도

1) 제도 개관
o 최근 독일 규제개혁의 주요내용은 행정부담 완화와 규제품질의 개선임 
¡ 행정부담의 감축(Bürokratieabbau)을 위한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법령의 정보

제공의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비용(Bürokratiekosten)의 감축과 규제순응을 위
해 발생하는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의 감축이 포함됨

Ÿ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로서 규제도입 시 의무적으로 표준비용모델
(Standardkostenmodell)을 이용하여 행정비용의 규모를 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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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1년부터는 규제순응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행비용의 규모를 측정하여 제시
하고 있음

¡ 좋은입법(Bessere Rechtsetzung)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주요 목표는 규제의 
품질 개선

Ÿ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에서 법률영향분석
(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규정하고 법령안을 제출할 때 법률영향분석의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규정

2) 법률영향분석(Gesetzesfolgenabschätzung)17)

o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비교가능한 제도로서 독일은 법률영향분석제도를 시
행하고 있음

¡ 법률영향분석은 독일의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Bundesministerien : GGO)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입법과정속에서 예견되
는 법률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

¡ 법률영향분석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집행에 수반되는 영향
Ÿ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Ÿ 중소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Ÿ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의 조사 및 설명

¡ 법률의 영향은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영향을 고려함
Ÿ 경제분야, 생태분야, 사회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Ÿ 지속가능성 
Ÿ 실현가능성/집행가능성 
Ÿ 효율성
Ÿ 효과성/목표달성 

17) 원소연(2011), 입법평가조직의 성격과 권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원소연(2012), 입법평가 적용사례연구-독

일 연방행정부의 입법평가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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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법률영향분석과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o 목적
¡ 독일의 법률영향분석의 목적은 좋은 법률을 위해 법률의 효과를 예측하는 것
Ÿ 좋은 법률이란 입법취지를 가장 정확하게 실현하는 법률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법률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규범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
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 규제영향분석의 목적은
Ÿ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Ÿ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Ÿ 규제담당자의 행정책임성 제고

o 대상
¡ 독일의 법률영향분석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각부공동직무규칙에서는 법률영향분석

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음
Ÿ 법률의 영향에 대한 설명은 소관 연방행정부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고 규정
Ÿ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시행
※ 의원발의 법률안은 제외
Ÿ 실질적으로 법률영향분석 수행여부는 소관 연방행정부처에서 판단하여 수행함

¡ 규제영향분석의 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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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Ÿ 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
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Ÿ 고용의무·신고의무 등 기타 영헙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를 부과하는 사항

Ÿ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o 방법론
¡ 독일의 법률영향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
Ÿ 효과분석을 위한 효용가치분석, 상호의존적 분석, 비용결과분석, 비용편익분석 

등 다양하게 적용가능
Ÿ 그러나 상기 방법론 등은 정확한 영향예측에 적절하지 않아서 실제 법률영향분

석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하는 영향은 법령에 의한 행정비용으로서 표준비용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고 제시할 것을 규정함

¡ 규제영향분석의 주요 방법론은 비용편익분석
Ÿ 규제로 인한 비용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에서 적용하는 주요 방

법론은 비용편익분석
Ÿ 규제영향분석의 비용편익분석에는 직접비용·직접편익 외에 간접비용 및 간접편

익도 측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용함
Ÿ 그러나 간접비용 및 간접편익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규제영향분석의 형식화를 초래하는 문제점 발생

o 법률영향분석의 구성
¡ 독일 연방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안(Gesetzesvorlage)은 서두에 언급하는 표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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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 제42조 제1항에 의한 표지
A. 문제 및 목표
B. 해결방법
C. 대 안
D. 이행비용을 제외한 재정지출
E. 이행비용
  E.1 국민분야 이행비용
  E.2 경제분야 이행비용
  E.3 행정분야 이행비용
F. 기타 비용
  기타비용은 특히 경제에 대한 비용, 사회보장체제에 대한 비용, 개별가격과 가격수준, 특

히 소비자가격수준에 대한 영향

A. 일반적 부분
  I. 법률안의 목표설정과 본질적인 내용
  II. 연방의 입법권한
  III. 공공예산에 대한 영향
  IV. 이행비용
  V. 경제에 대한 영향
  VI. 지속성평가
  VII. 양성평등정책
B. 구체적 부분
  본 부분에서는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Vorblatt)에 이어 법률안의 주요내용(Gesetzestext) 그리고 입법이유서(Be-
gründung)로 구성 

Ÿ 서두에 두는 표제부(Vorblatt)는 법률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설명
Ÿ 표제부에 이어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률안의 내용을 첨부
Ÿ 법률안 뒤에는 입법이유서(Begründung) 첨부

<표지 구성>

<입법이유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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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법률영향분석의 주요내용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제43조와 제44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법률안 및 그 개별규정의 목표설정 및 필요성

2. 법률안의 토대가 되는 사실관계 및 그에 관한 인식근거 
3. 다른 해결방안의 유무 및 사인(私人)에 의한 해결가능성의 유무, 경우에 따라서
는 어떠한 점으로 인해 거부되었는가에 대한 검토경위 (부록5)

4. 보고의무, 기타 행정상 의무 또는 인가유보가 적당한 국가의 감독절차 및 인가
절차를 통해 도입되거나 확장될 수 있는가의 여부와 수범자의 법적 자기의무화를 
통한 대체가능성에 반대하는 이유

5.  법률의 효과(제44조)
6. 법률의 제정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점(Erwägungen), 예컨대 조직적, 기술적, 재
정적합적 관점에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법률에 기한을 붙이는 것
이 가능한가의 여부

7. 법률안이 법령 및 행정의 간소화를 예정하고 있는가의 여부, 특히 당해법률안이 
현행 규정을 간소화하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

8. 법률안이 유럽연합의 법률에 합치하는가의 여부
9. 유럽연합의 지침(Richtlinie)이나 기타 법률을 실현하는 경우 그들의 규정에서 
정해진 것을 넘어서서 기타 규율을 구속하는가의 여부

10. 법률안이 독일에서 체결한 국제법상의 계약과 부합하는가의 여부
11. 현행 법적 상황의 변화
12. 독일 기본법 제72조 제3항 또는 제84조 제1항 3번째 문장이 법률의 효력발생

상에서 특별한 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어떻게 이러한 산정
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등이다.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제43조 제1항 제5번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효과분석
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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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첫째 공공예산에 대한 재정적 영향(제2항)
Ÿ 둘째 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영향(제3항)
Ÿ 셋째 국가규범통제위원회법 제2조에 근거한 이행비용(제4항)
Ÿ 넷째 경제에 대한 영향(제5항)
 

o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률영향분석
¡ 독일에서 법률영향분석을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연방행정부 내의 행정규칙

인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으로서, 연방의회에는 적용되지 않음
¡ 연방의회내에는 독립적인 법률영향분석조직 없음

3) 표준비용모델(Standardkostenmodell)18)

o 표준비용모델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
하기 위하여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산식

o 네덜란드는 표준비용모델을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나타냄
¡ 네덜란드에서 기업의 행정적 부담에 대한 주제는 이미 7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하

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으나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 이후 경제계의 관료비용을 조사하기 위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측정절차를 개발해

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표준비용모델 개발 
Ÿ 표준비용모델은 탈정치화하여 내용적으로 정치적 목표, 법규정의 효과성 등은 

배제한 채 절차형성의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고안됨

o 표준비용모델을 이용한 행정비용 산정방식
¡ 정보제공의무 측정을 위한 변수로서 시간단위당 비용, 시간적 경비, 제출빈도, 대

18) Statistische Bundesamt(2006), Handbuch der Bundesregierung zur Ermittlung und Reduzierung der 

durch bundesstaatliche Informationspflichten verursachten Bürokratielasten(정보제공의무에 기인하는 행

정비용측정을 위한 핸드북, 연방통계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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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그룹의 규모 등이 있음
① 시간단위당 비용
Ÿ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가격으로서 내부 임금과 외부적 비용으

로 구성
Ÿ 내부임금은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해

당기업의 근로자 인건비를 의미
Ÿ 외부적 비용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부적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

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예컨대 세무사, 변호사, 공증인 등의 도움을 받
아야 하는 경우로서 외부전문가에게 지불된 비용을 의미함

② 시간
Ÿ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소요된 시간
Ÿ 예컨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③ 빈도
Ÿ 연간 이행하여야 하는 정보제공의무의 빈도를 의미함
Ÿ 예컨대 소득세법에서 모든 기업은 1년에 2회 소득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면 빈도는 12가 됨
④ 대상그룹의 규모
Ÿ 해당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업, 국민, 행정단위의 수를 의미함
Ÿ 예컨대 모든 기업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한다는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보제

공의무는 독일 내의 모든 기업이 대상이 되며, 독일에 300만개의 기업이 있다
면 대상그룹의 규모는 300만개가 됨

¡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위한 총행정비용 산정방식
Ÿ 행정비용 = {(A라는 정보제공의무 수행을 위한 내부임금 및 외부적비용) × 

(해당 정보제공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 {(해당 정보제공의무 대
상규모의 수) ×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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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 산정방식 적용>

o 표준비용모델의 절차 
¡ 경제계/시민에 대한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
Ÿ 1단계: 정보제공의무의 확인
Ÿ 2단계 : 대안에 대한 심사와 간소화가능성 심사
Ÿ 3단계 : 가격요소 추산
※ 자료요구, 표준활동, 시간적 경비, 요금, 추가비용의 고려 등 포함
※ 시민에 대한 행정비용의 추산을 위해서는 위의 비용외에 처리 및 대기시간 포함
Ÿ 수량적 요소의 추산 
※주기성, 사례 건수/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국민 등 고려
Ÿ 전체 결과의 조사

o 행정비용의 심사 
¡ 연방 각 부처에서 작성한 행정비용에 대한 심사권한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에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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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법률안이 완성되기 이전에 법률안에 의해 발생가능한 행
정비용을 평가하고 비용절감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

Ÿ 그러나 행정비용절감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은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
정권은 지니지 못한 채 법률안에 대한 자문기구로서의 지위에 있음

Ÿ 위원회는 연방행정부내의 입법과정에서 참여하여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법률안
의 내용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지만, 연방행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위원회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별도의 장치는 없음

Ÿ 이러한 위원회 역할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바로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
원과의 협력임 

Ÿ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행정부에 의해서 작성되는 법률안에 대한 사전검토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Bundestag)내의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연방참의원(Bundesrat)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Ÿ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에 따라 연방행정부에 의해 작성
되는 법률안에 대해 사전검토를 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방의회 및 연방참의원에 의한 입법과정에 참여하여 행정비
용의 측정결과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식과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함
으로써 연방의회내의 입법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시킴

4)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측정 및 제시19)

o 독일의 연방정부는 2010년 1월 27일 이해비용의 도입을 결정 
¡ 이에 따라 각 연방부처는 신규법령안을 제출할 때 행정비용외에 이행비용을 조사

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이행비용은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행정비용에서 확장된 개념

19) Statistische Bundesamt(2012), Leitfaden zur Ermittlug ud Darstellung des Erfüllungsaufwands in 

Regelungsvorhaben der Bundesregei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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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비용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만을 포
함하며, 규제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이행비용은 정보제공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행정비용외에 규제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함

o 이행비용의 정의 
¡ 이행비용이란 연방법 규범을 준수함으로써 수범자(사인, 경제영역, 행정)에게 발

생하는 직접적인 재정적 시간적 부담을 의미함
Ÿ 이러한 이행비용에는 구체적으로 공행정이 법률규정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Ÿ 그러나 경쟁력, 성장, 고용, 투자 및 혁신결정과 같은 사항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과 조세형태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음

<그림> 이행비용의 정의
무엇이 이행비용에 속하는가?

내용적 의무의 
직접적 비용

정보제공의무에 근거한 비용

무엇이 이행비용에 속하지 않는가?

￭ 경제에 대한 간접적 효과, 
   특히 다음과 같은 국민경

제적 효과 :
 - 경쟁력과 성장에 대한 효과
 - 투자결정에 대한 효과
￭ 조세형태의 지출

출처: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10, S. 45.

o 이행비용의 측정산식
¡ 이행비용은 개별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각각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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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 측정산식과 유사
Ÿ 행정비용의 경우 가격변수에서 단위시간당 비용과 소요시간을 곱하여 가격변수

를 구하였음
Ÿ 이행비용에서는 가격변수를 구하기 위해 단위시간당 비용과 소요시간 외에 물

적비용(Sachaufwand)을 고려하여야 함

o 이행비용의 검토
¡ 이행비용의 감독기관은 행정비용에 대한 검토와 마찬가지로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의 검증을 거침 
¡ 규범통제위원회는 연방 각 부처에서 작성한 이행비용에 대한 심사와 방법의 적절

성 등을 심사
¡ 그러나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결과에 대한 수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단지 

수정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임

5) 규제의 유효기간(Befristigund) 설정20) 

o 2010년 연정합의문은 법률과 법규명령, 행정규칙에 유효기간설정을 더욱 활용할 
것을 권고

¡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은 이미 각 행정부처가 입법이유에 유효기간 및 평가
와 관련하여 설명할 것을 규정

¡ 그러나 실제로 신규법안의 제안이유에서 근거를 갖춘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
었음

o 2011년 개정된 법률을 통해 신규법안의 유효기간 부여를 위한 평가를 국가규범
통제위원회의 새로운 임무로 규정

20) 국가규범통제위원회 2010년 연간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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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효기간설정과 관련한 변수는 유효기간설정(Befristung), 평가(Evaluation), 
평가조건부 유효기간설정(Befristung mit Evaluation)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

¡ 유효기간설정의 경우 법적 규율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효력을 갖고 일정한 시점에 
별도의 심사없이 실효

¡ 평가의 경우 법적 규율이 불특정기간동안 유효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정
해진 기준에 의해 심사

¡ 평가조건부 유효기간설정의 경우 법적 규율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효력을 갖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심사되어야 함. 

Ÿ 입법자는 심사를 바탕으로 그 규율이 계속 효력을 가질 것인지 결정을 하며, 이
를 하지 않을 경우 그 규율은 실효성을 잃음

o 유효기간의 설정의 유용성 
¡ 유효기간의 설정이 모든 사례에서 유용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원칙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음 
¡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유효기간 설정을 위한 기준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유효기간설정의 변수들 중 하나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Ÿ 일정한 규율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일정한 기간에만 존재하는 경우
Ÿ 일정한 규율이 급격히 변동하는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경우
Ÿ 일정 규율이 사전배려의 원칙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는데, 과학의 발달로 인해 

더 나은 결정의 토대가 마련되어 그 규율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Ÿ 입법과 행정집행에 경험이 일천한 분야에서 규율의 의도적 비의도적 효과와 역

효과에 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Ÿ 해당 정책분야가 급격한 기술적 변동의 특성을 갖는 경우
Ÿ 일정한 규율이 위기나 재난 또는 기타 비상적인 사상경과에 대한 대응으로 제

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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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규제개혁 관련 조직 

1) 규제개혁 추진 조직

o 독일의 규제개혁의 중심 조직은 연방수상청(Bundeskanzleramt)임 
¡ 연방수상청 산하에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담당부서 설치·운영

2) 독일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제도인 법률영향분석 관련조직 

o 법률영향분석(GFA)을 위한 조직 
¡ 법률영향분석을 위한 조직은 법률영향분석의 기능 및 권한에 따라 크게 법률

영향분석책임기관, 분석수행기관, 분석결과에 대한 감독기관 등으로 구성됨

o 법률영향분석(GFA) 책임기관 
¡ 법률영향분석의 책임기관은 각 법률초안을 작성하는 소관부처이며, 소관부처

에서 수행한 법률영향분석 결과는 소관부처협의와 각료회의에서 검토하여 결
정

¡ 독일의 행정체제내에는 전적으로 법률영향분석의 수행을 책임지는 조직단위 
또는 법률영향분석을 담당하는 연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되는 조직
단위 등은 없음

¡ 법률영향분석에 참여하는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중앙부서 
없음

¡ 법룰영향분석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및 물건비 등 소요비용을 위한 재원마
련은 일반적으로 법률영향분석을 책임지는 소관부처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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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차원의 조직
¡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13개의 주정부와 3개의 도시정부21)로 구성되며, 각 주 및 

도시정부는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자치권 유지
¡ 각 주의 관할범위내의 법률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입법과정을 거치며, 법률영향분

석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정부의 권한
¡ 독일의 주 가운데 법률로써 영향분석을 제도화하고 있는 주는 없으며,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와 베를린(Berlin)등 몇몇 주에서만 각부공동직무규칙
(Gemeinsame Geschäftsordnung der Ministerien)을 통해 법률영향분석을 규정하
여 시범적으로 운영

o 기타 법률영향분석 관련 조직 
¡ 독일의 법률영향분석 수행기구로서 대표적인 기구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연방행정

각부이지만, 이외에 경우에 따라서 기타 연구기관들도 참여
¡ 그러나 독일의 법률영향분석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은 별도로 설립된 기관보

다는 특정 정책분야 및 방법론과 관련하여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기관들이 법
률영향분석과 관련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 현재 독일에서 연방행정부나 연방의회 소속이 아닌 독립적인 연구기관 중에서 법
률영향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독일 슈파이어 대학교 부설 연
구소인 법률영향분석연구소(Institute für Gesetzesfolgenabschätzung und 
Evaluation)가 있음

3) 연방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

o 국가규범통제위원회(Nationaler Normenkontrollrat, NKR)는 독일 연방차원에서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행정부담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정부에 자문을 하

21) 도시정부(Stadtstaat) 또는 도시국가는 우리나라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유사한 도시형태의 정부로서, 독일

의 수도인 베를린과 함부르크, 브레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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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방수상청 소속의 독립적 기관
¡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총 10인22)의 명예직(ehrenamtlich)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각각 경제, 정치, 학문, 사법, 행정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다. 위원의 임기는 5
년이지만 연임이 가능하며, 연방대통령(Bundespräsident)에 의하여 임명

¡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각각 서로 다른 연방부처를 담당하고 있어서, 
각각 담당하는 연방부처에서 작성한 법령안을 심사하고 의견서를 작성

o 규범통제위원회의 법적 성격
¡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네트워크조직(Netzwerkorganisation)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독일 연방행정부내의 법률영향분석조직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행정기관(行政
機關)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관할범위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원회는 대외적이고 최종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보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
는 자문기관23)에 속함

¡ 그러나 관할 범위에 속하는 권한은 독점적으로 행사

o 규범통제위원회의 주요 업무
¡  2011년 3월 16일 이전까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의 측정결과에 대한 심사 권한
¡ 법률의 개정과 더불어 행정비용뿐만 아니라 ‘이행비용(Erfüllungsaufwand)’에 

대한 심사권으로 확대
¡ 법률의 효과분석을 위한 적용방법론의 타당성심사, 의회법률안에 대한 사전검

토 등도 관할범위로 포함
22)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종래 8명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1년 3월 16일 법 개정을 통해 총 

구성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되었다(국가규범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 2011.3.16 제3조 제1항).

23) 자문기관은 행정기관의 종류에서 부속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다. 부속기관은 기관의 목적에 따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와 같은 시험연구기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같은 교육훈련기관, 국립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기

관, 국립의료원 같은 의료기관, 국립영화제작소와 같은 제조기관, 정부기록보존소 등과 같은 관리기관 그

리고 각종 심의회 등과 같은 자문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제19판, 2011,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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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 입법과정의 사전절차

출처: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10, S. 11.

o 규제개혁을 위한 국제적 협력
¡  규범통제위원회는 네덜란드의 행정부담자문위원회(Actal)는 물론 영국의 규

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RPC), 스웨덴의 규제철폐위원회
(Regelradet)와 교류를 통해 규제개혁방안을 협의하고

¡ 그 결과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촉구하여 현재 유럽법 전체에 대한 측정과 가
시적인 간소화제안의 채택, 법안마다 행정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것, 규제철폐를 
위한 독립적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성과 이룸

¡ 유럽연합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독일의 규범통제위원회의 제안과 방법론을 대체
적으로 따르고 있음

¡  조직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위원장이 속해있는 유럽연합의 “행
정부담에 대한 고위관계자회의”(High Level Group of Independent Sha-
keholders on Administrative Burden: HLG)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
päische Kommission)의 규제개혁 프로그램과 관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활동에 수반해서 지원할 뿐인 이 조직은 장차 불필요한 
행정비용에 관한 신규법안의 심사기능과 관련하여 유럽의 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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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통합될 예정
¡ 한편, 독일 정부는 신규 유럽법안의 집행에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는데, 그 핵심은 유럽법안에 대한 타당한 행정비용평가가 있
었는가에 대한 심사임

¡ OECD는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와의 대화를 계기로 2010년 “유럽 - 독일에 
있어서의 더 좋은 입법(Bessere Rechtssetzung in Europa - Deutschland)”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가 천명하고 권고한 사항들은 국가규범
통제위원회의 영향을 받은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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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웨덴 규제개혁의 역사적 배경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만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이러한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전체 국민

의 약 20%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국가적 배경을 갖고 있다. 고질적인 국가

의 가난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유럽 내 자유무역 개

혁이 진행되면서 국민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말 이후 약 100여 년 간 지속되어 스웨덴을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

과 스웨덴의 1인 당 국민소득은 1970년에 미국, 스위스에 이어서 세계 제 3

위에 이르게 되었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유럽국가 중 17세기 말 유럽의 패권국가로서 전쟁을 

치른 이후 약 200여 년 이상 전쟁을 치루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따라서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기초로 19세기 말부터 빠르게 산업현대화

를 시행하였다. 유럽 내 산업혁명의 후발국가 이었으나 막대한 양의 지하자

원과 노사 간 합의를 기초로 한 기업문화를 탄생시키면서 산업화에 성공하

였으며 세계 제 1 차 및 2차 대전을 중립국으로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 있

는 유일한 국가 중 하나였다. 이처럼 세계 제 2차 대전이 종료될 때 까지 자

본과 기술을 축적한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1970년까지 복지체제를 완성하

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복지

국가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공공부문 투자를 기초로 한 복지제도는 천문학적인 비용

을 초래하였으며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경

제위기를 겪으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 강화, 민간경제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는 교육, 세제, 의료, 보건 및 복지 등 사회 전반적

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처럼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합리적이며 전반적인 개

혁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이 경험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복지제도는 경제적 성장 없이는 지속가능하

지 않다는 교훈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진행시킨 이후 스웨덴은 1993년부

터 2010년까지 연  평균 2.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OECD 국가 중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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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 서방 15개 국가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스웨덴의 규제개혁은 중앙정부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

방정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초국가적 유럽연합 차원 등의 다차원적인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차원적인 규제개혁 거버넌스는 규제제도 관리 

(Regulatory Management), 규제제도 제정 (Rule Making), 규제제도 시행 

(Regulatory Enforcement) 등과 같은 일상적인 규제개혁부문에서 매우 중

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OECD, 2004a)

   경제의 글로벌화, 지역 간 다자 및 양자무역협정, 국제협정에 의한 의무 

등이 초국가적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웨덴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강력한 자체적인 권한을 갖

고 있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규제개혁의 범위 및 정도에 관한 조정, 규

제주체 및 규제기관 간 협력에 관한 의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다.

   다차원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수행하는 기본원칙은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주권, 보조금지급, 지방분권 및 지역민

주주의, 지역 및 공간적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등이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 및 국제 간 조화, 협력적 연방주

의, 제도 및 표준의 상호인정, 동등한 수준의 규제 및 서비스 제공 능력, 성

공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상호 투명한 벤치마킹 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Doern and Johnson, 2006)

   다차원적인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다양한 정부차원의 

규제정책, 규제개혁 경쟁력 공유, 수직 및 수평적 규제개혁 조정 등이다. 이

외에도 양질의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개혁관련 정부기관을 설립

하고 정책수단 등을 디자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차원적 규제

개혁 거버넌스는 질 높은 규제개혁 달성 및 추진을 위하여 필수사항으로 

2005년도 실행원칙 (Guiding Principles)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스웨덴

의 핵심적인 다차원 규제개혁 거버넌스 주체는 국회 및 중앙정부, 약 500 

여개의 정부기관 중 100개의 법 제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관련 정부기

관, 자체적인 규제개혁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규

제개혁관련 법령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290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국회가 제정한 규제개혁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지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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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지방정부, 건강, 환경, 에너지, 교통부문의 국제협정 및 법률 등이 유럽

연합의 법령, 시행령 등에 적합하도록 규정한 유럽연합, 이웃국가인 북구 5

개 국가와 협의한 지역규제개혁협정 등이다.24) (OECD, 2004b; OECD, 

2007)

   이처럼 다차원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은 상이하며 각 

주체들의 성격과 권한에 적합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회는 스웨덴 

내 각 중앙,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 간 명확한 책임을 설정하여 배분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연합 (EU)의 규제는 직접적이며 즉각 적용되어야 

하며 공식 지시사항은 스웨덴 국내법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정

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기초로 세제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보장하는 것은 스웨덴 

지방정부법인 성문법이며 이 법령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가 운

영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법령 및 규제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

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중앙부처 및 정부기관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의 감

독을 받게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와는 달리 제한적이지만 독자

적인 규제를 추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으로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은 공공청소, 쓰레기재생업, 거리청소, 

건강보호, 환경적으로 유해한 활동 등이다.

   지방정부의 행정을 주도하는 지방정부 행정위원회 (County 

Administrative Board) 해당지역에서 국회 및 중앙정부를 대변하고 있으며 

각 지역 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적용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정책결정을 강화하고 이의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는 호소, 간청 등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

을 형성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건강, 의료복지, 치아

관리 부문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내 공공교

통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있다.

   이처럼 스웨덴의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24) 북구 5개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스랜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5개 국가는 북구계

획 (Nord Plan)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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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민주적 지방

자치정부를 장기간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

들이 속한 지역 및 지방의 실정에 맞는 임무들을 수행하는데 자율권을 획득

하게 되었으며 중앙정부에 의해 채택된 법률 및 조례 (Ordinances) 등은 이

러한 지방 및 지역의 환경에 맞는 틀 속에서 제정되었다. 이처럼 강력한 지

방자치 전통은 스웨덴 헌법에서 유래되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세

수권리를 확보하면서 지방자치정부는 자신의 지역에 적합한 임무를 수행하

는 재정 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OECD, 2007)

2. 규제개혁

2.1. 규제개혁의 원인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 하에서 스웨덴이 경험한 것은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대외 및 대내적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규제개

혁을 요구하는 대외적 요인으로는 스웨덴이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행하여야 할 사항들이 유럽연합 및 주요기관, 유럽위

원회, 지역 및 지방기관 조직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다.

   스웨덴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훨씬 전인 1988년에 지방자치정부 유럽헌

장 (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 Government)에 서명한 조인국가이

다. 유럽연합의 개혁이라는 개념은 명쾌한 지역형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몇몇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지역 거버넌스는 최근 지

역혁신체제 및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지역개발전략 모델을 중심으로 하

는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유럽연합 내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모델이다.

   유럽연합 가입 이후 특히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가 스웨덴 규제개혁 과

정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웨덴은 유럽연합 규제, 공식지시사항 등

을 매우 엄격하게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유럽연합, 산업계, 비정부기구 

(NGO) 등과 개방적인 협의과정을 통하여 실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커다란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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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대내적 요인들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요인으

로 인하여 중앙정부는 두 개의 파일롯 지역을 임의적으로 구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부 고트란드 지역 (Vastra 

Gotland)과 남부지방의 스코네 지역 (Skane)을 창설하였다.25) 이외에도 지

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 내부에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압력도 존재한다. 지

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방의 

자율권이 상실할 수 있는지가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자체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조

정문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 중앙정부 내 9개 중앙정부 부처와 약 

500개 달하는 중앙정부기관 간 조정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정부 내 규제에 관한 사항이며 상호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

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부처 내, 그리고 정부기관 내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과 상호 조정기능과 적합한 정보교류가 실패한다면 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에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2.2. 규제개혁 정책 주요 이슈

스웨덴의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를 운영하는데 대두되는 주요 정책 이슈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이슈는 규제제도가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지에 

관한 규제의 질적 요소를 규정한 OECD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정책이슈는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가 국내 경제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지속적

인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규제제도가 전체적으로 스

웨덴 국민의 경제 및 사회적 생활에 서비스 및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보호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25) 스웨덴은 기존의 20개 지방정부인 카운티 (County)가 있으나 스웨덴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를 합

쳐서 서부고트란드 지역 그리고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를 합쳐서 스코네 지역을 형성하였다. 그 이

유는 스웨덴은 타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매우 강력하여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현재 실험적인 두 지역이 진정한 의미의 유럽형 지방정

부인가 아니면 단순히 스웨덴식 지방정부인 복수의 카운티를 통합시킨 상태인가에 대한 열렬한 토론이 진행 

중이다. 법률적으로 두 지역은 기타 특수 업무를 수여받은 스웨덴형식의 지방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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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정책이슈는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가 국내 규제정책 틀 속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또한 실행되고 준수되고 있는지를 검증하

는 것이다. 규제관리는 일반적으로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법률제정과 전반적인 측면에서 규제추진, 준수 및 집행 등을 동

시에 보유하고 있다. 규제 거버넌스는 법률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

여 시민단체, 비정부기구, 사업계 등의 강력한 지지활동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이들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이슈는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가 국민에게 얼

마나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가 중요사항이다. 동시에 규제개혁을 추진

하는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OECD, 2007)

2.3. 규제정책과 관리

2.3.1. 내용 및 주요 목적

   스웨덴 규제정책 및 관리에 관한 틀은 규제개혁 내용 제 2장에 명시되어 

있다. 제 2장은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규제정책 

틀에 관한 주요 내용과 목적들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규제정책 시행이 지방

자치단체 및 지방정부에 전반적이며 포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우선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규제정책 틀에 담겨져 있는 주요 

내용과 목적을 살펴보면 다차원적 규제가 규제 거버넌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규제정책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

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을 기초로 하는 정책적 실행에 좌우

되고 있다. 따라서 다차원적 규제이슈는 법률적 틀에 공식적으로 설명되어 

있거나 법령 혹은 공식규제와 같은 법률제정을 통하여 제도로 규정되어 있

는 것이 아니다. 지방정부와 관련된 민주적 기초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앙정부가 제정한 국가정책, 법률, 규제사항 등을 실행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지방정부가 제한적이지만 자체적인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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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일반 원칙들은 다수의 법률을 통합하여 명

시되어 있으며 법률상의 질적 확보 및 동질성을 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가

이드라인 문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법

령제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인 정부부처, 정부기관, 정부위원회 등 전 부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규정하는 명확한 원칙은 목적달성, 

확인된 문제점 해결 등과 같은 목표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규제영향분석, 규

제시행으로 인한 사업, 협의, 대안 등에 관한 행정부담 최소화, 간략하고 명

확한 언어사용, 수월한 법률적 접근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부차적 규제는 정부가 중앙정부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중앙정부

기관은 비교적 높은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총 500여개의 기관이 존재하

고 있다. 대부분이 중소규모의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00여개의 기관은 부차적 규제를 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관이 제정하는 부차적 규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기관이 규제 제정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

며 규제를 재정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

고 있다.

첫째: 규제 제정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심각하게 고려할 것.

둘째: 경제 및 타 분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수행하고 영향분석 결과에 대

한 문서를 작성할 것.

셋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위원회 및 기타 경제적으로나 타 중

요부문에 직접 관련이 있는 주체들에게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할 것. 동시에 이들 주체들의 견해가 국립재정관리위원회 (The 

Swedish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규제를 제정하기 전에 해당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산업계에 불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

위의 네 가지 규제 제정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정부는 중앙정부기관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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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반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제 제정 수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며 특히 중앙정부기관의 자체적인 활동 및 규제실

행 결과 및 결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하고 이

를 실행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규제 제정 정부기관이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규제에 저촉되는 시민 및 기업들에게 정부기관이 설정한 규제 제

정에 대한 정보를 항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26) (SFS, 1995)

   이외에도 규제개선부서(the Better Regulation Unit)가 설립되어 규제영

향평가, 규제로 인한 산업계에 대한 행정부담 감축방안 등이 포함된 규제개

혁을 조정, 지원 및 후속조치 수행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27) 이 규제전담부

서는 심플렉스 법령(Simplex Ordinance)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관하여 특별영향분석을 수행하는 법령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관

이다. 이 법령은 1998년에 재정되었으며 신규 규제 및 기존의 규제 변경으

로 인하여 발생되는 중소기업의 업무환경 및 경쟁력 변화에 대한 커다란 변

화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특별영향분석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정부기

관이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규제수행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12개의 질문사항으로 이

루어 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 법령은 정부가관이 언제 규제

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수행할 것인지, 특히 심각한 영

향을 미친 사업계 및 정부기관 대표 간 자문 등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수행은 지방정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

나 지방정부 행정 부담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2.3.2. 규제정책 영향 및 권한

   규제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분할 그리고 수

직 및 수평적 조정기능을 통하여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

고 있다. 우선 상이한 정부차원 간 규제권한 분할이 존재한다. 국회 이외에 

정부는 법률적 기준을 직접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위임부문에 대한 국회 및 정부를 위한 특별자격을 통하여 국가기관 

26) 이에 관한 사항은 이미 1995년에 제정된 정부기관법령 1322호에 명시되어 있다.

27) 이에 관한 사항은 Government Capacity for High Quality Regulation 제 2장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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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정부는 위임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제정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채택된 

규정이 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정부조치에 의하면 지방정

부 활동 및 조직은 국회에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부

문에 한하여 한 법률에 의하여 법적 규범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앙정

부에 주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문은 중앙정부기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는 규제개혁법 제 8장 7절에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다.

   제7절에 의하면 법률이 규정한 권한으로 정부는 제 3절 및 5절이 규정한 

내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입법에 의하여 세금과 관련되지 않는 규

정은 채택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법률권한으로 채택할 수 있는 특정부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생명,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보호부문

둘째: 외국국적자의 체류부문

셋째: 수출입 제품, 현금 및 자산, 제조품, 교통 및 통신, 신용제공, 사업활

동, 배급제도, 제품 재활용 및 재사용, 건축물 디자인, 주민정착 및 설치, 건

물 및 설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 관하여 허가를 취득할 의무 등

넷째: 문화적 환경, 사냥, 낚시, 동물보호, 자연보전 및 환경보전 등

다섯째: 교통순환 및 공공질서

여섯째: 훈련 및 교육

일곱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지식 및 공공의무에 관한 성과 등

과 같은 부문의 폭로금지

여덟째: 개인정보 취급 시 개인의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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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사항을 제 11절은 국회는 정부가 채택할 수 있도록 재가하고 있다. 

즉, 국회는 정부에게 행정권한 및 지방정부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

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스웨덴 지방정부법 (Local Government Act) 이러한 조건들에 관한 조항

을 갖고 있다. 이 법률 제 2장 5절에 의하면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조치 내에서 그들의 의무를 허락하기 위한 세금부과 및 규제 제정 등에

관한 권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부문

에서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첫째: 공공청소 및 폐기물 재생업

둘째: 거리청소

셋째: 건강보호

넷째: 환경적 위해행위

다섯째: 교통 및 승용차 교통에 관한 임시통제

여섯째: 구조서비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규제 제정부문은 상위 정부와 비

교할 때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위정부의 지원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차원적 규제제정 체제를 운영하는 재정적 비용 측면도 매우 중요한 사

안이다. 현실적으로 다차원적 규제 거버넌스 자체를 위한 특정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재정지원은 전혀 없다. 다차원적 규제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재원은 국세 및 지방세로 충당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규제영역에서는 규

제대상자에 대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기관은 자체적으로 제정

한 규제 수행을 위하여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

부가 어떠한 부문에서 지방정부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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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이후부터 지방정부는 노동을 통한 소득세를 부여할 

수 있다.28) 따라서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소득세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육, 의료보건, 양로 등 특정

부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서비스제공을 위한 

비용부담 시 비용 및 가격원칙 (Cost - Price Principle)에 의하여 지방정부

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다.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다양한 보조금 지급이 존재하였으나 이

는 1993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 개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일 국가보조금 

형태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단일 국가보조금은 특정 활동을 위한 특정목적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1996년에 변형된 국가보조금은 지방정

부 및 지방자치단체 내 인구수에 비례하여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도록 하였

다. 이후 2005년에 지방정부 재정균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로 인하여 기존의 일반 정부보조금 및 특정 목적보조금이 사라지고 

그 대신에 주민 1인 당 세금 지불능력을 기초로 하여 격차를 균등화 시키는 

총액보조금 제도로 전환되었다. 이 제도는 수입균등 및 비용균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OECD, 2007)

2.3.3. 수평 및 수직적 규제조정 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체제의 원만한 작동을 위하여 

정부는 국가차원의 목표를 기초로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활동상황이 발전하

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국가차원의 목표는 규제활동이 모든 

지방정부 내 주민들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처한 지역 상황에 적합하게 자신들의 과

제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주요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규범을 

일률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확보한 다는 것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

려울 뿐만이 아니라 많은 논쟁거리를 야기하기도 한다.

   국내 20개 지방정부는 각각의 지방정부행정위원회 (County 

Administrative Board)를 보유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정부 내 국회 및 

28) 1990년까지 스웨덴 지방정부는 소득세 및 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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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대변하는 공식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이다.  지방정부행정

위원회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자연보존 및 환경보호, 사회보장, 통신, 식품

규제, 농수산업, 양성평등, 문화, 지역개발, 평화 시 위기관리, 재난대처 서비

스 등이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국가차원의 목표를 지방정부가 도달하도록 노

력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며 이를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산하기관들이 법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서 업무를 추진하는지 관리 및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www.o.lst.se)

   지방정부행정위원회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조정역할 이외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뵈르봐 

(VERVA)와 살라르 (SALAR)가 존재한다. 이 두 기관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논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양 기관의 

역할은 국가입법과정의 중요요소로 작용하는 청문위원회 (Committee of 

Inquiry)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 규제영향에 관한 분석요구사항 

등도 다차원적 규제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로 작용하

고 있다.

   뵈르봐 (VERVA)는 국립행정개발청 (The Swedish Administration 

Development Agency)으로 공공행정부문 전문 정부기관이며 임무는 전반적

인 공공행정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립행정개발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및 정부 및 산업계 간 상호작용이 포함된 정부행

정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www.verva.se)

   이와 비교할 때 살라르 (SALAR)는 지방정부기관협회 및 지방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연합회 (The 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the Federation of Swedish County Council)로서 290개 지방자치단체와 

20개 지방정부의 정부, 전문가, 고용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대변하

고 있다. 이 기관은 지방자치정부의 권익을 촉진하고 동시에 이를 강화하고 

각 회원기관의 업무환경 및 조건 최적화 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이들이 수행하는 활동은 대부분 회원기관들이 지불하는 회비로 충당된

다. (www.skl.se)

   살라르는 지방정부기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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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정부청문위원회에 전문가 자격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

한 자문위탁 등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회원기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입법

제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

다. 이처럼 두 기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조정기

능을 직접 수행하는 이유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공동기관이나 이를 수행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다차원적 

행정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자문포럼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발생하는 문제점 및 도전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들

을 담당할 정부 간 대표회담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표회담은 북구 

5개국 국가 간에만 존재한다.29)

   그러나 공식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문위원회, 국가규제 영

향평가과정 등을 통하여 특정부문 내에서 중앙정부기관 및 지방정부기관 간 

조정 형태의 협력관계는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통계자료 및 지표 등

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차원적 협력관계는 다양한 기초자료를 준비하는데 매

우 유용하게 작용한다.

2.4. 규제정책 방향

2.4.1. 방향 및 목표설정

OECD 회원국의 규제정책의 방향은 규제품질향상정책(Better Regulation 

Policy)이 대세이다. 스웨덴도 OECD 회원국으로 이러한 규제정책 방향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규제품질향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 예로 1990년대 초 

금심한 경제위기에 봉착했을 때 규제개혁을 통하여 산업구조개혁, 폐쇄된 생

산시장 개방, 적극적인 글로벌시장 진입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는 국제무역

에 종사하는 기업에게 규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최대의 노

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생산시장에 적용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시켰으

며 공정 경쟁법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정책은 생산성 향상에 커

29) 국가 간 행정협의 및 조정을 위한 공식적인 회담은 북구 5개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

스랜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구계획 (Nordic Plan)이 상설기구로 존재하여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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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기여를 하였다. (OECD, 2007b; OECD, 2010)

   스웨덴의 규제품질향상정책(Better Regulation Policy)은 특히 2006년 

총선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전의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정책

과 다른 점은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사업 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 개발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정

책 방향설정은 2007년 OECD 권고에 따른 것으로 스웨덴 경제구조가 지나

치게 대기업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

하며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기초로 하는 벤처기업의 활동이 매우 부진하다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이다. 서비스산업 발전 및 신규 벤처기업의 

탄생 없이는 새로운 직장창출이 매우 어려운 것이 국내 현실이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집권한 보수연립정부는 규제품질향상정책을 추

진하는 핵심은 더욱 높은 경제성장,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국민의 

사회적 퇴출을 방지하는 신규 직장창출 등으로 정의하였다. 2006년 9월 새

로운 정부를 구성한 보수연립정부는 경제성장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강력한 기업가정신 확산 및 규제로 인한 행정부담 최소화를 추진하도록 하

였다. 규제품질향상정책 의제는 단순하지만 매우 설득력이 있는 공식으로 구

성되어 있다. 즉, 규제단순화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는 사업수

행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사업능력을 향상시키며 그 결과 경제성장을 달성

하여 기업이 더욱 많은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다.30) 이러한 규제정책방향 

설정으로 정부가 추산한 것에 의하면 기업의 행정부담비용 절감은 약 970억 

크로나 (약 14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및 2010년 유럽연합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스웨

덴의 국민경제 또한 1990년대 초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물

론 유럽연합 내 유로존 국가와 비교할 때 국가부채,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인 것은 사실이

다. 이처럼 스웨덴의 거시경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이유는 1990년대 

초 및 2000년대 초에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규제개혁 때문이다. 

30) 보수연립정부가 채택한 경제정책은 영미 자본주의 정책인 신자본주의와는 근본적으로는 다른 것이나 기업경

쟁, 시장개방 등 신자유주의 요소들을 도입한 것은 사실이다. 일정부분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이후 2008

년까지는 견고한 경재성장을 유지하고 2008년 및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연합 재정위기도 상대적으

로 잘 극복하였으나 2010년 유럽연합 재정위기 이후에는 약 8%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발생시키고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2014년 9월 정권을 상실하게 되는 게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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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며 

경제성장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서유럽 국

가 중 가장 높은 연평균 2.7%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규고용창출도 

달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유하게 되었다. (OECD, 2012; 

Eurostat, 2012; SCB, 2012) 이러한 괄목할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개

혁을 통하여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왕성한 기업가정신 확산 및 자체적인 창

업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욱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게 행정 부담을 더욱 줄이고 동시에 규제로 인한 사업

상의 부담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규제개선 프로그램(the Better Regulation Program)과 규제개선 실행계

획(the Action Plan for Better Regulation)은 2006년 9월 이루어진 보수연

합정권의 집권과 함께 정부전략의 핵심으로 2006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프로그램과 실행계획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2010년 가을까지 기업이 부담

하는 행정비용을 25% 절감시키고 평상 시 사업 활동에 실질적이고 긍정적

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2007년부터 2009년 예

산안에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규제방식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강조하면

서 반영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규제정책 전략은 중앙정부 내에서도 강력한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기업도 폭 넓게 지지하여 매우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OECD, 2010)

2.4.2. 발전 및 전략

   스웨덴의 규제정책은 1990년대 초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시장자유화를 

초점으로 한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2000년대에는 타 유럽연합 회원

국들과 동일하게 규제법을 단순화시키고 이를 향상시키는 규제품질개선

(Better Regulation)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의 방향전환  

뿐만이 아니라 규제정책도 규제의 단순화 및 비용절감을 중요시하는 차원에

서 사전영향평가(Ex Ante Impact Assessment Work)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되었다. 이처럼 규제정책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가장 중

요한 정책적 관심은 기업의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이외

에도 양질의 규제를 제공하는 규제수준원칙(Regulatory Quality Principle)

도 강력한 요구조건을 검증하는 청문회 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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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까지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아

직도 보강하여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수연합정권은 규제품질향상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우 

강한 책임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경제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정부는 더 나은 규제환경을 창출하

기 위하여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품질향상정책

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유는 타 유럽연합 회원국과 비교할 때 규제

품질 향상부문에서 스웨덴이 상대적으로 뒤 쳐져 있다는 위기감과 규제체제

의 중요성이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으로 

작용한다는 정책적 이해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규제품질향상정책을 강화하고 사전영향평가 부문에 새로

운 추동력을 부여한 것은 새로운 규제제정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를 제도 및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증

가시키고 있으며 전담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설립하였다. 규제정책 관리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스웨덴 규제개선위원회(the Swedish Better 

Regulation Council)로 독립기관이며 외부 감독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OECD, 2010;  Regelrådet, 2014)

   이로서 스웨덴은 규제품질향상정책을 위한 중요기구, 과정 및 전담기구 

등을 구조적으로 갖춘 상태이다. 이는 2000년대 초기와 비교할 때 매우 발

전된 상태로서 OECD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사전영향평

가를 위한 과정은 한층 더 강화 되었으며 동시에 간소화 되었다. 따라서 규

제단순화는 제도적으로 정착단계에 돌입하였으며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행정비용 측정기준치도 설정되었다. 이외에도 기업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자문과정도 더욱 강화되었으며 관련 기관들을 체계화 시키는 작업도 강력하

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의 규제품질향상정책은 더욱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게 되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OECD, 2010)

2.4.3. 추진수단 및 과제

   규제품질향상정책(Better Regulation Policy)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향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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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새로운 

규제정책은 더욱 광범위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체제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하여 규제품질향상정책을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일한 지도체계가 도입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이전에 운

영하던 개별적 접근방법을 대체하였다. 그럼에도 규제정책이 지나치게 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사회 및 

환경적 측면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제부문인 기업의 사업 활동에 관한 영향평가와 합리적이며 균형이 잡힌 

상태의 정책적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균형 있는 규제정책은 정

부 내 관련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관련당사자에게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규제품질향상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스웨덴의 장점은 공공부문 자문 

및 기업과의 심도 있는 대화과정이다. 이는 스웨덴의 산업발전과정 및 복지

체제 확립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매우 가치 있는 국가적 자산

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개방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의 전반적인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규제품질향상정책은 각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

장하고 있으며 규제관련 중요 정책 및 법률제정을 위한 청문위원회의 장기

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 추진 및 관련 법률제정 과정은 

정부에 의하여 더 나은 규제를 위한 실행계획의 일환이며 기업들이 우려하

는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규제품질향상정책 전략을 원

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은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존

재한다. 지금까지 추진한 규제정책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 시키는 방

향으로 진행된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며 규제관련 의제를 더욱 발

전시킨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였다. 이를 기초로 규제

정책은 기업이외의 사회집단에 정책적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기업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부문 

자문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운 규제개발을 채택할 시 사회집단에 정책을 

강화하고 규제품질향상정책 추진 시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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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규제품질향상정책의 시행으로 규제정책

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럽 내 규제정책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정책 부문에 발전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OECD, 2010)

   사회집단에 대한 규제정책 관련 관심은 정부가 2007년 이후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집단을 

위한 규제품질향상정책을 합리화시키고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이와 관련된 의제가 2007년 공공

부문책임 국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 on Public Sector 

Responsibilities)에서 집중적으로 토의되었다. 이후 몇몇 기관에서 위험가능

성을 기초로 하는 접근을 통하여 법률제정을 시도하였다.31) 그러나 새로운 

규제관련 법률제정보다는 이를 엄정하게 실행하는 과정이 취약하다는 문제

점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규제정책 업무교류가 더욱 강화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규제개선 프로그램

(Better Regulation Program)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직접적으로 지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사항들을 제 1차적

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프로그램 실행계획에는 중앙정부부처와 39

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참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지방정부가 규제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있

어서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다수의 주체는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부족한 상호협력이 정부가 주로 추진하는 규

제정책이 기업의 행정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비난을 초래하

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규제품질향상정책(Better Regulation Policy)을 

위한 긴밀한 상호연계가 시작단계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공식적으로 더욱 강

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방정부는 지역 

31) 위험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접근방법은 최적의 감독 빈도수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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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중소기업과 제 1차적으로 접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간 

규제정책의 상호연계가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긴밀한 규제정책 연계가 강화

될 때 정부 내 관련주체 뿐만이 아니라 정부 외 관련주체에게도 폭 넓은 지

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규제개혁 제도 및 운영

3.1. 규제제도 창출과정

스웨덴 정부는 매년 약 200여개의 규제관련 법령을 국회에 상정한다. 이 법

령은 정부가 매년 정부안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 중 몇몇은 결정 이전에 

상당한 토론을 거쳐서 제출할 수 있는 신규 법안들이며 이외의 것은 기존의 

법률에 주요 혹은 약간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관련 

법은 국회에서 여섯 단계를 거쳐서 제정되며 정부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되

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거쳐서 제정되고 있다.32)

   규제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과정은 제안, 조사, 외부검증을 위한 이

송, 정부초안 작성, 국회본회의 심의 및 승인, 법률공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제안

정부는 규제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이외에도 국

회, 일반시민,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 정부기관 등도 법안을 국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조사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규제 법안에 관한 모든 의문사항들

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한다. 이 과제는 해당 중앙정부부처 전담공무원, 조

사위원회 등에서 실행한다. 조사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32) 법률안 및 정부법령 제정과정은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

서 논의하여 상정하는 과정은 철저한 민주주의 원칙과 정보공개원칙을 준수하기 때문에 국회 법률안 추진과

정이 매우 투명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매우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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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구성하는 인력은 전문가, 관련 행정전문가, 정치인 등이 참여하

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 및 결론은 정부의 공식보고서로 출판되며 정부

공식조사 (Statens Offentliga Utredningar: SOU)에 등록되어 인터넷에 공

개되도록 되어 있다.

셋째: 외부검증을 위한 이송

   정부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공식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하여 국회에 규제

관련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이를 위

하여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공식보고서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친다. 외부

검증위원회는 중앙정부기관, 기업 및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외부 이해관련 

당사자, 노동조합, 학계, 법원, 지방정부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규제

관련 법안으로 인하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기타 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외부검증과정은 매우 가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해 주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하여 정부는 신규 법률안이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는 가

능을 높이게 된다. 또한 외부검증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공식보고서의 제안사

항들에 부정적인 판단을 제시하면 정부는 새로운 해결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넷째: 정부초안 작성

   외부검증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부보고서에 관한 지적사항 및 평가를 제

출하면 해당 중앙정부부처는 국회에 제출할 정부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해당 

중앙정부부처가 제안한 법률초안이 일반시민 혹은 공공복지에 중요한 저촉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이 법률초안에 대한 심사를 독립기구인 입법

위원회(Lagrådet)에 청구하여야 한다. 입법위원회는 제안된 법률초인이 기존

의 법률과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기존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배하는 점은 없는지, 법률이 추

구하는 기본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쳐서 

정부초안을 확정한다.33)

33) 정부초안 작성과정이 우리나라와 스웨덴이 다른 점은 정부초안의 적합성을 스웨덴은 독립기구인 법률위원회

에서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부초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독립기구에서 검

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관련부처에서 상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부초안이 국민 개개인 그리고 

공공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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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초안 작성과정은 매우 집단적이며 민주적인 절차를 기초로 하고 있

다. 초안 작성의 시작은 해당 중앙부처 내 정치지도자, 정부관리, 타 중앙부

처 정부관리 등의 자문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후 통합 초안 작성 과정으로 

관련부처 이외의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치며 이후 정치관련 정부공무원과도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초안이 해당부처, 관련부처, 기타 전 부처에 정보가 공

유되고 이에 대한 제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 확산 및 공유기간을 최소

한 7일 간 유지하도록 제도화 시켰다. 이 기간 동안 정부초안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승인받을 때 까지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34) 

통합 조정과정이 완료된 후 정부 초안이 다음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되

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정부초안이 완료되어 국회에 제출될 수 있

다. 

다섯째: 국회 본회의 심의 및 승인

   신규법안 및 기존 법안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처리하며 전적

으로 국회의 책임 하에 있다. 법안제정은 그것이 정부 혹은 개인으로부터 제

안된 것이든 국회 내 한 상임위원회에 의하여 처리된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

에 관하여 349명의 의원 중 누구라도 반대법안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받는

다. 정부가 제안한 법안을 발의라 칭하며 이 발의가 국회에 의해서 정식으로 

채택이 되면 정부는 이에 관한 규정들을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정부안

이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이 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하고 이 법안은 국회의결과정을 거친다. 극회의결에서 법안이 채택이 되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여섯째: 법률공포

   법률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승인되면 정부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이 공

포된다. 신규 법률 및 개정된 모든 법률은 스웨덴 법령집 (Svenska 

Författningssamning: SFS)에 출판되어 보관된다.

34) 정부초안 통합 조정과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스웨덴처럼 정부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동시에 스웨덴의 정부초안 작성과정에 정치담당 전문 공무원 조직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계가 참여하여 의견을 조절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전작업으로 인하여 국회에 우송된 

정부안은 여러 단계의 검증작업을 거치면서 법률로서 완성단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저항 없이 국회

에서 추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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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규제제도 정부안 준비과정

   규제관련 법률안 준비과정은 정부의 정치적 의제로부터 시작된다. 이 의

제는 각 정치적 용어에 관한 상호합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우선 수상집무실 

(Prime Minister Office: PMO)은 1년에 두 번 다음에 있을 법률안 리스트

를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매년 제출되는 예산안은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예

시하고 있다. 특히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에 제시될 수 있는 신규법안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우선순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 정부

는 정부기관에 채택된 규제관련 법안리스트를 전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회에 매년 구성된 청

문위원회들과 이들의 활동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

부는 규제관련 법안에 관한 정보를 정부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www.regeringen.se)

   정부의 규제제도 법안준비 과정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

절차, 법안의 질적 향상, 정제된 언어선택 등이다.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쳐서 

법안은 정부 외부 심사 및 내부검토과정을 거쳐서 국회에 우송된다. 각 단계

별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절차

   해당 정부부처가 정부의 법률초안을 작성할 시 매우 높은 수준의 조정과

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이 초안은 해당 중앙부처에 의해서 정부기관 전체에 

공개되어 다 단계의 검증작업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과정을 거친 후에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국회의결을 위하여 

제출하지 않는 정부조례를 제정 시에도 행정절차는 동일하다.

   정부의 행정절차에 의하면 해당 정부부처는 필요하다면 해당부처 및 타 

정부부처의 견해를 청취하여 관련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부

처 간 자문제공 과정을 정례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보수집 및 자

문 확보과정의 목적은 다양한 견해를 통합하여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부처 

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정부부처 행정사무국은 이러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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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과정을 도입하여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이

처럼 다양한 정보 및 자문을 폭 넓게 수집하여 법안에 반영하는 행정절차를 

의무적으로 도입한 가장 커다란 이유는 정책발전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각 

참여주체들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법안의 질적 향상

   법률의 질적인 향상 및 통일성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규정은 정부기구 

(Instrument of Government)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한 행정절

차는 법률제정, 제 2차 규제제정, 다양한 가이드라인, 정책설명 등에 지속적

으로 발전되고 있다. 규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위한 체크리스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건들은 규제 법안을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

인인 녹서(Green Book) 및 총리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법안 안내서(Bill 

Handbook)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 및 법안과 관련된 훈련 등은 새로운 규제법안과 관련된 모든 

수준에 있는 정부기관 및 청문위원회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모든 참여

주체들은 법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안제정의 

목적 달성, 도출된 문제점 해결, 규제영향분석,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 감축, 

자문, 명확한 언어선택, 단순명료한 법률구조, 입법행위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과 같은 광범위한 규제법안의 질적 향상이 권장되고 있다.

   규제법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제 1차적인 책임은 여타의 OECD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사무를 담당하는 해당 중앙정부부처가 지도록 규

정하고 있다. 법률초안을 작성하는 별도의 정부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공무원이 특별훈련을 통하여 법안의 질적 향상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각 중앙정부부처에 법률전담 집행위원회 

총국 (Directorate General for Legal Affairs)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기관

은 법률초안에 적정하게 준비되고 있는지,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필요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외에도 법률전담 집행위원회 

총국은 법류초안이 각 중앙정부부처 간 법률상으로 상호 충동문제는 없는지

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한다. (OEC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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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법률전담 집행위원회 총국이외에도  다음과 

두 개의 정부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나: 총리실 (the Prime Minster's Office)

   총리실은 정부 내 법률제정과 관련 된 법률 및 정치적 조정 작업에 책임

을 지고 있다. 총리실 내 법률제정과 관련된 한명의 심의관 (Director 

General)이 전담근무하고 있으며 법안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언어적 

의문사항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총리실은 법률초안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 안내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법안 제정과 

관련된 의문사항, 조사 등을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정부 고위공무원과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고용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총

리실은 가이드라인과 다양한 관련 자료를 출판하고 있다.

둘: 법무부 (the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는 규제법안 초안에 대하여 중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법률상의 하

자를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 내 헌법과 (Division of 

Constitutional Law)가 설치되어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각 중앙정부부처에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청문위원회가 수행하는 작업에 헌법에 저촉되는 문

제점이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법률 및 언어초안수정과 (Division for Legal and Linguistic 

Draft Revision)가 스웨덴 법률제정 출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각 중앙정부

부처 공무원에게 법률초안을 작성하는데 적합한 법률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헌법과 및 법률 및 언어초안수정과는 정부의 모든 법률초

안, 정부조례, 청문위원회를 위한 위임사항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이외에도 두 부서는 정부초안이 헌법과 적합성이 존재하는지, 정부부

서가 외부기관에 정부초안을 검증한 보고서가 법률적으로 부합하는지, 정부

기구와의 적법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법

무부는 법률초안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내부 진행과정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

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무부의 법률적 자문활동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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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내부에서 법률초안 검증작업이 완료되면 마지막 과정으로 입법위원

회 (the Council of Legislation)는 법률적 검증작업을 수행한다. 스웨덴헌법

은 정부가 법률초안을 작성한 후 입법위원회에 법률적 견해를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35) 입법위원회의 검증은 정부의 법률초안의 적

합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헌법과의 양립성을 보장하게 된다. 입법위원회는 법

률초안이 기존의 목적에 부합하고 법률준수 및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

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측면도 검증하고 있다.

   입법위원회는 자문기관으로 정부 및 국회는 입법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준

수할 의무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입법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를 정부가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고 입법위원회는 정부 내에서 

매우 신뢰받는 기관으로 간주되어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입

법위원회의 의견은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입법위

원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법률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입법위원회

가 지시한 의견에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법률초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입법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설명제안서

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정제된 언어선택

   정제된 언어선택은 법률초안, 조례, 규정 등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법

률이 명시한 의무사항이며 이미 수 년 전부터 정부 내에서 정책적으로 장려

되어 온 사항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공식문서 초안작성 및 디자인을 향상시

키고 단순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법무부 법률 및 

언어초안수정과는 정제된 언어선택을 위하여 다섯 명의 언어전문가가 배치

되어 법률제정에 적정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원

하고 있다.36)

   이러한 정책방향은 정부가 이미 1993년에 단순명료한 스웨덴어그룹 

(Klarspåksgruppen)를 지정하여 각 정부기관이 법률제정 시 간단하고 명료

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는 단순히 

35) 이는 스웨덴헌법의 독특한 법률조항이다.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데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

고 정부의 법률제정이 국민을 위한 법률제정이 되도록 검증작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36) 법률 및 언어초안수정과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작뿐만이 아니라 법률초안을 위한 안내서, 이메일 서비스, 전화

서비스, 입법 재초안 작업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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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국내외로부터 다양한 지

식, 아이디어, 경험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공식채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더욱 성장하여 단순하고 명쾌한 언어만을 전문적으로 선정하

기위한 기구인 언어위원회 (Språkrådet)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정부의 공식 

언어기구인 언어 및 민속 문화연구소 (Institute of Language and Folklore)

가 2006년 설립되었다. (www.sprakradet.se) 그 결과 다수의 유럽연합 회

원국이 스웨덴의 언어정책을 채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7)

3.3. 사전영향평가 정책 (Ex Ante Impact Assessment Policy)

   사전영향평가는 규제 법안을 위한 정부의 준비과정에 포함되는 단계로서 

정부가 준비하는 단계 중 스웨덴의 특수성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정부는 사전영향평가 단계를 정부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부터 규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미

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사전영향평가를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는 스웨덴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행정구조에서 시작되었으며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는 정부

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정부조직은 적은 인력으로 구

성되어 있는 중앙정부부처와 많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 정부기관으

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전문 정부기관이 강력한 네

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동시에 청문위원회 체제와 함께 부차적인 규제 등

에 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각 기관별 규제 법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 개의 병

렬식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OECD, 2010)

첫째: 전문 정부기관

   전문 정부기관을 위하여 정부기관 및 연구소 조례 (SFS 1995:1312)가 

1995년에 제정되어 신규 규제발전을 위한 원칙을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의

하면 신규 규제 법안이 비용증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예상이 되면 경제 

37) 국제적으로 법률제정에 관한 단순명료한 언어를 전문적으로 선택하는 글로벌 기구로는 변호사 및 관련자 모

임인 Clarity가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Fight the Fog Campaign이 있으며 영국에서는 단순영어위원회 

(Plain English Commission)와 단순영어캠페인 (Plain English Campaign)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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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결과에 대한 분석, 기타 정부기관 및 지방정부 자문에 대한 분석, 

국립재정관리기구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Ekonomistryningsverket: ESV) 자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청문위원회

   청문위원회를 위하여 1998년 청문위원회 조례 (SFS 1998:1474)가 제정

되었다. 이 조례는 규제 법안으로 발생하는 비용 산정 및 그 결과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힐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비용 

및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문위원회를 설립할 시 위원회

의 권한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안내서위원회 (Kommittehandboken)는 규제 법안 제정으로 인한 영향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외

에도 2001년 이후에는 기업 활동과 중요하게 관련된 청문위원회의 경우에는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스웨덴 산업 및 상업위원회 (Näringslivets 

Regelnämnd: NNR)에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

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부처

   중앙정부부처를 위한 사항은 규제법률 초안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가이드

라인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각 중앙정부부처 장관그룹은 위원회 조례와 

동일한 원칙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규제개혁을 증진하도록 결정하였

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을 위한 단

순조례 (Simplex Ordinances)를 제정하였다.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영향에 대한 특별 분석을 위한 단순조례는 1998년 

(SFS 1998:1820) 제정되어 1999년부터 의무사항으로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 조례는 신규규제법안 및 규제법안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근무조

건 및 경쟁력에 관하여 변화가 발생한다면 정부기관은 가능한 신속하게 특

별 영향분석을 단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12개의 질문으

로 구성된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이는 규제법안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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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단순조례는 기업 및 기타 규제 법안으로

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기관에게도 자세히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OECD, 2010).

   정부는 사전영향평가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까지 진행한 정책이 지나치게 중소기업 위주로 편향되어 있으며 정부가 제

정한 정부조례들이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감독기능이 부

족하고 참여 기관 간 강력한 연계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OECD로부터 제

기되었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사전영향평가 정책을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

향에 지나치게 정책적 관심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사

전영향평가정책을 조명하기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도록 결정하였다.

   특히 기존의 사전영향평가정책이 정부기관 및 청문위원회가 규제법안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영향분석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인 구속

력이 없고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보고서 작성과정이 없는 문제점을 개

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간단조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을 위한 신규 규제영향평가조례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rdinance)를 2008년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모든 규제 법안이 제정될 시 

경제, 사회, 횐경 등 모든 부문의 영향평가가 고려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

으며 중요 이슈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타당한 이유가 공식문서로 작성되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FS, 2007)

   이처럼 정부의 새로운 사전영향평가정책 방향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책의 집중을 벋어나 더욱 통일되고 광범위한 접근방법으로 

전환하였으며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영향평가정책이 경제 및 기업부문을 강조하는 측면은 여전히 우세한 실

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규제영향평가조례는 하나의 예로 정부부처 

및 청문위원회에 요구를 강화할 수 있는 작용을 하였다. 그 결과 정부부처 

국무위원그룹은 2008년 6월 이 조례가 각 정부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이를 청문위원회 조례도 동일하게 받아들이게 되

었다.

   이로서 신규 사전영향평가정책이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 영향에 관한 경

제적 측면만의 평가가 아닌 사회 및 환경 등과 같은 폭 넓은 부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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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있

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평가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 반증

으로 규제 법안을 관리 및 감독하는 독립기관인 규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n Council)는 규제법안의 영향평가를 검증할 때 경제적 부문을 집

중적으로 심사하며 사회 및 환경적 영향부문은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가 규정하는 폭 넓은 사전규제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검증부문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OECD, 

2010)

   사전영향평가를 위한 제도적 지원 틀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부처, 정부기

관, 청문위원회들에 대한 다양한 범위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부처인 기

업부 (Ministry of Enterprise)가 기업의 사업 활동과 연관이 있는 영향평가

를 타 정부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청문위원회도 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는 과

정에 깊게 개입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업부 산하 정부기관인 지역경제성장청 

(Swedish Agency for Economic and Regional Growth: Tillväxtverket)은 

국립재정관리청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 

ESV)과 함께 사전영향평가에 관하여 정부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은 규제법안 초안 및 사전영향평가에 대하여 

개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해당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이 아닌 이외의 주

체들은 초안과 중소기업에 관한 의무적 사전영향평가에 대하여 논평을 제공

한다. 이러한 감독구조는 최근 더욱 강화되었고 상당한 수준에까지 긴밀하게 

연계되었다.38)

38) 중앙정부부처 및 정부기간 간 감독구조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 상 

발생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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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개혁 감독기구

4.1. 외부 독립감독기구

4.1.1. 규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n Council)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규제법안 초안 및 사전영향평가 등을 객관적

이며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하여 스웨덴정부는 2003년 규

제개선위원회(Better Regulation Council: Regelrådet)를 설립하였다. 규제

개선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중앙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이 제안한 규제법안 초

안과 청문위원회가 작성한 제안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검증업무의 핵심은 규제 법안이 기업의 행정비용을 감소시키고 사전영향평

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규제개선위원회의 최대 관심은 규제 

법안이 기존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고 기업에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발생시

킬 수 있을 것인가이다. (Regelrådet, 2013)

   이외에도 규제영향평가조례(Ordinance 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FS 2007:1244)를 기초로 첨부된 규제영향평가의 질적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규제개선위원회는 규제법안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자

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설립 이후 2013년까지 2,000건 이상의 

규제영향평가 검증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존속할 

수 있는 일시적 기구로 시작하였으나 정부는 2013년 9월 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영구적 기구로 전환하였다. 규제개선위원회는 청문위원회의 

형식으로 시작되었으나 타 청문위원회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

라 매년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연간보고서를 발행하여 제출하고 있다.

4.1.2. 조직구성 및 업무수행 원칙

   규제개선위원회는 소규모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행하는 규제관

련 감독기능은 정부의 모든 부서에서 제안되는 규제법안 및 사전영향평가 

등을 점검하는 폭 넓은 업무이다. 위원회는 4명의 정규위원과 4명의 임시위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규제법안 및 사전영향평가를 심사하

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은 정부가 제출한 규제법안 및 사

전영향평가를 심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산업 

및 무역기구 등과 지속적인 연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명확한 의사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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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무국은 영향평

가 훈련도 제공하고 있으며 청문위원회, 중앙정부부처, 정부기관 등을 지원

하는 일도 수행한다. 또한 위원회의 모든 통계자료를 기록 및 정리하고 외부

기관과의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하여 뉴스레터 발행, 사회네트워크체제 구축 

등도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은 규제기관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상호 교환하기 위한 기회를 주

선하기도 하며 더 나은 규제개혁을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세미나 및 컨퍼런

스에 참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

고 있다. 사무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 10명에 불과하다. 

(Regelrådet, 2013)

   규제개선위원회는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조례를 기초로 두 가지 원칙에 관하여 토론과 합의를 이루었다. 첫 번째 원

칙은 위원회의 규제 법안에 관한 검토 작업이 어떠한 대상에 집중되어야 하

는지 또는 유럽연합의 규제법안과는 어떻게 호환관계를 구축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슈에 관한 것이다. 둘째로는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합

리적이며 명확하게 표현하는 언어작업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특히 행정비용

에 관한 언어작업에서는 더욱 특정언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규제개선위원회는 규제기관들이 규제 법안의 시행 시 행정비용

이 얼마나 감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언어선택 및 정확한 계산을 기

초로 하는 총액을 제시할 것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위원회

가 규제 법안을 검토하면서 다수의 규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어떠한 부분의 

행정비용 감소 혹은 증가가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행정비용적인 측면에서 어

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규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 1차적으로 주시하는 점은 

규제 법안의 원래의 목적을 행정적으로 가장 간단하고 비용적으로 기업에 

최소한의 부담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후 위원회가 규제 

법안에 대한 적합성 및 비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간단명료한 언어작업을 통

하여 최종의견을 제시한다. 이러한 업무수행과정은 위원회의 규제 법안에 대

한 승인 및 거부에 대한 의사표시가 기업에 발생될 수 있는 행정비용 및 영

향평가가 어떻게 서술되어 지는지에 기초하여 더욱 명확한 설명을 가능하도

록 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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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규제 법안이 영향평가 부문에서 비적합성으로 평가되었을 때 규

제개선위원회는 법안을 제출한 중앙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게 그 이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특히 2013년 10월 이후에는 규제 법안이 영향평가

부문에서 비적합성 판정을 받게 되면 샘플 리스트에 등록되어 규제위원회의 

웹사이트에 개방된다. 이러한 정보는 규제개선위원회 조례 (SFS 

2007:1244) 제 6조 및 7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정부문을 기술하는 방법과 

함께 규제 법안을 제출하는 규제기관에 중요한 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영향평가로 인한 행정비용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더욱 명확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www.regelradet.se ; 

Regelådet, 2013)

   규제개선위원회는 2013년 정부로부터 446개의 규제법안 및 3개의 유럽

연합 영향평가를 접수하여 이 중 162개의 규제법안 및 영향평가를 검토하였

다.39) 이중 위원회로부터 적합성 판정을 받은 규제법안 초안은 85개이며 77

개의 규제법안 초안은 비적합성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위원회가 판정한 적

합성 비율은 52%이며 이는 2012년도 적합성 판정비율인 74%보다 매우 낮

은 수준이다. 2011년도 적합성 판정비율도 2012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다.

4.1.3. 업무수행 방식 및 현황

   규제개선위원회에 송부되는 규제 법안의 다수는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이 제출하는 것이다. 정부기관은 신규 규제법안 및 개정 규제 법안

을 주로 제출하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 법안은 정부 내 관공

서, 중앙정부부처 제안서, 정부 외 제안서, 청문위원회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다양한 규제기관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모든 제안서는 해당 규제 법안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중앙정부부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규제개선위원회는 2주에 1회 공식회의를 진행하며 접수된 규제법안 초안

을 심사하고 주어진 심사기간은 다음 회의까지 14일 간 진행 된다. 공식심

사기간인 14일은 규제위원회 공식의견조례 (SFS 2011:118)와 규제위원회에 

39) 규제개선위원회가 유럽연합의 규제법안과 관련된 영향평가를 검토할 경우에는 국내 규제법안과는 달리 적합

성 및 비적합성 판정을 하지 않고 검토 작업을 통한 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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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안 초안을 제출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다. 규제위원회가 

규제 법안 초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14일보다 짧을 경우에는 법안심사를 요

청한 해당 정부부처에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규제 법안심사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을 해당 정부부처에 이송하면 정부

부처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후 위원회에 규제 법안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의 심사 의견서는 참고사항으로 정부부처 및 정부기

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할 필요는 없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서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 권고사항은 합리적이며 기업에게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증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게 권고사항이 이행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40) (OECD, 2010)

   위원회 내 규제 법안초안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규제 법안초안이 위원회에 접수되면 사무국에서 담당 

전문직원이 배정된다. 담당직원은 규제 법안초안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사무국장에게 보고 및 협의 이후 본 

건을 위원회 임원에게 상정하면 위원회 회장이 임원회의에서 위원회의 심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기각된 규제 법안초안은 사무국이 

그 기각이유를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여 해당 중앙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 

이송한다.

   사무국이 위원회가 규제 법안초안을 심사하지 않고 해당 정부부처 및 정

부기관에 이송하는 이유는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에 미치는 

행정비용 영향미미, 위원회 소관 이외의 사항, 심사시간부족 및 전담인력 부

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이송이유는 첫 번째인 기업

에 미치는 행정비용 영향 미미이다. (Regelrådet, 2013)

   최근 2년간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규제 법안초안 

건수는 458 및 446건으로 이 중 위원회의 심사가 채택된 초안의 건수는 

145 및 162 건이었으며 313 및 284 건은 채택이 되지 않고 사무국을 통해

서 해당 정부부처 및 중앙기관에 이송되었다. 이 중 가장 많은 규제 법안초

안을 제출한 기관은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이다. (표 1 참조)

40) 규제개선위원회의 심사내용이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고가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서 인정되는 

이유는 위원회의 활동이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심사내용으로 합리적인 기

준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많은 위원회 활동의 결과가 단순한 의견으로 제시

되고 정책결정 및 법안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점과는 매우 구별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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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관별 규제 법안초안 제출 현황 (2012 ~ 2013년, 건 수)

출처: Regelrådet, Annual Report 2013, 2013

   규제개선위원회는 규제 법안초안의 영향평가의 질적 수준부문도 심사하

고 있다. 영향평가부문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는 규제영향평가 정부조례 

(SFS 2007:1244) 제 6조 및 7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초로 시행된다. 2012

년부터 2013년까지 위원회가 심사한 규제 법안초안의 영향평가의 결과는 

2012년 총 142건에서 61건이 채택되었으며 2013년에는 총 162건에서 56

건만이 승인되었다. 이로서 2012년 영향평가 통과 비율은 42%이고 2013년

에는 35%로 낮아졌다. 규제 법안 초안에 영향평가부문이 누락된 경우도 있

었으나 이는 2012년 2건 및 2013년 1건으로 매우 소수이다. 영향평가 누락

건수는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부적합판정으로 계산되고 있다. (Regelrådet, 

2013) (표 2 참조)

표 2: 기관별 규제 법안초안 영향평가 결과 (2012 ~ 2013년, 건 수)

     출처: Regelrådet, Annual Report 20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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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제개혁과 경제성장

5.1. 경제위기와 규제개혁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스웨덴이 경험한 경제위기는 네 번 발생하였다. 첫 

번째 경제위기는 17세기 말 유럽 내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세계 최

초로 1668년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 경제위기는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대공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산업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경제위기는 1990년대 초 과도한 복지비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용 증가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마지막 경제위기를 2010년 시작된 유럽연합 재정위기와 함

께 현재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Bergh, 2011)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은 국가경제가 고도로 발전하는 시기에는 그 필요성

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경제위기가 시작되면 규제개혁을 통해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경제발전 전략의 수단으로 사

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6년부터 1995년까지 평

균 경제성장률을 타 국가 및 경제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제성

장을 달성하였다. 이는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규제개혁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경제 전반적인 부문에서 규제개혁을 실시한 결과 

1996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및 유럽연합 서유럽 

15개 회원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서게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

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에도 OECD 회원국 및 15개 서

유럽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Fölster & Keicbergs, 

2014) (그림 1 참조)

   이처럼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대 중반 규제개혁이후 타 국가보다 

높아진 이유는 규제개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1980년대

까지 스웨덴의 연간 생산성 증가는 미국, 유로존 국가, OECD 회원국과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크게 향상되어 이들 국

가를 앞지르게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생산성 증가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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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2009년 이후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림 2 참조)

그림 1: 스웨덴, OECD, EU 서유럽 15개 회원국 연간 경제성장률 (%)

출처: OECD, 2014

그림 2: 주요국 연평균 노동생산성 증가율 (1970 ~ 2011, %)

출처: OECD, 2014

규제개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은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이는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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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결되었다. 동시에 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은 국민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 가처분소득이 증가되는 선순환 경제를 창출하였다. 이는 규

제개혁의 결과가 단순히 국가의 경제성장만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여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이루

어지는 스웨덴 모델을 창출한 것이다. (Fölster & Keicbergs, 2014) (그림 

3 참조)

그림 3: 기간별 스웨덴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 (1976 ~ 2011년, %)

출처: Svenska Statistika Central Byrå,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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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가개혁을 위한 포괄적 규제개혁

5.2.1. 배경

   1990년대 초 스웨덴 경제사에서 가장 커다란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국가개혁을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개혁을 

위한 의제가 포함된 제안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개

혁안을 논의한 것이 린드백 위원회 (Lindbeck Commission)이다. 이 위원회

에서 주장한 내용은 1990년대의 개혁방향은 1970년대 및 1980년대 진행한 

정책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두 번에 

걸친 개혁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

이기 때문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경기불황으로 인한 정책대응은 거대 

제조업 기업들에게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국유화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정책적 실패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의 

개혁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대신에 

시장을 개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이외에도 과도한 복지예산으로 국가부채의 증가와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노동수익에 대한 인센티브 상실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혁이 요구되고 있었

으며 자본시장, 경쟁정책, 노동시장 등에서도 개혁이 단행되어야 할 상황이

었다. (Lindbeck et. al, 1993)

5.2.2. 공공재정 개혁

   공공부문 개혁이 시작 될 때 스웨덴 정부의 정부부채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약 80%에 육박하였다. 이후 개혁이 진행되면서 2012년 정부부

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약 3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안정화 되었다. 물

론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이자율이 정부부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으나 정부가 공공부문에 재정투자를 삭감하는 개혁을 단행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참조)

   정부는 재정적자를 제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1997년 예산적자를 원

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였다.41) 중앙정부는 예산을 편

41) 이는 스웨덴의 독특한 공공재정 부문의 규제개혁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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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때 국내총생산의 2%를 흑자로 편성하여야 하며 이후 몇 년 후 흑자재

정의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흑자재정을 0%로 할 

것에 관하여 토론이 진행 중이다.

   흑자재정 기조를 지속화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3년 단위로 편성하여 국

회에 제출하고 이를 통하여 공공재정부문에 상한액을 규정할 수 있게 되었

다. 이외에도 정부부처 내 예산편성 과정도 강화되어 각 정부부처가 편성하

는 예산안에 비용증가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각 정부

부처는 예산안 편성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어 이전보다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였다.

그림 4: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 (1970 ~ 2012년, %)

출처: Ekonomifakta, 2014

   공공재정 개혁의 결과 2014년 스웨덴 정부부채는 타 주요 선진국 정부보

다 매우 낮은 상태이며 이는 글로벌경제위기 및 유럽연합 재정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를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

는 막대한 금융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의 20%에 이르는 

거대 규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에서 

2010년까지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흑자재정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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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세제개혁

   1990년대 초 세제개혁을 추진하기 전까지 스웨덴의 세금제도에는 노동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취약하였다. 그 이유는 유사한 소득수준에 있

는 개인에게 세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소득에 대한 세금

이 혜택에 비하여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하였

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도 제품 및 서비스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게 적용되

어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세제개혁 전 가장 높은 한계세율은 약 85%에 달하였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 

중의 하나가 모든 납세자에게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납세자의 85%가 지방세로 소득의 30%를 지불하고 나머지 고

소득자에게 소득의 20%를 국세인 중앙정부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러한 세제개혁은 부가가치세를 일원화하고 다양한 세제감면을 폐쇄하고 자

본소득세 비율을 증가시켜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세제개혁은 

총 세수의 감소 없이 한계세금비율을 낮추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

었다. (그림 5 참조)

그림 5: 최고 한계소득세율 추이 (1970 ~ 2012년, %)

출처: Skattebetalarna och Ekonomifakt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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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이외에도 법인세 인하도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단행되었으며 50%

에서 30%로 대폭 감소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법인세는 2013년 

2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다. 동시에 기업이 갖고 

있던 다양한 세금공제는 폐쇄시켰다. 그 결과 법인세 부문도 소득세부문과 

동일하게 세제개혁의 목표인 총 세수금액의 변화가 없는 것을 추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총 세수금액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외에도 사업 

활동과 관련된 세금비율도 감소시켰다. 세금비율의 감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에너지세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에서 

시행되었다. 

   세율축소로 인한 세수금액의 부족은 기타 세금을 올리거나 공공부분 비

용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충당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비용을 

축소시키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을 감소시켜서 전체적인 비용절감

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비용절감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세수확보는 공공부채

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창출하였으며 그 결과 지속적인 

공공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세제개혁의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총 

세금의 비율이 1980년대 말에는 55%로 최고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세제개

혁이 시작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서히 감소한 후 2012년에는 약 

46%로 감소하여 1970년대 후반의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특히 세제개혁

은 199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이 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Fölster & Keicbergs, 

2014; Bergh & Henrekson, 2011) (그림 6 참조)

5.2.4. 노동시장 개혁

   스웨덴의 정규직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은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매우 잘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정리해고 이외의 경우에 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1990년대 초 중도우익 연합정권이 집

권할 당시 고용안정법을 자유화 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되었으나 1994년 사회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이 법안의 자유화는 진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용인

과 고용주 사이의 임금협상은 철저하게 개조되어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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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총생산 대비 총 세금비율 (1970 ~ 2012년, %)

출처: Ekonomifakta, 2014

   1970년대와 1980년대 임금인상이 연간 10%에 달하였으며 이는 노동생

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따라

서 정부는 파업과 과도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협력 및 교섭협정 

(Industrial Cooperation and Negotiation Agreement)이 1997년 제정되었

다. 이 협정을 기초로 고용인과 고용주는 새로운 형태의 연간 집단임금협상

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경제위원회 (Economic Council)에 인력을 배치하여 

위원회가 수행하는 경제 분석을 임금협상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노

조와 고용주는 공동으로 중재기관을 선정하여 이 기관에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후 2001년에는 정부가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립조정사무소 

(National Mediation Office)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조정관을 임명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와 고용주 간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조정관에

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립조정사무소는 노조와 고용주 간 합의를 

강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수준의 결정은 산업협력 및 교섭협정에 의하여 제조업부문의 임금협

상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정이 타 산업부문의 임금협상에 벤치마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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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한다. 조정관은 원칙적으로 제조업부문에서 결정된 임금협상의 범위

를 넘어서는 임금수준을 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결과 1970년대 및 

1980년대 높은 명목임금인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질임금인상은 마이너스에 

불과하였으나 새로운 임금협상 방식 도입으로 명목임금인상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실질임금인상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Fölster & Keicbergs, 

2014) (그림 7 참조)

그림 7: 육체노동자 명목 및 실질임금 증가율 추이 (1976 ~ 2010년, %)

출처: Fakta om Löner och Arbetstider (2012)

5.2.5. 규제개혁 및 경제성장의 부정적 결과

   스웨덴은 공공재정개혁, 세제개혁, 노동시장개혁 이외에도 금융시장 규제

개혁, 공기업 규제완화 및 자유화, 지방정부 규제개혁, 공정한 경쟁정책 강

화, 무역정책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전 방위적인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1990

년대 중반 이후부터 2012년까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

였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스웨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규제개혁의 결과 부정적인 현상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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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부터 시작된 규제개혁의 결과가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였던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보다 중도우파 연합정권이 집권하였던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규제개혁을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

후 사회민주당 집권기간에도 빈곤층의 비율이 4%에서 2006년도 5.5%로 증

가하였으나 중도우파 연합정권이 집권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5%

에서 약 9%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게 되지만 복지체제의 

근간인 분배정책이 지속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균형 및 저소득층의 가파른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OECD, 2012) (그림 8 

참조)

그림 8: OECD 및 스웨덴 내 빈곤층 증가 추이 (1975 ~ 2010년, %)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Database, 2012

5.2.6. 중도우파 연합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2006 ~ 2014년)

   중도우파 연합정부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주요 규제개혁은 세제개혁에 

집중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는 감소하고 임금과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

소하였다. 동시에 세금감면은 저 소득층에는 도입하고 고소득층에는 폐쇄시

켰다. 이러한 세금감면 및 폐쇄에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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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경제성장·고용창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규제개혁 내용 (2007~2012)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소득세 세금공

제 도입

소득세 세금공

제 제 

2단계

1차 진료 제공

자를 위한 자

유진입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

음식점 부가가

치세 하향

부유세 폐쇄
국가독점 

약국폐쇄

의약품처방 국

가독점 

폐쇄

소득세 세금공

제 제 

4단계

중소기업법 개

정

중소기업 소유

자 세금

인하

노동이민 

완화

법인세 인하

(28.5%)

자유의사에 따

른 소기업세무

감사

가사도우미 세

금인하

소득세 세금공

제 제 

3단계

자영업 

소득세 인하

임시 고용인활

용 완화
소득세 인하

병가 중 급여 

공동재정지원 

폐쇄

경쟁법 개혁

고령자 

소득세 인하

국세지급범위 

상향조정
부가가치세 지

급규정 

간소화

청년고용인에 

대한 소득세 

인하

실업자 혜택 

감소

특정지방자치

단체 요양기관 

진입장벽 해소

실업자 혜택에 

관한 규정 개

혁

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세제개혁
청년 고용인을 

위한 소득세 

인하

 출처: The Reform Institute of Stockholm, 2014

   이외의 주요 세제정책은 부유세 폐쇄, 가사도우미에 대한 세금감면, 청년

층 및 고령자의 임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이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작은 수준의 개혁이 시리즈로 시행되었으며 동

시에 높은 수준의 개혁이 단계별로 수행이 되었다. 이처럼 규제개혁을 통하

여 스웨덴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2010

년 이후 개혁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표 3 참조) 

   그 이유는 2014년 중도우파 연합정권이 2014년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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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패배하였으며 스웨덴의 경제상황이 글로벌 경제위기, 유럽연합 재정위기 

등을 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적절하게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대한 절박성이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Fölster & Keicbergs, 2014)

6. 결론

경제위기는 모든 국가에서 견디기 고통스러운 기간이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국가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긍

정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위기를 합리적이며 지속적으로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또한 공공재정의 낭비적 요소로 인하여 국가경쟁력이 하

락하게 되면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모든 국가는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

이 증가하게 된다. 그 이유는 타 경쟁국가 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

게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지난 200여 년 간 네 번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이 중 가장 극심한 경제위기가 1990년대 초에 경험한 경제위기로서 이 위기

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70년대 및 1980년대 공공부분의 지나친 

투자증대로 인하여 과도한 복지체제 구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저하, 생산성을 앞지른 임금상승, 빈번한 파업 등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발생한 경제침체를 극복하는 경제처방도 고용안정

을 위한 대기업에 보조금 지급, 생산성이 저조한 공기업 국유화 등으로 근본

적인 산업구조 변화에는 소극적이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초유의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중도우파 보수정권

이 집권하면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 시장을 개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

로 경제개혁이 진행되었다. 도한 규제개혁은 공공재정부문 개혁, 세제개혁, 

노동시장개혁, 금융시장개혁, 공기업 규제완화, 지방정부개혁, 경쟁정책 개

혁, 무역정책 개혁 등 매우 포괄적으로 진행되어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

후 2012년까지 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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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초 이후 지속적인 산업 및 경제 전 부분 포괄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한 결과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신규고용을 창출

하여 유럽연합 내 타 국가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유하게 된 것은 규제개혁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규제개혁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타 

주요선진국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

게 된다. 스웨덴의 규제개혁 접근방식은 포괄적인 측면 이외에도 특정부문의 

규제개혁을 실시하기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독립

기관인 규제위원회에 심사를 받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객관적 심사 및 내부 

의견수렴과정이 매우 민주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규제법안의 내용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서 승인되는 것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규제관련 법안을 제안하는 주체도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민간단체 및 이해당사자인 개인에게까지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규제법안 제정에 대한 참여를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규제법안 처리과정이 규제기관의 온라인에 모두 공개되도록 하여 정보의 비 

대칭성을 최소화 하고 정보 확산을 통한 보다 합리적이며 더 나은 규제를 

제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스웨덴의 규제개혁이 우리나라에 시사를 제공하는 점은 규제개혁을 장기

간에 걸쳐서 전반적인 부문에 철저하게 실시한다는 점이다. 즉, 규제개혁은 

한 정권의 업적창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여 

제도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화 할 수 있게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은 이해당사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영향

평가 과정을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규제 법안이 중소기업의 노동

환경 및 생산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사전영향평가 과정을 의무화하여 중소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방향이다.

   이외에도 스웨덴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은 관련주체 간 합의를 중

시한다는 점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와 관련정보 공개를 기초로 진행하

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러한 관련 주체간 신뢰 확보는 중

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축적되어 규제개혁을 장기적으로 지속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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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최근(3년 이내) 규제개혁 추진 전반

1) 규제개혁의 배경 및 방향성

(1) 최근 규제개혁의 배경

최근 중국의 규제 관련 개혁 내용을 가격인증 심사, 행정심사비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 업계독점에 대한 단속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가. 가격인증 심사

「일련의 행정심사비준 항목에 대한 국무원(중국 중앙정부)의 취

소․조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혹은 성급 인민

정부 발전개혁(물가 주관) 部委(우리나라 부처에 해당)의 ‘가격평가기

구 자격인증’을 상공등록 전 심사에서 등록 후 심사로 변경하였다.42)

나. 행정심사비준 완화43)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기업과 관련된 행정심사비준의 사전서비스

비용을 정돈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기업과 행정심사비

준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정돈하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전 서비스

수수료를 폐지하고, 중개서비스 기관의 요금징수를 엄격하게 규범화

한다.

4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11.21). Retrieved from

http://www.sdpc.gov.cn/xwzx/xwfb/201411/t20141121_648720.html
4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4.11.17). Retrieved from

http://www.ndrc.gov.cn/gzdt/201411/t20141117_648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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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각 방면에서 정부 部委가 실행하는 행정심사비준 과정에

서 기업에게 중개기관을 통하여 논증, 평가, 검역, 검사, 검증, 보소, 증

명 등 사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요구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4년 6월, 국무원 판공청은 「기업과 관련된 요금징수에 대한 관

리를 강화하고, 기업 부담의 감소에 관한 통지」를 발표였다. 여기서는

기업과 관련된 행정심사비준의 사전 중개서비스 및 요금을 규범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명시하였다. 국무원의 사전 심사비준 간소

화, 중개서비스 사업의 규범화 요구에 맞추어 국가발전개혁원회는 기

업의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사전 중개수수료를 정돈하고 있다.

첫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서비스 비용을 취소하고, 관련 문건을 폐

지한다.

둘째, 권력을 이양하고, 경쟁이 있는 중개서비스 수수료를 전면 개

방하고, 요금 기준은 시장경쟁에 의해서 형성되도록 하며, 정부는 간섭

하지 않는다.

셋째, 기업의 경영서비스와 관련된 요금 목록을 만든다. 요금을 규

범화하고, 계속해서 정부가 정가로 관리해야 되는 극소수의 행정심사

의 사전 서비스요금과 법에 따라 제정한 기타 경영서비스 요금은 요금

목록을 만들어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넷째, 중개기관의 수수료징수 행위를 규범화한다. 각 중개기관들이

「가격법」 등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공정경쟁을 하고, 합법적으

로 경영하며, 요금징수 행위를 규범화함으로써 의뢰인들에게 품질이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통지」는 각급 가격 주관 部委에서 행정심사비준의 사전 중개서

비스 비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런 정책으로 요금수납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은 한편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한편으로 행정심사비준의 사전심사를 대폭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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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입장벽 완화44)

민영자본이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이다. 민영자본의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국무원은

「중점 영역에 대한 투자기제를 혁신하고 사회투자를 격려하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创新重点领域投融资机制鼓励社会投资的指导意

见」)을 발표하고, 민영자본이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 진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점 영역으로는 생태환경 보호, 농업과 수리,

시정(市政), 에너지, 정보, 사회사업 등이다.

「지도의견」은 11개 부분, 39개 조항을 담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

원회 비서장 李朴民은 11월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점 내용은 시장의 진

입장벽을 낮추고, 투자융자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시

장진입에서는 7가지 방면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여기에는 생태환경 보

호에 대한 투자․운영 기제를 혁신하고, 사회자본이 농업과 수리산업

에 투자․운영하도록 격려하고, 시정의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운영을

시장화하고, 교통에 대한 투자․융자 기제를 개선하고, 사회자본이 에

너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격려하며, 정보와 민용공간 기초

시설(예: 위성)에 대한 투자 주체의 다양화를 추진하며, 사회자본이 사

회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투자융자 방식에 대한 혁신에서 세 가지 조치, 즉 ⅰ)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기제(PPP) 구축, ⅱ) 정부 투자의 인도 역할 발휘, ⅲ) 융

자 방식의 혁신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투자사의 순시원인 欧鸿은 “이번 「지도의견」

이 중점영역에 대하여 시장진입을 낮추고, 사회자본, 특히 민영자본에

오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회자본이 에너

지 시설에 대한 투자를 격려하고, 수력발전 건설, 전력망 건설과 가스

망 건설과 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 인터넷망 건설, 민용공간 기초시설

의 건설 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44) 财新网. (2014). 国务院39条鼓励民资参与重点领域建设. (2014.11.26). Retrieved from

http://economy.caixin.com/2014-11-26/100755876.html (검색일,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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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공공서비스, 자원환경, 생태보호, 기초시설 등 영역에 PPP

모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PPP의 지도의견 초안

을 작성하고 있어 곧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융자 방면의 혁신에서는 신용대출 서비스의 혁신, 오염물배출권, 요

금징수권의 도입, 열공급, 수도공급, 발전, 오수처리 등 기대 수익을 담

보로 한 대출방식 모색, 주주권과 창업투자기금의 발전, 민영투자자들

을 격려하여 산업투자기금을 설립, 정부 일정 부분의 기금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한다.

민영투자정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도의견」은 “수리, 시

정 기초시설, 에너지자원, 사회사업 등 영역의 가격에 대하여 개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영리성 사립학교가 자체적으로 가격

을 정할 수 있고, 비영리성 사립학교의 등록금은 지방정부가 현지의

실정에 맞추어 정하도록 한다.

올해 2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部委와 함께 정보통신, 가스

등 망산업, 건강양로서비스, 생태환경보호, 친환경에너지, 식량과 수리,

교통, 가스와 광산자원 보장 등 7개 영역의 구조를 조정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중에서 교통의 경우, 중서부 철도 프로젝트 45, 도로 프로젝트 71

개, 항로 프로젝트 43개, 공항 프로젝트 19개, 도시간 철도 프로젝트 25

로 모두 203개 프로젝트가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초사의 사장(司

长) 费志荣은 “올해 11월 초까지 계획 중이었던 93개 프로젝트 중 현

재 38개가 이미 시작하였고, 24개는 입찰 중에 있고, 21개는 기초 설계

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머지 10개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조건이 구비되면 심사를 거쳐 비준할 것이라고 설명

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개한 철도 프로젝트는 누적 금액이

이미 9,000억 위안을 넘어섰다.

라. 업계독점에 대한 단속

2013년 12월 10일, 상무부, 국가세무총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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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총국 등 12개 部委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역 폐쇄주의와 업종독점

을 단속하는 업무 방안을 발표하였다. 상무부는 업무 방안에서 현대

시장체계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의 형성과 공정경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정과 행위를 없애고, 불법 우대정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여러 지역에 걸쳐서 경영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종합하여 세

금을 납부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둘째, 타지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요금을 징수하

는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기관이나 개인을 지정된 제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넷째,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서비스의 보급 범위

를 넓힌다.

다섯째, 시장경제 활동 중에서 지역 폐쇄적이고 업종의 독점을 유

발하는 규정을 없앤다.

또한 법률규범을 개선하고, 심사제도, 평가제도, 사회감독 기제를 수

립함으로써 전국 시장을 통일적으로 개방하고, 공개적이고 신용이 있

으며,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45)

2) 중국 규제개혁 제도 및 운영사례 : 중국 식품안전규제 모델 선택

식품안전규제의 목적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건강과 생명

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은 높은 효율의 규제를 실현하는 관건이다. ‘三鹿사건’(2008년 독분유

사건) 이후 유제품 관련 새로운 국가기준의 제정이 대기업에 ‘포획’되

었다는 내용들이 보도되었다. 그 후에 발생한 双汇瘦肉精(소시지) 풍파

가 잠잠해질 무렵 蒙牛기업의 유제품들이 암을 유발한다는 내용과 유

통기간을 임의로 수정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면서 식품안전 문제는

45) 财新网. (2013). 12部委欲治理地区封锁行业垄断行为. Retrieved from

http://economy.caixin.com/2013-12-11/1006160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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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규제 이념 규제 수단 규제 권력구조

1단계:

1978～1992년

경제규제에서

사회규제로 전환

단계

- 규제이념은 식품의

수량안전에 관심을

가짐

- 기업의 경영에 직

접 간섭하던 데로

부터 시장의 감독

으로 전환

- 행정규제 수단 위

주에서 경제규제

수단으로 전환

- 법률규제 수단과

사회규제 수단의

매우 부족

- 규제권력이 식품

관련 주관 部委

들에 분산됨

- 정부를 단일중심

으로 분산형 규

제 모형을 이룸

2단계:

1993～1007년

정부규제의 틀이

초보적으로 구축.

- 규제이념은 WHO가

정한 ‘식품위생’

차원으로 상승

- 법률규제 수단이

크게 확대되고,

행정과 경제규제

수단의 규모가 어

느 정도 갖추어졌

으며, 사회규제가

발전하기 시작

- 식품생산 전과정

을 감독하는 분

산형 규제 모형

을 이룸

3단계:

2008년 이후

규제기구의

통합과 이념의

전환

- 규제이념이 ‘식품안

전’ 차원으로 상승

- 법률규제 수단이

개선되고, 사회규

제 수단의 역할이

중시됨

- 정부의 관리 모

형은 분산형에서

점차 종합 규제

모형으로 전환

꾸준히 사람들의 인내에 도전하였다. 광범위한 민중들은 중국의 식품

안전규제가 효과적인지에 의문을 갖는 동시에 사회 가계에서도 정부의

식품안전규제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였다(李中东 等, 2014: 167-168).

(1) 식품안전 정부규제의 역사

<표 1> 중국 식품안전 정부규제의 변화

출처: 李中东 等(2014: 168)

규제 모형은 특정 경제사회의 발전수요에 맞는 규제방법이고 정책

이고 집행기제이다. 흔히 규제이론, 규제수단, 규제권력구조 등 핵심 요

인으로 구성된다. 식품안전규제 모형의 변화는 식품안전 사회규제의

수요가 급등하여 핵심요인에 상응한 조정과 개선을 한 것이다. 물론,

식품안전규제의 출현과 발전, 변화는 고유한 환경과 역사적 조건 및

특정 배경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의 역사적 배경은 제도의 동태

적인 변화를 하나의 역사과정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식품안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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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유, 합리성과 필연성을 분석할 수 있고, 더 넓고 깊이 있는 시각

으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다(<표

1>참고)(李中东 等, 2014: 168).

가. 1992년 이전 식품안전규제 개혁

1980년대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시기였다.

식품안전규제는 여전히 계획경제 시기의 식품수량안전 문제에 집중되

었고, 정부규제의 주요 목표는 식품업종의 산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업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이 시기 식품안전규제는 식

품위생관리 측면에 국한되었다.

물론, 시장경제로 과도하는 시기에 식품업종의 정부관리는 이전의

직접 생산하던 산업관리에서 점차 정부가 시장을 유도하고 시장질서를

지키는 간접관리로 전환하였으며, 정부가 경제운영에 대한 관여와 기

업경영에 대한 개입이 약해졌다. 동시에 정부는 시장수호와 사회서비

스 측면에서의 기능이 점차 강해지고, 식품안전규제의 중점도 경제규

제에서 시장질서의 수호와 공공이익을 지키는 사회규제로 기울기 시작

하였다(李中东 等, 2014: 169).

나. 1993～2007년 식품안전규제개혁

1993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건설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고, 전체적으로 식품업종에 대한 경제규제를 완화하고 사회규제

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식품안전규제를 개혁하기 시작하였다. 식품안전

규제의 이념은 ‘식품 고리의 각 단계가 안전하고 적합한 조건과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고, 식품안전 고리의 전 과정에 대하

여 감독하는 분산형 구조를 형성하였다.

첫째,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 사고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는 식품안전 입법과정을 가속화하고, 12년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한

「식품안전법」을 정식으로 도입하였다. 2006년까지 840여 가지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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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안전법률 규범을 제정하여 법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완비된 식품안전

행정 법률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식품 영역의 불법 사건들

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인민들의 개혁 요구도 커졌는데, 이는 식품안전

행정 법률체계에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있음을 설명한다.

가장 주요한 것은 ‘部委 입법’ 문제였다. 초기의 「식품위생법」,

「제품품질법」, 「농산품품질법」 등의 제정으로 이들은 모두 관련

部委에서 작성한 전형적인 部委 주도형 입법 모형이다. 이런 법률의

부정적인 영향은 部委 이익이 포함되어 ‘법을 이용한 권력 확대’, ‘법을

이용한 이익추구’, ‘인민과의 이익쟁탈’ 등 의심을 받는다. 동시에 部委

입법은 통일성이 부족하여 식품안전규제의 部委간 충돌이 자주 발생하

여 식품안전규제의 효율을 낮춘다(李中东 等, 2014: 169).

둘째, 분산형 식품안전관리 모형이 기초 수준의 규모를 갖추었다.

관련 식품안전 업종의 관리 部委들이 합병되면서 도립적인 기능을 갖

춘 안전과 위생규제 部委가 설립되었고, 여러 部委에서 관리하는 분산

형 규제 모형을 형성하였다. 물론 이런 분산형 모형의 문제는 규제의

분업이 명확하지 않고, 기능의 교차와 중첩이 심각하고, 部委 이익이

혼재하고, 部委들 간의 조절이 어려워 최종적으로 식품안전 정부규제

의 효율을 낮추었다(李中东 等, 2014: 169).

다. 2008년 이후 식품안전규제개혁

당의 17대 이후 중국은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였다. 정부개혁은 그동안의 경제발전에서 이익 조절로 전환하고,

‘케익을 크게 만드는 것’과 ‘케익을 잘 배분하는 것’ 두 가지 발전을 제

기하여 그에 상응한 개혁이 요구되었다.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이념이

식품안전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의 식품위생규제를 식품안전

으로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의 공공이익을 견지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중국은 이 단계에서 식품안전규제의 중점을 규제 모형과 식품안전 입

법에 두었다(李中东 等, 2014: 169-170).

2008년 정부개혁에서 ‘大部制(우리나라 대부처주의)’를 주요 노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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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는데 식품규제 영역을 대폭 조정하였다. 원래 종합적 조정기능

을 갖고 있던 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을 위생부에 통합시키고, 새로운

위생부가 식품안전규제 영역의 종합 규제조정 部委가 되어 식품약품

영역의 종합적인 규제, 조절과 중대한 사고의 해결 등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동시에 식품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식품안전

법」에 근거하여 국무원과 지방정부에 비교적 높은 등급의 식품안전위

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규제의 총괄적인 조절을 강화하였다.

또한 입법 차원에서 원래의 部委 입법에 존재하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9년 첫 식품안전관리 기본법인 「식품안전법」을 제정하였

는데 이는 과거의 비교적 낮은 차원의 식품위생규제 이념과 일반적 생

산품질 이념을 세계보건기구가 제창하는 식품안전 입법이념으로 격상

시키고, ‘소비자 건강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전의 식품위생규제에 비하여 식품생산 전 과정의 안전규제를 더욱

중시하였다. 이 기간의 식품안전규제 개혁은 기본적으로 국제규제 발

전의 경로를 따라가고, 규제이념도 식품위생에서 식품안전으로 상승하

였다. 규제법률도 部委 주도형 법률체계에서 「식품안전법」을 중심으

로 하는 기본법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규제의 구조도 이전의 분산형에

서 점차 종합적 규제 모형으로 점차 전환하였다(李中东 等, 2014: 170).

(2) 식품안전 정부규제의 딜레마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비록 규제이념, 권력배치,

규제입법 등 방면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정부를 단일 관

리 주체로 하는 규제구조로 식품안전 관리 영역에서의 관련 비정부 이

익 주체들이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현재의 구조가 계획

경제체제에 빠르게 변화하여 원래의 ‘전능 정부’ 이념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꾸준히 복잡해지는 식품안전 분야의 이익관계 조절이

더욱 어렵게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효율도 비교적 낮아 정부라는 ‘보이

는 손’의 시장조절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식품안전 정부규제가 실패하게 한다(李中东 等, 2014: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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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형성을 쉽게 하는 정부 주도 단일중심 관리 모형

정부가 주도하는 단일 중심 관리 모형은 규제의 형성을 쉽게 한다.

공급부족과 ‘포획’ 문제와 같은 식품안전 사고가 빈발하면서 식품안전

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에서 계속하

여 단일 중심 역할을 하고, 식품안전 관리에서의 기타 이익 주체들, 예

를 들어 기업, 사회 주체와 일반 소비자단체들이 규제에 참여할 수 있

는 범위, 차원과 강도가 현저히 낮았다. 이는 식품안전규제의 주체 간

의 견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규제제도의 개혁을 억제하였다(李中东 等,

2014: 170).

이로 인하여 중국의 규제제도의 변화주기가 너무 길어졌다. 예를

들어, 계획경제 시기 식품위생 시범조례가 거의 30년 동안 변하지 않

았고, 1983년에 시범 도입한 「식품위생법」을 12년 동안 시행하였고,

이후 14년 동안 정식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2009년에야 「식품안전

법」이 제정되었고 이전의 「식품위생법」은 폐지되었다. 26년에 걸친

제도변화는 제도변화의 효과를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식품안전규제는

흔히 지방의 경제이익과 관계되는데 GDP, 세수, 취업 등 지방이익의

충돌로 인해 일부 지방정부는 사회의 공공이익을 지키는 목표에서 이

탈하여 특수이익집단에 포획되어 피규제 집단 혹은 특수이익 집단과

독점이익을 나누어 식품안전규제 영역에서 ‘월권’, ‘공석’ 등 현상이 자

주 발생하였다(程启智․李光德, 2004: 42-47; 李中东 等, 2014: 171).

독분유 사건이나 双汇 사건을 보면 이 기업들이 모두 현지의 국민

소득과 지방정부의 재원에 큰 기여를 하고, 경제발전을 정부의 첫 번

째 임무로 여기는 사회적 배경 하에서 정부의 기타 部委의 간섭은 규

제 部委가 이런 사건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만든다. 심

지어 지방행정 부서와 마찬가지로 지방의 경제발전을 가치지향으로 삼

고 식품안전 사회규제의 근본적인 가치인 공익을 위반한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현재 관리구조에서 비정부 주체의 참여 부족은 정부 주

체의 단일한 관리 모형이 효과적인 규제로 작동하기 어렵다. 또한 정

부 단일 중심의 관리 모형에서 규제개혁이 부족하고 ‘포획’ 문제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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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기 어렵다(李中东 等, 2014: 171).

나. 단일한 규제수단과 자원 통합의 어려움

중국의 식품안전규제는 전형적인 정부 단일 중심 모형으로 계획경

제체제에 적합하다. 이는 수단의 강제성, 대립성과 단일성을 강조하고,

흔히 규제수단의 다양성, 격려성과 융합을 무시한다. 때문에 단일 중심

의 관리 모형의 근본적인 특징은 규제기관이 일상적인 규제와 종합적

인 관리를 중시하지 않고, 흔히 운동식 ‘전문항목 검사’, ‘영업정지 정

돈’, ‘벌금과 몰수’ 등 사후관리로 종합관리를 대체하고, 행정처벌로 일

상적인 감독을 대체한다. 현재 제도환경이 변화하고, 식품공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성장에서 시장요인이 더 복잡하고

대앙해지며 동태적인 특징을 띠게 된다. 이에 따라 규제도 반드시 기

술과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상응하게 조정해야 한다. 규제제도의 변

화는 경로의존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정명령식 규제수단은 제도관

성에 따라 혁신되기 어렵다(李中东 等, 2014: 171).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구조에서 정부는 관리구조의 독점지위를 차지

하고 있다. 비록, 식품안전규제체제가 몇 차례의 개혁을 거쳤지만 여전

히 체계적으로 통일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규제기제를 형성하지 못

하였다. 여러 部委에서 공동으로 규제할 때 나타나는 무임승차, 소극적

인 대처, 책임회피 등 현상들을 해결하고, 규제자원의 통합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무원과 지방정부는 종합적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안전규제 자원을 통합하였다(李中东 等, 2014: 171).

그러나 식품안전위원회는 단지 식품안전 규제에 관한 의사조절기구

로 완전한 행정 주체가 아닐뿐더러 법적으로도 지위와 미래의 발전이

불분명하고, 규제권력은 여전히 식약품, 위생, 농업, 질량감독, 공상 등

여러 部委에 분산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식품안전규제에 대한 부분적

인 권력과 책임을 갖고, 공동으로 ‘단계별 규제를 위주로, 종류별 규제

를 보조’로 하는 분권규제 모형을 구성한다. 때문에 시장을 규제할 때

여러 部委들이 동시에 규제권력을 행사하고, 규제권력의 교차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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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발생하여 현재 규제 모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한다

(李怀․赵万里, 2009: 16-23; 李中东 等, 2014: 171-172).

(3) 식품안전 정부규제 모형의 개혁방향

가. 식품안전 정부규제 이념의 전환

식품의 신뢰 특성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쉽고, 이는 정부규

제의 개입에 이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규제의 실패 현상도 매우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규제실패는 또 정부의 식품안전 수호에 대한 소

비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준다. 시장실패에서부터 정부의 개입까지의

논리는 쉽게 정부가 유일한 관리주체가 되는 단일 중심의 규제 모형을

형성하게 되고, 다른 관련 이익 주체들의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게 된

다. 또한 중국의 식품안전관리 모형의 수립에서 정부관리 이념이 뿌리

깊게 박혀있다. 식품안전은 대중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규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책임을

지는 식품기업의 자기관리도 필요하고, 각종 사회 주체들과 일반 소비

자들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李中东 等, 2014: 172).

그러나 중국의 식품안전규제 모형의 설계는 고도로 집중된 역사적

전통과 계획체제와 관성에 의하여 정부의 기능 部委에 독점 주체 지위

를 부여하고 있으며, 기타 비정부 주체의 참여와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단일 중심의 규제 모형에서 정부는 단지 관리감독의

책임만 지는 두 번째 지위에 있지만 현행 모형에서는 정부를 무한책임

을 지게 한다. 식품기업은 식품안전 관리구조에서 첫 번째 책임자지만

단순한 규제대상이나 피관리자로 전락하고, 제도설계에서 기업이 자기

관리를 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부족하다. 권력균형에서 정부의 행정

역량이 너무 크고, 정부가 시장과 사회역량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동시

에 소비자와 사회주체의 참여 능력과 범위를 크게 약화시켰다. 또한

제도설계에서 효과적인 참여경로와 양호한 제도환경이 형성되지 못하

여 최종적으로 각종 비정부 주체가 식품안전규제에 참여하는 적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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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효과를 크게 저하시켰다(李中东 等, 2014: 172).

종합하면, 정부의 단일 주체 관리 모형에서 규제 주체인 정부의 독

점과 이익집단들의 개입이 부족하고, 주체들 간의 견제가 부족하여 식

품안전규제의 효율이 낮았다. 때문에 중국의 식품안전 규제개혁의 첫

번째 임무는 계획경제의 단일 중심 규제 사고방식을 바꾸고, 비정부

주체를 포함한 다원화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심 규제이념을

수립하면 현재의 식품안전규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李

中东 等, 2014: 172).

다중심 규제는 여러 주체들 사이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 상대방의

가치와 존재의 효과를 중시하고, 다원화된 틀 속에서 다양한 협력과

조정 기제를 형성하거나 혹은 공동의 이익을 활용하여 핵심 기제를 형

성하여 각종 모순과 충돌을 해결한다(张红凤․陈小军, 2011: 63-67).

식품안전 공공사무에서 정부의 단일 주체는 규제의 독점적인 구조

는 단일한 규제수단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사익추구(rent seeking) 추구와 포획 등 문제를 초래하며, 규제의 성과

가 매우 낮다. 때문에 식품안전규제에서의 정부의 위치와 규제이념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정부의 독점을 깨는 것이 식품안전규제에서 정부

가 퇴출하고 책임을 전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비정부 주체들이 규

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주고, 양호한 참여환경, 동기부여

를 통해 그들이 법률과 정책 등 다양한 수단으로 규제에 참여하고, 최

종적으로 정부, 사회주체, 소비자를 포함한 사회의 종합적인 규제 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식품안전규제의 책임을 분산시켜야 한다(李中东 等,

2014: 173).

나. 정부의 규제기관 간의 권력분배 모형의 재설계

식품안전 규제권력의 분배 모형은 정부기구 규제권력의 통합 수준

에 따라서 집중형, 분산형, 종합형 세 가지로 분류된다. 집중형은 정부

가 감독권을 특정 기관이나 部委에 집중시키는 규제 모형으로 유럽이

나 캐나다 같은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분산형은 여러 정부 部委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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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집행하는 모형으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행한다.

종합형은 규제의 집행과 안전위험 평가기능을 분리하고, 식품안전위험

평가 기구를 단독으로 설립하고, 식품안전 규제를 집행하는 전문규제

기구를 여러 개 설치하는데 아일랜드가 대표적이다. 중국의 식품안전

규제는 여러 정부 部委가 함께 관리하는 분산형 규제 모형을 적용하였

고, 이로 인한 과도한 규제와 문제점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새로

운 「식품안전법」에 따라 국무원은 2010년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

여 규제사업의 조정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도 상응한 기구를 설립하였

다. 중국의 식품안전규제 구조도 종합형 관리 모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李中东 等, 2014: 173).

그러나 현재 중국의 종합형 관리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첫째로

정부의 식품안전위원회의 등급이 높지만 여전히 임시성 조절기구로 행

정 주체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며, 법률적 지위와 미래도 명확하지

못하다. 둘째는 규제책임을 지는 여러 기관들의 기능이 여전히 정리되

지 못하였다. 이는 현재의 종합형 규제 모형이 여전히 개혁할 부분이

많고, 동시에 ‘대부제’개혁에 따라 집중형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중국의

식품안전규제 모형의 최종 종착점일 수 있다. 즉, 중국의 식품안전 규

제에 관한 정부기구의 권력분배 모형의 변화는 중국 전체의 체제개혁

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중국의 개혁 특징을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해

야 한다. 원래의 제도 틀에서 구축된 분산형 규제는 점차 종합형 규제

로 발전하고 있지만 제도개혁의 조건이 성숙되면 종합형 모형은 집중

형으로 규제로 전환할 것이다. 본국의 제도 특징과 경제사회 발전 현

황에 따라 중국정부는 식품안전규제 기구 간의 권력분배 모형의 변화

는 ‘두 단계’에 걸친 점진적인 전환을 선호할 것이다(李中东 等, 2014:

173-174).

다. 비정부조직의 참여기제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사회는 날로 다원화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

영역에서 식품기업, 사회주체, 소비자집단 등 주체들의 참여 적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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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높아지지만 단일 중심의 규제 구조에서 비정부 주체들은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하고, 행정 역량과 비행정 역량 사이에 균형․협상․협

력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다양한 비정부 주체들이 사회규제에 공

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과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

다(陈季修, 2010: 61-63).

현대 공공사무관리에서 ‘정부, 사회, 시장’의 상호의존적인 관리이념

이 중국의 서비스형 정부구축 이념과 위배된다. 현대 사회의 발전은

사회규제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규제자와 피규제자가 단순

한 명령식 규제와 대립 상태가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이익조

정에서 정부규제기관, 식품기업, 사회의 관련 주체, 소비자집단 등이 함

께 다원화된 규제구조를 형성하여 다양한 이익주체들이 시장규제에서

서로 경쟁하고, 게임하고 조절하면서 최종적으로 식품안전규제의 책임

을 분담하는 다중심 규제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曾蓓․崔焕金, 2012:

23-28; 李中东 等, 2014: 174).

물론 개방적․동태적이며, 고효율의 다중심 규제 모형을 구축하려

면 비정부 주체의 참여기제를 구축해야 되고, 이는 정부가 규제개혁에

서 집권의식을 바꾸고, 법률, 행정, 경제 등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각종 보장과 동기부여가 결합된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비정부 주체

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李中东 等, 2014: 174-175).

첫째는 관련 법률을 빨리 제정하여 각종 비정부 주체의 참여에 법

적 지위를 마련하고, 동시에 그들이 사회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준공

공권력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둘째는 현대 시민사회에 맞는 사회조직관리체계와 행정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이전처럼 행정역량이 과도하게 사회조직에 간섭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와 시장 영역을 조정하면서 점차 사회주체의 독립

적인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는 각종 세수정책을 경제실력을 증가시키고, 그들이 지속적으

로 식품안전 규제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다원적인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약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비정부

주체도 이익집단에 ‘포획’되거나 정부의 ‘부속기구’가 되는 문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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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고, 각종 사회 주체의 불법행

위도 통제해야 한다. 또한 사회에 대한 강력한 외부압력 기제를 구축

하여 각종 기회주의와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다원화된

주체 사이에 다양한 상호 제약기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넷째는 식품안전정보의 공유는 식품영역에서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자 다원적인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

는 중요한 보장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는 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

기까지 정보공개 기제를 수립하여 정보공유에서 비정부 주체들의 참여

를 격려해야 한다.

3) 중국 규제개혁 조직 및 기구 등 운영방식

중국은 현재 공공사업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개도국 공공사업 규제

체계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중국에 적합한 공공사업 규제체계를

설계하려면 다음 문제들을 주의해야 한다(陈剑, 2012: 21).

(1) 중국 규제기구의 독립성

현재 중국의 공공사업 규제구조는 독립적인 규제기관 모형을 취하

지 않고 독점산업의 규제관리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산업

에 대한 규제기관 모형도 서로 다르다46)(张昕竹，2011). 중국의 독점산

업 규제관리 모형은 자체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모형이 중국의 현재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원인은 제한된

문책과 제한된 약속을 갖고 있고, ‘꽌시’ 문화처럼 중국 특유의 제도 특

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구)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다른 部委(위생

부)와 독립된 규제기관이지만 권력을 남용하여 불량약품 제조기업에

제조허가증을 발급하였다. 때문에 국가는 위생부와 통합시키고, 독립적

인 규제기관 모형을 포기하였다(陈剑, 2012: 21).

46) 예를 들어, 전력산업규제기관은 전력감독관리위원회이고, 발전개혁위원회에서 중요한 규

제기능인 가격규제를 장악하고 있다. 통신산업의 규제기관은 공업정보화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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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규제기관의 기능(예: 전력산업 분야)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김윤권외, 2013: 76).

국무원

국무원판공청

국무원 구성부문47)(25)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안전부

사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환경보호부

교통운수부

수리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국방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감찰부

민정부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농촌건설부

농업부

문화부

심계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국무원직속특설기구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국무원직속기구(16)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가체육총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가통계국

국가임업국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관광국

국가종교사무국

국무원참사실

국무원기관사무관리국

국가예방부패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원사무기구(4)

국무원교무사무실

국무원홍콩, 마카오 사무실

국무원법제사무실

국무원연구실

국무원직속사업단위(13)

신화통신사

국가과학원

국가사회과학원

국가공정원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국가행정학원

국가지진국

국가기상국

국가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국가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보험감독관리위원회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

국무원부․위가관리하는

국가국(16)

국가신방국

국가에너지자원국

국가담배전매국

국가공무원국

국가지리측량정보국

국가우정국

국가외환관리국

국가식량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가해양국

국가민용항공국

국가문물국

국가중의약관리국

국가탄광안전감찰국

국가철도국

<그림 1> 중국 국무원의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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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규제 관련 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전력산업에 초

점을 두어 고찰하기로 한다.

전력체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5호 문건(「전력체제개혁방안」)

에 근거하여 2002년 국무원은 전력체제개혁영도소조(电力体制改革领导

小组)를 설립하고, 전력체제개혁의 집행을 책임지도록 하였으며, 산하

에 전력개혁판공실을 설치하여 일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王俊豪,

2012: 8).

비록, 국무원에서 전력체제개혁영도소조와 국가에너지자원위원회라

는 두 개의 정책결정기구를 설립하여 에너지자원 전략계획과 전력체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이 두 기관은 권위가 약하고 권력과 책임

이 명확한 집행주체가 아니었다. 두 기관은 사실 국무원 총리가 조직

하고 여러 관련 部委의 책임자로 구성된 部委간 조절기구로 여러 部委

들이 협의를 이끌어내고 이익균형을 실현하는 조직이었다. 전력산업체

제개혁은 매우 복잡한 이익충돌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기관은 제때

에 철저한 개혁정책을 내놓지 못하였다. 部委간 이익충돌과 높은 조절

비용으로 인하여 개혁을 촉진하려던 기관이 개혁의 정책결정을 방해하

는 조직으로 되었고, 제도설계가 스스로 예속하는 함정이 되었다(王俊

豪, 2012: 9).

중국의 전력산업개혁은 여러 部委에서 진행하였는데 산업관리권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48),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전력감독관리위원회

47) 중국의 구성부문(組成部門)은 우리나라의 각 部(외교부, 안전행정부 등) 수준에 해당한

다. 다만, 중국 구성부문에는 部, 委(委員會), 署(審計署)(우리나라의 감사원), 行(人民銀行)

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와 구별된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이하 중국 국무원 (구성)

부문은 部委로 표기하기로 하되, 여기에는 部委署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중국 각급 정부의 部門이란 표현은 부서로 표현하기로 한다(김윤권 외, 2013: 76-77).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략, 중장기계획과 연도계획안을 수립.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

하고 국내외 경제상황을 연구․분석하여 국민경제발전, 가격 총 수준의 통제와 중대한 경제구

조의 목표, 정책을 제출하며, 각종 경제수단과 정책건의를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국무원의 위탁

으로 전국인대에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보고를 제출

- 거시경제와 사회발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책임지고, 예비경보와 정보 가이드라인 책임

을 부담하며, 거시경제 운영, 총량 균형, 국가경제 안전과 전체 산업안전 등 중요한 문제를 연

구하고 거시조절정책을 건의하며, 경제운영 중에서의 중요 문제에 대한 조절과 해결을 책임지

48)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능(김윤권 외, 2012: 39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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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경제운영을 조절하고, 중요한 물자의 긴급 이전과 교통운수 조절을 책임지고 조직화

- 재정, 금융 등의 상황을 종합 분석, 재정정책과 화폐정책, 토지정책의 제정에 참여하고 가격정

책을 제정․시행하며, 재정․금융․토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가격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며, 국가가 관리하는 소수의 중요 상품가격과 중요 세금징수표준의 제정․조절에

책임지며, 법에 따라 가격의 위법행위와 가격독점행위 등을 조사하며, 외채의 총량 통제, 기구

최적화와 감독예측업무, 국제수지균형 유지 업무를 담당

-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며,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중요문제를 연구하

며, 종합적인 경제체제개혁 방안을 수립하며, 특수 항목의 경제체제개혁 방안을 조절하며, 관련

부처와 함께 중요한 항목의 경제체제개혁 간 연결을 조율하고, 경제체제개혁의 시점과 개혁시

범구역 사업을 지도

- 중요 건설 항목과 생산력 분포를 계획.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 규모와 투자구조의 통제목표․정

책․조치를 수립하며, 중앙정부 투자와 중요 건설 항목을 연계시키고 평형을 이루도록 계획하

며, 중앙 재정성 건설자금 배정을 하며, 국무원규정권한에 따라 중요 건설항목과 중요 외자 항

목, 외국 자원개발 등 중요 투자항목과 대규모 투자를 심사․비준하며, 외국의 대출자금의 사

용을 감독하며, 민간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며, 외자와 국외 투자의 전략․계획․총량․평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표와 정책을 연구하여 제출하며, 중요 건설항목을 검사하며, 공사 컨

설팅을 지도

-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절을 수행. 종합성 산업정책 수립, 제1, 2, 3차 산업 발전의 중요 문제 조

절, 관련 발전계획과 중요 정책을 연결하고 평형을 조율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을 연결

하며, 농업과 농촌경제 사회발전의 중대 문제를 조절하며, 관련 부처와 함께 서비스업의 발전

전략과 중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현대 물류업의 발전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고기술산업의 발

전, 산업기술진보의 전략 및 계획과 중대한 정책을 제정하며, 중대한 기술장비 보급 등의 중요

문제의 해결에 협조

- 주요 기능지역계획을 작성하고, 검사평가를 책임지고, 지역조절발전과 서부지역개발, 동부지역

등 노공업기지 진흥, 중부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계획과 중대한 정책을 제정하며, 도시화

발전전략과 중대 정책을 연구하고, 지역경제 협력을 통일적으로 조절할 책임

- 중요 상품의 전체적 균형과 거시적 조절․통제를 하며, 중요 농산품, 공산품과 원재료 수출입

량 계획, 집행상황 감독, 경제운영 상황에 따라 수출입량을 조정하며, 식량․면화․설탕․석

유․약품 등 중요 물자와 상품의 국가비축을 관리

- 사회발전과 국민경제발전의 정책연계를 책임지고, 사회발전 전략, 전체 계획과 연도계획을 작

성하며, 인구계획․과학기술․교육․문화․민정 등의 발전정책을 제정하고, 사회사업 건설을

추진하고, 취업을 촉진하고, 수입분배를 조절하며, 사회보장과 경제조절발전을 개선하는 정책을

건의하고, 사회사업발전과 개혁에서의 중요 문제와 정책을 조절

-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을 책임지는 종합조절업무를 책임지며, 경제발전

과 순환, 전사회 에너지 절약과 종합이용계획과 정책조치를 수립하여 집행하며, 생태건설과 환

경보호계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생태건설․에너지절약․종합 이용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조절

하고, 환경보호산업과 청결생산을 촉진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절

-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중대한 전략․계획․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국

제협상에 참여하고, 국가의 유엔 기후변화공약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책임

-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경제체제개혁과 대외개방과 관련된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부처의

규장을 제정하며, 규정에 따라 전국 입찰업무를 조절

- 국민경제 동원계획을 작성하고, 국민경제 동원과 국민경제, 국방건설의 관계를 연구하며, 관련

중대한 문제를 조절하고, 국민경제 동원과 관련 업무를 집행

- 국가 국방동원위원회의 구체적 업무와 국무원 서부지역개발 영도소조, 국무원 동북지역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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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기관 및 직무권한

업종계획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전력의 발전계획 제정)

- 전력감독관리위원회(전력 계획의 제정에 참여)

전기가격관리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전기가격 심사비준)

- 전력감독관리위원회(전기가격 조절 및 건의)

시장진입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전력건설사업 비준)

- 전력감독관리위원회(허가증의 발급과 관리)

- 안전감독部委(원자력발전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시장운영

- 전력감독관리위원회(전력시장의 운영규칙 제정 및 감독관리)

- 지방의 경제주관 部委(발전계획 작성, 발전지표거래의 확정)

- 발전개혁위원회(가격과 관련된 독점행위 감독)

안전 및

환경보호

- 전력감독관리위원회(안전 및 환경보호 검사)

- 건설부(전력시설 건설에 대한 안전관리)

- 안전감독국(전력사업의 안전에 대한 예비평가)

- 질량감독관리총국(화력발전공장의 보일러,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감독)

- 환경보호 部委(오염물 배출 검사)

- 지방 경제주관 部委(화력발전공장의 에너지 절감을 감독)

기업관리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유자산에 대한 관리)

- 재정부(기업의 재무제도 감독관리)

- 중앙조직부(중앙기업의 주요 지도자의 임면)

등 여러 部委에 분산되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력사업의 심사비

준과 가격책정에 대한 관리권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자산

에 대한 관리권을, 전력감독관리위원회는 시장과 안전에 대한 감독관

리권을, 성급 정부의 경제 주관 部委(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혹은 경제무

역위원회)는 발전에 대한 계획지표를 관리하였다.

<표 2> 전력산업의 주요 규제기관의 기능

주: 국무원에서 제정한 관련 部委의 ‘3정방안’과 관련 部委의 설립에

관한 문서를 정리

독점산업의 개혁과정은 여러 部委 간의 행정권력의 재배치 과정이

등 舊공업지역발전략(老工業基地) 지도 팀의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의 기후변화 대처, 에너지

절약과 오염감소업무 지도팀의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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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격은 部委 이익의 재분배 과정에서의 게임 과정이다. 여러 部委

간의 이익은 상호 배타적이어서 Olson이 말하는 ‘상호배타적 집

단’(Olson, 2006; 王俊豪, 2012: 9에서 재인용)이다.

전력산업의 규제권한의 배분이 불합리하고, 部委 이익의 충돌과 서

로 다른 部委의 규제목표의 충돌로 인하여 개혁정책의 집행은 합심하

지 못하고, 효과적인 집행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개혁의 신뢰도를 낮추

었다. 部委의 권한배분이 불합리하고, 部委간 이익충돌이 명확한 체제

하에서 전력체제개혁은 여러 部委에서 관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

은 현상이 발생하였다(王俊豪, 2012: 9).

이로 인하여 어느 部委도 최종 정책결정을 하지 않고, 업종관리 部

委들이 따로따로 행동하며, 部委이익이 팽창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정

책 충돌도 있었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省의 구

체적인 제도가 지방을 봉쇄하고 계획체제의 기초를 강화하였다. 동시

에 산업 이익집단이 주관 部委를 포획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는

데, 특히 정부관료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산업 이익집단들이 사익추구

를 추구하는 것이 결합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이익공동체를 형성

하게 되었다(王俊豪, 2012: 10).

개혁의 집행이 무질서해지면서 각 주체들은 개혁에 대한 적극성도

부족하고, 문책도 부족하여 部委 이익의 쟁탈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

게 되었다.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에 유리한 개혁정책이 제대로 진

행되지 못하고, 개혁의 동력도 사라지게 되었다(王俊豪, 2012: 10).

(3) 중국 규제기관의 구조설계

중국의 규제기관의 제도설계는 규제기능의 분권, 규제산업의 범위

확정과 규제권한의 부여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또한 일부 특수한 제

도적 특성으로 인하여 중국의 규제기관의 구조설계는 더욱 어렵다(陈

剑, 2012: 22).

가. 규제의 종적인 권한부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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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규제이론에 따르면, 만약 지방정부가 더 많은 문책권한이

있으면 지방의 분권형 규제기관은 현지의 조건에 근거하여 자신들에게

더 적합한 규제조치를 설계하여 규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중

국은 정치적으로 중앙집권적․경제적으로 분권된 국가이며, 지방정부

관료들의 승진은 주로 GDP 경쟁을 통해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

방분권형 규제기관은 피규제 기업과 연합하려는 동기가 더욱 커져 소

비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줄 수 있다(陈剑, 2012: 22).

나. 규제기능의 분권 문제

고전적 규제이론에 따르면, 분권을 통해 기능분권형 규제기관은 규

제기관의 포획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각 규제

기관 사이에는 기능 구분이 불분명한 문제가 존재하여(王俊豪 等，

2008), 중복하여 감독하거나 혹은 감독하는 기관이 없는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陈剑, 2012: 2에서 재인용).

다. 규제산업의 범위 문제

중국은 규제기관의 관리 범위를 정할 때 산업의 특성과 관리능력

등 제약요인 외에도 각 이익집단과의 게임 영향도 고려한다. 중국에서

‘3망융합’의 힘든 과정은 전형적인 사례이다. 2010년 1월부터 국무원 상

무위원회는 3망융합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결정한 이후 텔레비전, 라

디오 방송국에서 IPTV를 정리하고, 통신 분야에서 불법접속을 정리하

는 등 3망융합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자주 발생하여 3망융합 추진 속도

가 매우 느렸다. 그 원인은 공업정보화부와 (구)광전총국에서 각각 인

터넷망과 통신망, 방송망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

익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한 측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

다. 3망융합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기관의 융합도 필요하다

(张昕竹 等，2011; 陈剑, 2012: 22에서 재인용).



- 139 -

그러나 현실에서 각 이익집단은 또 새로 융합된 규제기관을 누가

주도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 3망융합 전략을 제기한지 오래되었

지만 규제기관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에 머물러 있다(陈剑, 2012: 22).

(4) 중국 규제정책의 제정과 집행

중국의 규제정책의 제정과 집행은 구체적인 규제정책 모형을 선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규제정책의 균형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각 규제정책 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빈곤집단의 이익을 특별히 고려해

야 한다. 만약 공공사업의 개혁 과정에서 빈곤집단의 이익이 침해를

받으면 빈곤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꼭 필요하고, 이런 보호정책

을 주동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빈곤 감소에 도움이 된다(陈剑․夏大

慰，2010; 陈剑, 2012: 22에서 재인용).

중국은 오랫동안 높은 복지를 실행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점차 공

공사업을 개혁하기 시작하였고, 개혁의 주요 목적은 효율을 높이는 것

으로 형평성을 다소 소홀히 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보편적 서비스

와 경쟁도입’, ‘접속율과 지불 가능성’의 균형을 잡으려면 더욱 세심하

게 고려해야 하며, 효율을 제고하는 전제 하에서 빈곤집단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陈剑, 2012: 22).

전체적으로 중국의 공공사업 규제개혁은 체계적인 사업(戚聿东․柳

学信，2008; 陈剑, 2012: 23에서 재인용)으로 현재의 제도에 적합한 규

제체계를 설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구실로 규제개혁을 늦출 수

없다. 구체적인 개혁 과정에서 상층부의 설계도 고려해야 하고, 규제관

리와 체제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꾸준한 개선을 통해 정부와 시장의

규제체계와 기구의 설치를 개선하여 미래에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설립

하는데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张昕竹，2010; 陈剑, 2012: 23에서 재인

용).

(5) 중국 규제 모형의 재구축 및 집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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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심 거버넌스는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리기제로 현대사회 공공사

무의 다양성과 복잡성, 동태적인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고, 사회의 다

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조절하고 협력하여 규제개혁의 분석 틀을 제

공한다. 이는 중국의 규제개혁을 수정하는 경로가 될 수 있다(宋敏․杨

慧, 2012: 31).

현재 중국의 규제개혁의 부족한 부분과 현실적인 모순에 근거하여

다중심 거버넌스 이론과 규제 원칙에 근거하면 중국의 규제개혁의 방

향은 입법기관, 사법기관, 규제기관(정부), 피규제자, 대중(소비자) 등

다원적인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중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

는 것이다. 그 핵심 목표는 다양한 주체간의 위탁-대리인 관계를 중심

으로 안정적인 게임 틀을 구축하고, 각 주체간의 이익을 조정하여 정

부와 규제기관을 효과적으로 제약하여 유리한 거버넌스 환경을 만들어

야 한다(宋敏․杨慧, 2012: 31-32).

<그림 2> 정부규제의 다중심 거버넌스 모형

출처: 宋敏․杨慧(2012: 32)

규제 거버넌스 모형의 재구축은 규제개혁의 핵심 내용이다. 다양한

규제 거버넌스 모형에서 규제권력의 배치는 다양한 규제과정을 생성한

다. 중국의 특수한 제도로 인하여 중국의 규제 거버넌스 모형의 기본



- 141 -

특징과 자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고, 이런 결함은 이미 경제, 정치, 법

률, 사회, 문화전통 등 제도들과 서로 결합되고 제약한다(宋敏․杨慧,

2012: 32).

그 어떤 개별적인 개혁조치로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경제, 정치, 법률, 문화 전체에서 깊이 있는 개혁을

진행하고, 동시에 규제 자체의 결함을 수정해야만 규제 거버넌스 모형

을 재구축할 수 있으며, 정부규제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공익을 지킬

수 있다. 정부규제의 다중심 거버넌스는 중국의 규제개혁과 발전목표

이자 방향이며, 그 과정은 험난하고 장기적인 과정이다. 이를 실현하려

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宋敏․杨慧, 2012: 32).

가. 정부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정부기능을 규범화함

정부규제는 주로 시장실패로 인하여 발생한다. 정부규제의 필요성

에 대하여 植草益(1992)은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자원배

분의 저효율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공평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

부기관에서 법적인 권한으로 허가와 인가 등 수단으로 기업의 서비스

의 양과 질 등 관련 행위를 규제한다.”고 설명하였다(宋敏․杨慧, 2012:

32에서 재인용).

만약 시장에서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고, 충분한 취

업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며, 환경

을 보호하는 동시에 각 집단에게 동등한 발전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규제는 필요 없다. 그러나 현실 경제사회에서 이상의 목표에 대하

여 시장은 실현하기 어렵고, 시장실패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때문에

정부규제는 현실사회에서 필요하며, 시장경제가 성숙하고 발전하는 제

도적 보장이다(宋敏․杨慧, 2012: 32).

그러나 정부규제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규제제정과 집행과정에서

규제자는 이익집단의 영향 하에 자신의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려고 하

고, 이로 인해 규제실패가 발생한다. 시장기제와 정부규제는 모두 단독

으로 역할을 발휘하기 어렵고,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경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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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계를 넘어가면 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양자 사이의 경

계를 합리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관건이다

(宋敏․杨慧, 2012: 33).

나. 관련 규제입법 개선

“권한 부여가 없으면 권력이 없다.” 현대 법치 사회에서 어떤 권력

의 행사든 모두 법적으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법률규범은 규제기관

에 권한을 부여하고,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과 최고 권위의 법률로 정부와 규제기관의 집행에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宋敏․杨慧, 2012: 33).

규제입법을 추진하고, 입법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다

중심 거버넌스 모형의 역할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법치가 요구하는

것은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유재량권의 행사를

통제하는 것이다.” 규제입법을 통해 법률의 형식으로 정부 규제기관의

목표, 업무절차 및 권력을 확정하고, 규제기관이 법적인 틀 안에서 법

에 따라 규제기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규제개혁의 본질은

법치화의 발전과정으로 법률관계의 조정과 법률제도의 혁신과정이다.

때문에 규제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규제개혁의 기초로 삼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규제하도록 한다(宋敏․杨慧, 2012: 33).

다. 규제과정에서의 사법기관의 지위와 역할 강화

“사법은 사회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규제 영역에서 사법심사는 사

후감독으로 입법기관의 사전심사와 상호보완적이며, 공동으로 규제권

력을 견제한다. 이는 다중심 거버넌스 모형에서 필수적이다. 규제기관,

피규제기업과 소비자와 달리 사법기관은 전체 규제과정에서 이익집단

과 독립적이며, 외적인 감독역할을 한다. 때문에 사법기관은 규제과정

에서 감독, 심사하는 역할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宋敏․

杨慧, 201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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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법권 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정부규제의 다중

심 거버넌스를 형성하려면 규제권력에 대한 사법심사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해야 한다. 사법심사를 통해 사법기관이 규제입법, 규제집행 행위

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피규제기관과 사회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에

합리적인 법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宋敏․杨慧, 2012: 33).

라. 정부 규제기관의 개혁

규제기관은 다중심 규제 거버넌스 체계에서 중요한 주체로 규제 과

정에서 국가의 권력을 통해 피규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행정간섭과

경제통제를 진행하며, 규제기관의 자원과 강제력을 이용하여 피규제자

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중국의 규제는 현재 대다수

영역에서 정부 部委인 동시에 규제기관으로서의 감독관리 기능을 행사

하며, 행정능력의 충분한 발휘가 규제의 효과와 직결된다. 때문에 한편

으로 정부의 규제능력을 높여 “선치(good governance)” 정부를 수립하

고,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규제기능의 전환을 강조하여 다중심 거버넌

스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규제권력의 집행을 감독하고 경제하며, 심지

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성과를 높여야 한다(宋敏․杨慧, 2012:

33).

마. 성숙한 기업과 소비자 주체 양성

정부규제는 관련 이익집단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주체들

이 서로 게임을 하는 과정이다. 규제 주체의 특징과 영향이 규제의 효

율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규제 대상의 특징과 행위도 규제의 효율

에 영향을 준다. 피규제기업과 소비자는 비록 정부에 비하여 약자의

지위에 있지만 전체 게임과정에서 참여 주체로 효과적인 게임을 진행

하는데 중요한 역량이 된다(宋敏․杨慧, 2012: 34).

상호독립적이고 상호견제하는 규제기관, 기업 이익집단과 소비자

이익집단간의 게임은 규제에서의 게임 균형을 형성하기 때문에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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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제대상의 존재는 독립적인 규제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

다. 규제 과정에서 중국의 피규제 대상은 독립성이 약한 기업 이익집

단이고, 대기업 집단과 대항할 수 있는 소비자 조직도 없다. 이는 게임

균형에 심각한 영향을 주며, 규제의 효율을 낮춘다. 이런 상황에서 피

규제 대상의 관점에서 규제효율을 높이려면 다중심 거버넌스 모형에서

여러 주체들이 효과적으로 게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독립적이고

강하며, 성숙한 기업과 소비자 주체를 양성해야 한다(宋敏․杨慧, 2012:

34).

2. 중국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 규제개혁

1)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

(1) 개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上海自由贸易试验区,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FTZ)는 중국정부가 2013년 8월 22일에 국무원

의 비준을 거쳐 9월 29일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2014년 12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원래의 28.78km²에서 120.72km²로 확장하였다. 여기

에는 상하이 外高桥保税区, 外高桥保税物流园区, 洋山保税港区,上海浦东

机场综合保税区 등 네 개의 세관 특별 감독구역과 金桥开发片区, 张江

高科技片区, 陆家嘴金融片区가 포함된다.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전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

区总体方案」)에서는 자유무역구 운영에서 다섯 가지 조치를 제시하였

다.49)

49) 百度百科.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Retrieved from

http://baike.baidu.com/link?url=J8pu-ObVp-IBNNvYaObUFvw6Cn6THzwUBvh0AIomRnS

vZXWeQwaJq3OLzKEdXuXLjrnO8lqXsWxgTvr7fMpVf1D9WNhzWQL-kddvUzqYEYJd0ti

xl2oxwbzLoQf1i7LYPF1LjBQuiwhXL86Zznywd3RnsyA8tseAntgqrnnQdo_sgFZ4ofqWfm0T

fMmK1bFI#8_1 (검색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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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의 기능 전환

국제적 무역투자체계에 어울리는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정부의 관리

를 사전심사비준에서 사업 중, 사업 후의 감독으로 전환한다.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권익 보장기제를 도입하며, 투자 주체의 공

평한 경쟁을 보장한다.

나. 투자영역 확대

금융, 수상운수, 상품무역, 문화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 개방한다.

Negative list management mode를 도입하여 글로벌 상품투자 관리제

도를 수립한다. 해외투자 관리 모형을 개혁하여 자유무역구 내의 투자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무역발전 방식 전환

무역의 새로운 방식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국제무역의 결

산 중심(国际贸易结算中心)으로 키우고, 기업이 국내외 무역을 함께 진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외 무역의 일원화 발전을 실현한다. 국제운

수업 서비스 능력을 키운다.

라. 금융영역 개방

금융제도를 혁신하고, 자유무역시험구에 어울리는 외환관리체계를

수립하며, 국가간 융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금융서비스업은 조건이 되

는 민영자본과 외국자본 금융기관에 전면 개방하고, 금융시장 상품을

혁신하도록 격려한다.

마. 법적 보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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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는 자유무역구의 개혁을 지원하고, 시범 과정에서 제도적

보장을 해결하도록 한다. 상하이시는 지방 입법을 통해 상응한 시범구

관리제도를 구축한다.

(2) 정책

가. 인민폐 자본사업 개방

자유무역시험에서 금융관련 정책은 금리의 시장화, 외화의 자유로

운 교환, 금융업의 대외개방, 금융상품 혁신, 항구 밖의 업무 등이 포함

된다. 이런 개혁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상해시는 현재

자유무역구 내에서의 인민폐 자본사업의 개방을 신청하고 있다.

나. 세수혜택

자유무역구 내의 기업과 개인주주가 비화폐성 자산의 대외투자 등

자산재조직 등으로 인한 자산평가에서 증가된 부분은 5년 내에 소득세

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수우대정책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

였다. 그러나 「방안」은 세수개혁과 국제적 관례에 따라 이윤 이전과

세수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 하에서 외국의 주식투자와 항구 밖

의 업무 발전에 유리한 세수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 무역 영역에 대한 규제 모형의 혁신

자유무역구는 “1선을 점차 완전하게 개방하고, 2선을 안전하고 효율

적으로 관리하며, 자유구역 내의 화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규

제 모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1선’이란 국경선을 뜻하고, ‘2선’이란 국

내시장과의 분계선, 즉 자유무역자유무역구의 공간적 분계선을 말한다.

규제 모형에서 1선 규제는 사람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기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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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역 등 사업만 진행한다. 특히, 세관은 단지 화물의 집중, 분류, 전

자감시 등을 진행함으로써 자유무역구 내의 사람과 화물의 이동에 편

의를 제공한다. 외국에서 자유무역구로 들어오거나 자유무역구에서 외

국으로 나가는 물건은 관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자유무역구에서 국내

의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물건은 관세를 징수한다.50)

라. 관련 조례 제정

2014년 9월, 국무원은 자유무역구 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

운조례」(「中华人民共和国国际海运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

가조례」(「中华人民共和国人证认可条例」), 「염업관리조례」(「盐业

管理条例」),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자동차산업발전정책」(「汽车产业发展政策」), 「외상투자 민용항공

업규정」(「外商投资民用航空业规定」)에서 규정한 외국투자자들의 관

련 자질에 대한 요구와 주식제한, 경영범위 등 진입조치를 완화하고,

외국투자자들이 염업, 고속철도, 석유, 해운 등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

록 하였다.51)

(3) 행정조치52)

첫째, 서비스업에서 은행업, 통신업무, 공연매니지먼트, 교육기관 등

예전에 폐쇄적이던 업종들을 자유무역구에서 기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자본과 민영기업에 개방하였다. 금융서비스에서는 외국금융

50) 百度百科.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 Retrieved from

http://baike.baidu.com/link?url=J8pu-ObVp-IBNNvYaObUFvw6Cn6THzwUBvh0AIomRnS

vZXWeQwaJq3OLzKEdXuXLjrnO8lqXsWxgTvr7fMpVf1D9WNhzWQL-kddvUzqYEYJd0ti

xl2oxwbzLoQf1i7LYPF1LjBQuiwhXL86Zznywd3RnsyA8tseAntgqrnnQdo_sgFZ4ofqWfm0T

fMmK1bFI#8_1 (검색일, 2015.01.01).
51) 网易财经. (2014). 上海自贸区允许外商进入高铁等领域 概念股迎机遇. 「网易财经」,

2014.09.28. Retrieved from http://money.163.com/14/0928/12/A77REOB200254IU4.html (검

색일, 2015.01.02).
52) 吕雯瑾. (2013). 上海自贸区总体方案出炉 六领域扩大开放. 「腾讯财经」, 2013.09.27.

Retrieved from http://finance.qq.com/a/20130927/016472.htm (검색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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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외국자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자본과 외국금융

기관들이 공동으로 중외합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

유무역구 내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중국은행들이 오프쇼어(offshore) 뱅

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항운서비스에서 중외합자, 중외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의 외자

주식 비율을 완화하였다. 중국기업이 소유하였거나 혹은 주식을 통제

하고 있는 비5성급 치적선으로 대외무역 컨테이너를 상하이 항구와 국

내의 다른 항국 간에서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자본이 국제

선박 관리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온라인 정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서 외국자본기업이

일부 통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자본기업이 게임과 오락시

설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 주관 部委의 내용심사를

통과한 게임시설은 국내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법률서비스, 신용조사, 여행사, 인재중

개서비스, 투자관리업무, 공사설계 및 건축서비스의 개방을 확대하였다.

자유무역구는 중외 변호사사무소간의 합작을 모색하고, 외국인이 신용

조사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외합자 여행사의 설립,

중외합자 인재중개기관, 주주제 외자투자회사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자

유무역구 내에 있는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건축회사가 상하이시의 중외

연합 건설 항목을 도맡을 때 건설항목의 중외 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화서비스에서 자유무역구는 외국자본의 공연 매니지먼트 기

업의 주식비율 제한을 없애고,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공연 매니지먼트

기업이 상하이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외국투자자가 단

독으로 오락시설을 설립하여 자유무역구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자유무역구는 또 중외합작 교육양성기관을 설립할 수 있

고, 중외합작 직업기술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투자자가 단

독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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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해당 지역 내의 기업이 자유무역구 지정 이전의 8,000여 개에

서 2만여 개로 증가하였다. 외국자본의 진입과 관련하여 1,000여 개의

심사비준 항목이 있던 것이 Negative list management mode를 도입한

이후 190개로 줄어들었고, 2014년에는 또 139개로 줄어들었다.53)

둘째, 2014년 7월 22일, 자유무역구에 첫 외국자본병원인 Artemed

Hospital을 설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해당 병원은 독일의 Artemed

Group과 홍콩에 등록된 银山资本有限公司(유럽자본)가 투자한 것으로

홍콩과 대만을 제외한 외국자본이 중국에 설립한 첫 외국자본병원이

다. 「사회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관한 약간의 의견」(「关于加快

社会办医的若干意见」)에서는 “조건이 허락되는 외국자본은 상하이 자

유무역구 등 특정 구역에서 독립출자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발표한 ‘신31조’(新31条)에서는 또

외국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할 때 최저투자금액과 영영연한 제한을 취

소하였다. 상무부는 또 관련 부처와 함께 베이징, 상하이 등 7개 도시

에서 외국자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54)

셋째, 2014년 12월 26일, 상무부부장 高虎城은 광둥, 톈진, 푸지엔

세 곳에 상하이와 같은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

인 구역을 발표하였다. 이 세 지역은 면적이 각각 116km², 120km²,

118km²이고 모두 “자유무역시험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

는 또 국무원법제판공실이 상무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진행하는 이

세 지역의 개혁조치에 관한 법률규범의 조정은 2015년 3월 1일에 시작

하여 3년 동안의 시범기간을 갖는다고 발표하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시

험구 설립 과정을 고려할 때, 이 세 지역은 2015년 3월 1일전에 설립

될 것으로 예상된다.55)

53) 陈二厚. (2014). 李克强考察上海自贸区时强调: 打造改革新高地. 「财新网」, 2014.09.19.

Retrieved from http://china.caixin.com/2014-09-19/100731292.html (검색일, 2015.01.02).

54) 相惠莲. (2014). 外资独资医院落地上海自贸区 多地将开放. 「财新网」, 2014.07.23.

Retrieved from http://china.caixin.com/2014-07-23/100707864.html (검색일, 2015.01.02).
55) 林金冰. (2014). 新自贸区选址敲定 上海自贸区扩围. 「财新网」, 2014.12.26. Retrieved

from http://finance.caixin.com/2014-12-26/100768601.html (검색일,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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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반독점법 시행

(1) 반독점법 제정 취지

중국은 1987년부터 국유기업 개혁을 시작하여 기업 경영자주권의

이양에서부터 책임경영, 임대경영, 공사제(公司制)의 실행, 현대기업제

도의 수립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비록 30년 동안 국유기업 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현재도 적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다. 사회 각계가

주목하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못하고, 효율이 낮으며56), 국유자산

이 유실되는 등 문제 외에도 국유독점기업의 복지성 부패, 소비자 권

익의 훼손 문제 등도 심각하다. 통일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국유기업

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을 분할하여 민간자본이 독점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郑鹏程, 2012: 223).

2007년에 제정한 「반독점법」은 처음으로 경쟁법을 국유기업에 적

용함을 명시하였다. 이 법의 제7조는 “국유경제가 통제 지위에 있는 업

종은 국민경제와 국가안전과 관련된 업종으로 법에 따라 전문적으로

영업하고 판매하는 업종이다. 국가는 국유기업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

제활동을 보호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한 업종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경영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엄격히 자신을 단속하며, 사회 대중

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통제적 지위와 전문영업 지위를 이용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경영자의 경영행

위와 상품, 서비스의 가격에 대하여 법에 따라 규제하고 조절․통제하

56)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통계평가국 국장인 孟建民은 중국총회계사협회 제3회 이사회에

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004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181개 중앙기업에 대하여

자산평가를 진행하던 중 40개 기업의 총자산이 10% 이상 손실되었고, 40개 기업의 총자

산 손실이 20% 이상이었다. 이런 기업들은 기업이 크지도 못하고 강해지지도 못했다.

2004년 국유자산위원회에서 181개 중앙기업에 대한 재무회계심사보고에서 120개 기업의

상당부분의 재무 상황이 재무회계보고에 들어가지 않았고, 30개 기업의 재무회계가 불완

전하며, 13개 기업의 재무회계보고 내용이 실제와 맞지 않으며, 13개 기업의 재무회계보고

에 기술적인 문제 있음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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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비자의 이익을 지키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고 규정하였다

(郑鹏程, 2012: 223).

이 법을 제정한 이유에 대하여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全国人大常委会 法制工作委员会) 연구실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

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성격과 국민경제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

전을 위하여 국민경제의 명맥과 국가안전과 관련된 업종, 예를 들어

전력망, 철도망, 물공급, 가스공급, 열공급망, 원거리 천연가스, 석유 수

송관 등 기초시설은 중복 건설과 여러 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

으며, 자연독점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법에 의하여 전문 영업과 판매

하는 업종인 담배, 소금 등은 보통 국가에서 설립하거나 국가에서 기

업의 주식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런 기업은 숫자가 많지 않고,

경쟁이 부족하며, 국가에서 경영행위를 규범화 시킬 필요가 있다(郑鹏

程, 2012: 223-4).

우선, 이상의 기업들은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생산․경영하

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동시에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 가능성이 크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이상의 행위에 대하

여 국가는 법률과 규범을 제정하여 관련 제도로 제지해야 한다(全国人

大常委会法制工作委员会经济法室编, 2007: 34; 郑鹏程, 2012: 224에서

재인용).

(2) 반독점법 문제점

이 조항만 보면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연구실에서 제

공한 입법 이유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를 실행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사회주

의 기본원칙과 시장경제의 결합이다.”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는 “공유

제를 주체로 하고, 여러 소유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로 사회

주의 기본경제제도의 핵심은 “공유제를 주체로 하는 것”이다(黄范章,

2008; 郑鹏程, 2012: 22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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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에서 국유경제의 합법적인 경영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세계에서 어떤 국가든 국가의 독점이나 국유기업을 법

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비록 사유화 수준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도 국

유기업 자체를 반독점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郑鹏程, 2012:

224).

그러나 반독점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과 연결시켜보면 반독점

법에서 국유기업과 반독점법에서의 기타 규범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반독점법의 입법목적은 독점을 반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

이지 경쟁을 반대하고, 독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비교법의

관점에서 볼 때도 반독점법에서 국유경영자를 보호하는 국가는 없다

(郑鹏程, 2012: 224).

이런 규정은 집행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입법자가 고의로 국유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국유기업의 독점행위 남용에 핑계

를 제공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필자는 이런 규정을 삭제하고, 마스트리

히트조약 제86조 제2항처럼 경쟁중립 원칙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반독점법」의 규정은 국유기업을 기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반

독점법을 적용해야 한다. 반독점법을 국유기업에 동등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기본원칙에 어기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회주의 시장

경제체제에 더 부합된다(郑鹏程, 2012: 224-5).

일부 학자들은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가 시장경제와 결합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핵심 부분인 공유제경제를 시장경제와 결합하는 것

으로 이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공유제경제의 기초에서 시장경제의 필수

부분인 미시경제기초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黄范章, 2008). 여

기서 ‘필수적인 미시경제 기초’는 국유기업을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규칙의 제약을 받게 하는 것이다(郑鹏程, 2012: 225).

현실에서 국유기업에 공평하게 경쟁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시

급하다. 중국의 자연독점 업종은 국유기업이다. 자연독점 업종은 어느

국가에서든 막론하고 모두 반독점법의 중점 규제대상이다. 미국의 반

독점법이 지방정부에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시정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지방정부의 많은 제한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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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두 자연독점 업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에서 공기업

에 대한 제한은 주로 통신, 우정, 교통 등 자연독점 영역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미국의 지방정부와 유럽연합의 공기업은 모두 반독점법, 특히

현대 반독점법의 중점적인 규제대상이 된다. 중국의 경우도 공기업은

반경쟁행위를 실행하는 주체이다(郑鹏程, 2012: 225-6).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0～2004년에 조사한

5,525건의 각종 반경쟁행위 사건에서 공기업과 독점경영 자격을 갖춘

기업(절대 다수는 국유기업)이 4,027건을 차지하여 전체 반경쟁 사건의

73%를 차지하였다(白让让, 2008; 郑鹏程, 2012: 226에서 재인용).

반독점법이 국유기업에 대한 규제는 주로 국유기업이 지배적 지위

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데 집중된다. 자연독점 업종의 감독관리

당국은 해당 업종의 경쟁에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반독점 집행기관

과 산업규제기관 간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郑鹏程, 2012: 226).

(3) 국유기업에 관한 반독점법 개선 방향

외국의 경우도 각자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조건 하에서 형성되었

다. 중국은 어떤 방법으로 업종분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각계가 의견의 차이를 보인다. 사람들은 입법기관이 「반독점법」을

제정할 때 반독점 집행기관과 업종감독기관의 관계를 정돈하길 기대했

다. 2006년 「반독점법」의 1차 심의 때 당시의 반독점법 초안의 제44

조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독점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행정규범의

규정에 따라 관련 部委 혹은 감독관리 기관에서 조사․처리할 때 해당

규정을 따른다. 관련 部委나 감독관리 기관이 본 법에서 규정한 독점

행위를 조사․처리하지 않으면 반독점 집행기관에서 조사․처리한다.”

이런 규정은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이 우선 관할권을 가짐을 설명한다.

그러나 2007년 2심 때 초안은 수정되었다. 초안의 부칙 제56조는 “본

법에서 규정한 독점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행정규범에서 규정한

관련 部委나 혹은 감독관리 기관에서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면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그러나 「반독점법」이 출시될 때 2심 초안의 부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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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는 삭제되었고, 반독점 집행기관과 업종 감독관리 기관 간의 관계

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았다(郑鹏程, 2012: 244).

학계는 대부분 단일 권력 모형을 찬성한다. 즉, 새로 설립된 반독점

집행기관이 반독점 권력을 행사하고,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이 반독점

영역에서의 역할을 배제한다. 이런 관점의 주요 이론적 근거는 Stiglitz

의 ‘산업조직 이론’ 중의 ‘포획 이론’이다. 규제 이론은 “규제는 흔히 산

업의 자체적인 경쟁을 통해 오고, 규제의 설계와 실행은 주로 규제 받

는 산업의 이익을 위해 봉사를 한다”(Stiglitz, 1996; 郑鹏程, 2012: 244)

고 본다.

“규제기관은 신뢰할만한 관료정치 성격이 있지만 정치선거를 할 만

한 잠재력은 없다. 만약, 규제기관에서 범위가 명확한 직책이 있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규제산업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Stiglitz, 1996). 규제

기관과 피규제 산업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감안하여 학계는 대부분 규

제기관을 규제기관이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단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郑鹏程, 2012: 245-6).

이론 주장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반독점 집행

기관과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이 각각 반독점권을 사용하는 것은 이유

가 있다.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과 반독점 집행기관은 각자 장단점이

있다(郑鹏程, 2012: 246).

첫째,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은 반독점 집행기관보다 더 많은 통제

권을 장악하고 있다. 반독점 집행기관은 행위의 위법성을 평가하고, 업

종의 감독관리 기관은 도매와 영세가격, 이윤배분, 투자, 기업의 영업경

영 범위 등 조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

둘째,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이 장악하고 있는 전문지식은 흔히 반

독점 집행기관보다 많다. 이런 차이는 세 가지 원인 때문인데 우선 규

제는 업종의 특성이 있고, 반독점 집행기관은 그렇지 않다. 다음, 규제

자와 피규제 기관은 장기간 연계를 갖고 있지만 반독점 집행기관은 그

렇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은 연속적으로 데이터

를 수집하고, 더 많은 전문 인력을 갖고 있다. 반독점 집행기관이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가격차별, 가격제한, 통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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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대한 제한과 같은 질적인 사례를 처리하는데 익숙하고, 약탈식

정가, 전입 정가와 같은 양적인 증거에 기초한 사례를 처리하는데 익

숙하지 않다. 그러나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은 이와 반대로 매우 구체

적인 규정을 제정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한 사건을 단속하는데 익

숙하다.

셋째, 감독관리를 수행할 때 적시성에 있어서 반독점 집행기관은

합병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후규제를 진행한다. 반대로 규제자는

공공사업의 가격 확정이나 혹은 업종규제의 제정 등 사전규제를 진행

한다. 이런 적시성의 차이는 서로 다른 규제효과를 가져온다.

반독점과 규제정책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통하여 “비록 전체 과정

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았지만 반독점으로 규제를

대체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또한 반독점 조치와 규제가

함께 존재하면 감독제도의 일치성을 훼손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가 공

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사례에서 그들의 상호보완성을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포획될 가능성을 줄이고, 분업을 통해 자체의 업

무에 집중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기관(규제기관과 반독점 집행기관)

을 개입시켜 사전규제와 사후 반독점 정책을 구분하여 ‘은폐행위’를 줄

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 감독기관에 태그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다(Laffont & Tirole, 2001; 郑鹏

程, 2012: 246에서 재인용).

또한 한 국가의 반독점제도는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제정된다.

뉴질랜드에서 통일된 규제 모형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뉴질랜드가

4,000만의 인구를 갖고 있고, 영토도 비교적 작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모든 반독점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가능했다(Berry & Evans, 2003).

중국은 대국으로 정치경제 조건이 뉴질랜드보다 훨씬 복잡하다.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보다 크기 때문에 만약

반독점 집행과 업종 규제를 하나의 기관에서 책임지면 그 기관의 규모

가 너무 방대하여 관리하기 어렵다(王晓晔, 2006; 郑鹏程, 2012: 246에

서 재인용).

더 중요한 것은 업종독점 문제를 규제할 때 흔히 수많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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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문제와 연결되지만 반독점 집행기관은 많은 전문기술 인원을 확

보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업종 규제기관의 기술과 정보의 수집․처

리에서 더 큰 우세를 갖고 있다(郑鹏程, 2012: 246-7).

때문에 업종의 규제기관과 반독점 집행기관 간의 관계를 처리할 때

규제산업의 반독점 문제는 여전히 업종 규제기관에서 책임지고, 반독

점 집행기관은 비규제 산업의 반독점 문제와 규제를 완화시킨 산업의

반독점 규제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피규제 산업에서 가격차별,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 행위가 비교적 보편적이고, 이런 경쟁

제한 행위는 업종의 규제기관에서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업종의 규

제기관은 해당 업종의 반독점 규제권한에 대해서는 업종의 감독관리법

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권한만 행사하도록 한다. 즉, 법으로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은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에서 관할

하도록 한다. 만약, 법률에서 반독점법을 정용한다고 명시하였으면 업

종의 감독관리 기관에서 규제하지 못한다(郑鹏程, 2012: 247).

비록, 법률에서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에서 반독점 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더라도 해당 권한의 집행에 대하여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왜냐하면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은 部委 보호주의가 심각하기 때

문이다.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에 대한 감독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법기관의 감독으로 법원에서 감독관리 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사법심사를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독점 집행기관의 견제이

다. 이론적으로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에 대한 사법감독은 사법판결이

이해하기 쉽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되며, 법관들이 문제에 대한 고려도

더 전면적으로 문제를 고려하여 업종의 감독관리 기관이 발견하지 못

한 부분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Schwartz, 1954; 郑鹏程, 2012:

247에서 재인용).

때문에 반독점 소송제도 특히 개인소송제도가 비교적 완비된 국가

의 경우 이런 감독관리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 보면 중국은 소송을 싫어하는 국가이고, 사법제도도 완전하지 못하

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치 않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기를 더 선호한다. 때문에 만약 업종의 감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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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반독점 기능에 소홀하고, 반독점 집행기관에서 대체하면 업종

의 권력남용행위를 감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제도설계에서 반드

시 세심함 검토가 있어야 하고, 두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郑鹏程, 2012: 247-8).

자연독점 업종에 대해서는 분업과 상호협조가 겸비된 반독점 모형

을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은

‘강한 독점자, 약한 규제자’의 상황에 놓여있다. 대부분의 독점산업은

“경쟁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권

위적인 독립 규제자”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업종 규제

기관은 원래의 업종 주관 部委에서 분리되거나 합병 혹은 개편된 것으

로 이중 ‘기생’ 환경에 있으며,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거나 규제 집행에

대한 직무유기가 자주 발생한다(白让让, 2008; 郑鹏程, 2012: 248에서

재인용).

때문에 반독점 집행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유

기업에 대한 반독점법의 규제는 구조적 규제를 중시해야 한다. 유럽연

합의 경쟁법은 국유기업에 대하여 행위남용규제에서 구조적 남용규제

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국유기업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데

자연독점 업종, 창의성 기업 외에도 군수산업, 석유기업 등도 포함된다.

국가자본은 또 경쟁영역에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 각종 호텔, 오락시

설 등에도 투자한다. 최근 국유자산의 가치유지와 가치증가를 위하여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였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현재 국유자

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136개의 중앙기업 중 70%의 기업들이 부

동산과 관련되어 있었다. 그중에서 땅을 위주로 투자한 기업이 16개였

고, 보조로 부동산에 투자한 기업은 80여 개였다. 2009년 상반기 주요

도시의 땅 거래 총액이 10위권에 든 땅 매매에서 60%를 중앙기업이

사들였다. 국유기업은 일정한 수준에서 집값을 높이는 추진자가 되었

다(刘丽靓, 2010; 郑鹏程, 2012: 248에서 재인용). 부동산, 호텔, 여관,

오락시설은 모두 경쟁 업종으로 국가경제의 안전과 관련되고 국가의

민생과 연관된다. 국유자본이 이런 업종에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

유도 법적인 근거도 없다. 또한 법적으로 민간자본은 독점업종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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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지만 국유자본은 경쟁업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국가자본

이 민간자본과 이익다툼을 하는 것을 시장진입에서 차별로 볼 수 있다

(郑鹏程, 2012: 248-9).

때문에 통일시장57)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실패 이론

에 근거하여 국유자산의 투자를 경쟁법에 따라 구조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58) 시장기제가 역할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시장에 맡기고, 국유

자본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59)(郑鹏程, 2012: 249).

일부 국유기업들이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일정한 우대정책을 제공하거나 혹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국유기

업이 이런 우대정책이나 보조금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반독점

법으로 국유기업을 규제할 때 재무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

으며, 재무투명성제도를 제정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郑鹏程, 2012: 249).

57) 統一市場은 시장장벽을 없앤다는 의미다. 즉, 지역이기주의를 없애고, 지역간 장벽을 없

앤다는 것이다.
58) 시장실패는 비록 경제학 이론이지만, 이 이론은 법률 원칙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유럽

연합의 경쟁법은 이 이론을 따르는데 예를 들어 외부성 이론으로 국유자산의 투자영역을

제한한다.
59) 2010년 1월, 17일, 국무원 판공청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관한 통지」(「关于促进房地产市场平稳健康发展的通知」)에서 처음으로 “국유대기업의 부

동산 투자행위를 규범화한다.”고 발표하였다. 3월 18일 오후,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기자

회견을 열고 16개 부동산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앙기업 외에 78개의 다른 분야의 중앙기

업이 자체 소유의 토지에 대한 개발과 이미 실행하고 있는 항목 등 단계적 사업을 끝낸

이후에는 부동산 업무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하였다. 중앙기업이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하

는 것은 시장실패의 원칙에 부합된다. 그러나 현재 중앙기업이 부동산 시장에서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은 중앙 부동산 기업이 사회책임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국가

보장성 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국가에서 부동산 기업을 설립하여 보장성 주택과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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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본의 최근 규제개혁 추진 전반

1. 아베노믹스 3대 정책

□ 제2차 아베 정권의 기본정책

○ 제2차 아베 정권은 2013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일본재

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을 각의에서 결정했음.

- 경제재생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내각에 ‘일본경제재생본부’를 설치했으며,

산하에 ‘산업경쟁력회의’를 설치했음.

- 일본경제재생본부는 ①대담한 금융정책, ②기동적인 재정정책, ③민간투

자 활성화를 위한 성장전략을 3대 정책으로 추진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

서 탈피하고 고용과 소득확대를 목표로 제시.

[그림 37] 아베노믹스 주요 내용과 목표

출처: 임준환·황인창·이혜은(201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CEO Report, p.3.

○ ‘대담한 금융정책’: 2013년 1월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은 디플레 조기탈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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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하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내세우며 물가안정 목표치

를 2%로 제시했으며, 4월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년간 2% 물

가상승을 실현해야 한다며 금융완화에 착수했음.

○ 두번째 화살 ‘기동적 재정정책’: 2013년 1월에 13조엔 규모의 ‘일본경제재

생을 위한 긴급 경제대책’을 결정했음.

- 이들 정책은 수요측면을 직간접적으로 자극해 경제활성화를 달성하기 위

한 것이었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세번째 화살로 ‘민간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을 내세웠음.

○ 아베 정권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경제재정자문회의’, ‘일본경제재생

본부’가 담당하고 있음.

-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경제대책을 강구하고 성장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목

적으로 내각에 이를 기획, 입안, 종합정리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일본경

제재생본부’를 설치했음.

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일본경제재생본부

산업경쟁력회의

⦁거시경제정책 사령탑
è중장기적 경제재정 관련 방침 책정⦁구성:총리(의장), 각료5명, 민간4명, 일은총재⦁설치근거: 내각부설치법
일본경제재생본부

종합과학기술회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

⦁규제완화 등 검토⦁전문가로 구성⦁설치근거: 내각부설치법

⦁과학기술정책을 기획입안 및 조정⦁구성: 총리(의장), 관계각료, 유식자⦁설치근거: 내각부설치법

⦁연금·의료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안 검토⦁유식자로 구성⦁설치근거: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

⦁미시경제정책의사령탑
è경제재생위한성장전략검토⦁구성:모든각료(본부장:총리)⦁설치근거: 내각부설치법

⦁경영자·경제전문가의성장전
략 구체적 방안 제안⦁구성:경제부처각료,민간유식
자등17명(의장:총리)⦁설치근거: 일본경제재생본부
결정

일본은행

[아베노믹스]

(미시정책) (거시정책)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사령탑]

(세개의화살)

연계

연계

연계

연
계

[그림 38] 아베정권의 경제정책 및 컨트롤타워

출처: みずほ総合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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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 이러한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은 2013년 6월 각의에서 결정된 ‘경제재정운

영과 개혁 기본방침’(일본재흥전략)으로 집약되었음.

- 일본재흥전략은 ①산업재생, ②4대 전략시장(건강·의료, 환경·에너지, 인

프라, 농업·관광) 육성, ③대외 경제전략으로 구성되었음.

- 성장전략은 향후 10년간 명목GDP 성장률 3%, 실질GDP 성장률 2%를 실

현하고, 10년 뒤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을 150만엔 이상 늘린다는 목

표를 내세웠음.

- 이를 위한 대책으로, 첫째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국가전략특구를 도입하

기로 했으며, 둘째 국제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으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참가 등을 제시했으며, 셋째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과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며, 넷째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기로 했음.

○ 2013년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규정한 아베 총리는 성장

전략 관련 9개 법안을 제출, 성립시켰음.

- 제정법률: 농산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제정 2013. 11. 15), 산업경쟁력강화

법(제정 2013. 12. 4), 국가전략특별구역법(제정 2013. 12. 7), 농지중간관리

사업추진법률(제정 2013. 12. 5)

- 개정법률: 전기사업법(개정 2013. 11. 13), 약사법(개정 2013. 11. 20), 재생

의료 안정성확보법률(제정 2013. 11. 20), 약사법 및 약제사법(개정 2013.

12. 5),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개정 2013. 12. 5).

○ 2014년 1월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을 책정했음.

- 향후 3년간 실시할 규제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실시기한, 담당대신을 명

시했음.

- 또한 생산성이 높은 설비에 대한 투자촉진에 세제조치를 마련했으며, 의

료분야의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 신설, 전력소매 참여 자유화 등 30개 

법안을 2014년 정기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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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4년 6월에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 미래

를 향한 도전‘을 각의에서 결정했음.

- 구체적으로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을 높일 것, 일본의 매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 국민 1인당 수입을 늘릴 것을 제시했음.

- 이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저항이 강한 고용, 의료, 농업분야에서 규제 ‘암

반’을 개혁하겠다고 했음.

- 첫째, 의료분야에서는 혼합의료 적용확대를 제시했음.

- 둘째, 고용분야에서는 성과주의와 잔업수당 폐지가 논의되었음.

- 셋째, 산업분야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제기되었음.

- 넷째, 농업분야에서는 농업협동조합 개혁이 제기되었음.

10대 개혁 개혁 추진 방향

기업거버넌스 강화
기업의 중장기적인 수익성,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다

공공·준공공적 자금 운용 개정
디플레이션 탈피를 전제로 운용개정을 통해 성장
에 투자하고, 일본경제에 공헌해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한다

산업의 신진대사와 벤처 가속 세계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벤처를 창출한다

법인세 개혁
일본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
기 위해 법인세 개혁에 나선다. 수년 내에 20%대
까지 인하를 목표로 2015년부터 인하를 시작한다

이노베이션 추진 및 로봇혁명 이노베이션 추진 및 로봇혁명, 여성 활약 촉진, 외

국인재 활용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도 생

산성과 생산력을 확보한다

여성 활약 촉진

외국인재 활용

근무형태 개혁
일본에서 노동관행의 불투명성 해소와 대일 직접
투자 촉진에 기여하도록 예측가능성이 높은 분쟁
해결시스템을 구축한다

공격형 농림수산업 추진
생산조정 개정, 농협·농업위원회 등 개혁을 포함한 
농정개혁을 추진하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
한다

건강산업 활성화, 헬스케어서비
스 제공

건강·예방서비스를 확대하며, 재생의료분야에 투자
를 활성화시킨다

출처: 首相官邸(2014). アベノミクス：更なる改革の断行(2014年11月), p.4.

[표 16] 아베 정권의 개혁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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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베정권의 규제개혁

□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 개요 

○ 2013년 1월 11일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시책의 하나로 ‘잠

재력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개혁’을 내세웠음.

- 일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경

제활동환경을 지향하면서 대담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개혁회의를 설치해 일본경제재생본부, 산업경쟁력회의 및 경제재정자문

회의와의 연계 하에서 디플레이션 탈피, 경쟁력 강화, 다양하고 유연한 노

동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에너지·환경, 건강·의료 등의 개별분야에 관한 

조치를 조속하게 검토하기로 했음.

- 또한 금융기관의 출자규제의 완화, 발전소 설치시 신속한 환경평가, 의료

기기·재생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수정 등 관련법안 정비, 오픈데이터 

추진 등의 결정사항을 착실하게 추진하기로 했음.

○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총리 자문기관으로 ‘규제개혁회의’를 2013년 1

월 설치했음.

- 설치근거는 내각부본부조직령과 규제개혁회의령.

- 사무는 경제에 관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총리의 자문에 따라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규제의 위상개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심의할 것, 이와 관

련된 사항에 관해 총리에게 의견을 진술할 것 등임(조직령 제31조).

- 조직은 15명 이내의 위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규제개혁회의령 제1

조), 위원과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총리가 임명함(회의령 제2조).

- 규제개혁회의는 사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설명 등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회의에서 요청할 경

우 총리는 관계부처에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음(회의령 제5조).

○ 규제개혁회의는 위원회, 전문위원,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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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모토유키(岡素之) 스미토모상사(住友商事) 고문(相談役)이 의장을 맡

고 있으며, 위원은 대학교수 5명, 기업인 7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등 

14명임.

- 이들 위원은 건강·의료, 고용, 농업, 투자촉진, 지역활성화 등 5개 워킹그

룹에 4~6명씩 배치되어 있음.

- 워킹그룹 가운데 지역활성화 워킹그룹 이외의 워킹그룹에 2~5명의 전문

위원이 선임되었음.

- 규제개혁추진회의는 2015년 1월 말까지 매달 1~3회 열려 2년간 모두 40

회 개최되었으며, 워킹그룹도 매달 1~3회 정도 열리고 있음.

규 제 개 혁 회 의

⦁정령에 의거한 총리 자문기관
⦁민간 유식자 위원 15명으로 구성
⦁본회의 산하에 5개 워킹그룹 설치

   핫라인

대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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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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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규제개혁 추진 구조

    출처: 内閣府(2014). 内閣府: 組織・業務の概要 2014, p.53.

○ 규제개혁회의는 2013년 3월 내각부에 ‘규제개혁 핫라인’을 설치했음.

- 기업으로부터 규제개혁 신청서를 접수해 관련부처에 검토를 의뢰한 뒤,

답변을 공개하고 규제개혁회의에 보고하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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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건수는 2013년부터 3월 말부터 2014년 11월 말까지 3,350건이었으며,

이중 관련부처에 1,585건의 검토를 요청해 12월 중순까지 1,497건을 공개

했음.

○ 공청회 개최

-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

렴했음.

- 2014년 3월 25일 ‘개호·보유사업의 경영관리 강화와 동등한 지위(equal

footing) 확립’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회의자료와 동영상을 홈페이

지를 통해 공개했음.

□ 규제개혁 추진방향

○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은 전국, 지역, 기업 등의 단위로 유형화 가능.

○ 전국단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에서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추진하

고 있음.

- 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을 중점분야로 선정해 추진

- 관련 법률은 전기사업법, 농산어촌 재생가능에너지법, 약사법, 재생의료

안전성확보법률, 약사법 및 약제사법이며, 이와 별도로 농업분야 규제개

혁 관련법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농지중간관리사업추진법 등이 

있음.

○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일본 국내외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관련 법률에는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재생의료안정성확보법률, 농업경영

기반강화촉진법, 농지중간관리사업촉진법률 등이 있음.

○ 기업단위 규제개혁은 특정기업에 규제 특례조치를 실시해 혁신과 시장활

성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임.

- 관련 법률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이며, 동법은 사업재편 지원, 산업혁신기구 

기능,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재생지원, 기업단위 규제개혁 등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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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본의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규제 개혁

□ 일본재흥전략의 5대 중점분야

○ 2013년 6월 각의에서 결정한 일본재흥전략에서는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을 제기했음.

○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음

규제개혁 중점분야 분야별 규제개혁 조치사항

건강·의료

(23개 규제개혁 조치)

- 재생의료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제개혁, 의료 ICT화 추진

- 일반 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정비

보육

(14개 규제개혁 조치)

- 보육원 사업에 주식회사 및 NPO 진입 확대

- 사업소 내 보육시설 조성요건 및 인가 보육소 설치기준 완화

에너지·환경

(74개 규제개혁 조치)

-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에너지 현지생상과 현지소비 추진

-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저탄소 사회 및 순환형 사회 추진

고용

(4개 규제개혁 조치)

- 직업 유형별 정규직 고용규정 정비

- 노동파견제도 재검토

창업

(27개 규제개혁 조치)

- 리스크 자금공급을 통한 기업 및 신규 비즈니스 창출

- 인프라 정비 및 개발 관련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및 확대

- 국민의 편리성 확보, 사업 효율화 및 저비용화로 최적의 비즈

니스 환경 정비

출처: 内閣府(2013). 規制改革実施計画(2013.6.14)

[표 17] 분야별 규제개혁 조치사항

□ 일본재흥전략 개정판의 중점분야

○ 2014년 6월 발표한 ‘일본재생전략 개정 2014’에서는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건강·의료, 고용, 창업·IT, 농업, 무역·투자 등을 제기했음.

○ 특히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강한 농업, 의료, 고용에서 규제 ‘암반’ 제거를 

선언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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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규제개혁 사례

1. 국가전략특구

□ 국가전략특구 추진과정

○ 2013년 6월 민주당 정권의 종합특구를 보완하는 국가전략특구 설치를 각

의에서 결정

○ 2013년 12월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이 성립했으며, 이에 의거해 ‘국가전략

특구자문회의’를 설치했음.

○ 2014년 2월 각의에서 ‘국가전략특별구역기본방침’을 결정.

○ 2014년 3월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특구 6곳을 지정.

□ 국가전략특별구역법 제정

○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은 2013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일부 규정은 2014년 

4월부터 시행.

○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

는 동시에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점형성을 촉진한다는 시점에서 정부가 

인정한 국가전략특별구역에서 규제개혁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가전략특구에 관한 제안 가운데 구조개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구조개혁특구로 지원

□ 국가전략특구의 특징

○ 이미 2002년에 고이즈미 정권에서 ‘구조개혁특구’를, 2011년 간(菅)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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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종합특구’를 선정한 바 있음.

○ 이들 특구는 지자체, 기업, NPO 등의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방식을 채용했으며, 일본경제에 영향을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반면 국가전략특구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

○ 관련부처장(담당대신), 관련 지자체 장,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국가전략특

구회의에서 계획을 책정한 뒤, 관계부처장을 배제한 총리 자문회의에서 

특구를 인정하는 방식임.

[그림 40] 국가전략특구 지정지역 및 개요

출처: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국가전략특구 선정

○ 특구는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을 가리키며, 대담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고자 함.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인 세번째 화살의 주축이며, 이번에 지정된 특구 6곳

은 각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도쿄권, 칸사이권, 효고현 야부시, 니가타시,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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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지정.

□ 국가전략특구 규제 특례조치

○ 국가전략특구로 인정될 경우, 규제 관련 특별조치가 적용됨.

○ 금융지원: 벤처기업 등이 선구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출자금의 이

자를 지원

○ 세제지원: 설비투자 감세, 연구개발 감세, 고정자산세 특례 등을 적용.

국제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거점
(도쿄권)

의료 등 이노베이션 거점,
신분야 인재지원(칸사이권)

창업 위한 고용개혁 거점
(후쿠오카시)

대규모 농업개혁 거점
(니가타시)

중산간지역 농업개혁 거점
(야부시)

국제관광 거점
(오키나와현)

용적률과 도시계획에 관한 규제 특례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 등의 인허가 절차 일원화)

명확한 고용조건

국제의료 거점에서 외국의사의 진찰, 
외국간호사의 업무 해금

병상 규제 특례를 통한 병상의 신설 및 증설 인정

농업위원회와 기초지자체의 업무 분담

농업생산법인 요건 완화

입국 절차 신속화, 비자요건 완화

[특구별 프로젝트 목표] [실시가 예상되는 규제개혁의 예]

[그림 41] 국가전략특구의 규제개혁 개요

출처: 首相官邸(2014). アベノミクス：更なる改革の断行(2014年11月), p.10.

□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비판

○ 아베 정권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지역재생을 내세우며 전략특구를 도입

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략특구를 선정했음.

○ 이에 지방보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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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국가전략특별구역법의 규제 특례조치

출처: 김은지(2014). 일본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지

역경제 포커스》8(7), p.7.

2. 기업실증특례제도, 그레이존 해소제도

□ 개요

○ 기업단위의 규제개혁으로 2014년 1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규

정하고 있음.

-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는 과소투자, 과잉규제, 과당경쟁이 산업경쟁력 약

화요인으로 인식, 신규사업 관련 규제개혁, 사업재편 지원, 산업혁신기구,

중소 벤처기업 창업 및 재생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서 규정한 신규사업 관련 규제개혁은 기업실증특례제도와 그레이

존 해소제도를 의미함.

○ 그레이존 해소제도

- 그레이존 해소제도란,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분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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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심하고 신분야 진출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토대로 

하여 사전에 규제적용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임.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

를 조회한 뒤, 관련부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해 답변을 받음(제9조).

○ 기업실증특례제도: 기업 단위 규제제도

- 기업실증특례제도란, 기업 스스로가 규제가 요구하는 안전성 등을 확보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기업 단위로 규제의 특례조치

를 적용하는 제도임

- 기업의 기술력 등을 감안하여 전국 일률적인 규제개혁을 선도함과 동시

에 산업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등의 확보․향상을 동시에 지향함

- 산업경쟁력강화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규제 특례조치를 제안하면, 관련부

처장이 협의해 특례조치를 마련, 안전성 등을 확보 조치를 포함한 사업계

획 인정을 통해 규제 특례조치 이용을 인정함(제8조, 제10조, 제14조, 제

15조).

그레이존 해소제도

사업자가 소관부처장에게

규제적용 여부 조회 요청

사업소가 소관부처장에게

규제 특례조치 제안

소관부처장이 규제 적용 여부 답변

소관부처장을 통해

조회결과를 사업자에게 답변

소관부처장과 담당부처장의 협의를

거쳐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조

치 정비

정비된 특례조치를 포함한 사업계획

을 소관부처장에게 제출, 인정을 신청

인정 후, 사업 시작

※특례조치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 예정

미적용시

사업 시작

적용받는 경우

안정성 확보조치와
함께 규제 특례조
치 제안 가능

기업실증 특례제도

ê

ê

ê

ê

ê

ê ê

[그림 43]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기업실증 특례제도 개요

출처: 経済産業省 홈페이지(2015년 1월 8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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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기업실종 특례제도 운영현황

신청건수
(사업자수)

검토결과 답변
(사업자수)

검토중
(사업자수)

그레이존 해소제도
19건 (20) 17건 (18) 2건 (2)

중소기업 10건 (10) 9건 (9) 1건 (1)

기업실증 특례제도
6건 (10) 5건 (9) 1건 (1)

중소기업 2건 (4) 2건 (4) 0건 (0)

합계
25건 (30) 22건 (27) 3건 (3)

중소기업 12건 (14) 11건 (13) 1건 (1)

출처: 経済産業省(2014年10月3日)

[표 18] 그레이존 해소제도 및 기업실증 특례제도 신청상황(2014.1.20 ~ 9.30)

□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용기의 선진적 검사방법 도입 사례

○ 신청사업자: 반도체 제조 기업, 가스용기 검사 중소기업(3 사업자)

○ 신청내용 및 결과

- 용기보안규칙의 특례조치를 통하여 초고순도 가스용기의 재검사(외관검

사 및 내압검사)에 대해서 현행법령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초음파검사 등

의 검사방법 도입을 가능하도록 함

- 이 특례조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관계 성령에 규정됨. 

○ 의의

-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초고순도 가스용기의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을 대폭 줄임

-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내 제조업 서브체인 유지에 기여. 보

안성능 향상을 통하여 고용주나 주변 주민의 안심, 안전 확보에 기여

□ 새로운 타입의 수소탱크 도입을 통한 연료전지 지게차 실용화 사례

○ 신청사업자: 지게차 제조 기업

○ 신청내용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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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보안규칙의 특례조치를 통하여 연료용기로서 현행법령에서는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염가이면서 탑재적성이 높은 금속제 수소탱크가 활용 가

능하게 됨.

- 이 특례조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한 관계성령에 규정됨.

○ 의의

- 연료전지 지게차는 북미에서는 이미 4,000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

본에서는 한정적 조건 하에서 2대가 실증실험 중이며, 이 조치에 의해 일

본에서 연료전지 지게차의 실용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면서 공장이나 물류현장에서 CO2 배출량 

삭감을 통하여 저탄소사회 실현에 기여.

□ 운동기능 유지 등 생활습관병(성인병) 예방을 위한 운동지도 조회 사례

○ 신청사업자: 휘트니스클럽

○ 조회내용 및 결과

- 의사의 지도, 조언을 받아서 휘트니스클럽에서 소속 직원이 운동지도를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가 의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

는 여부에 대한 조회.

- 조회 결과 의사의 지도, 조언에 따라서 스트레치, 머신트레이닝 방법을 

가르치는 행위 등의 의학적 판단 및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 내의 

운동지도를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의의

- 의료와 연계한 신뢰성이 높은 민간건강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정비.

- 생활습관병(성인병) 예방을 통해서 건강장수사회 실현에 기여.

□ 혈액의 간이검사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건강관련 정보 제공 조회 사례

○ 신청사업자: 간이혈액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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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내용 및 결과

- 이용자가 스스로 채혈한 혈액에 대해서 간단한 검사를 하여 이용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자기채혈 하는 행위, 사업자가 혈

액검사의 결과를 통지하는 행위 등이 의사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의료업’

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조회.

- 조회결과, 이용자가 자기채혈 하는 행위는 ‘의료업’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

인되었음. 그리고 사업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는 행위에 더하여 정밀 검

진을 받도록 권하는 행위도 ‘의료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 비상시 자동주행기능이 있는 자동차의 도로주행 조회 사례

○ 신청사업자: 자동차 제조 기업

○ 조회내용 및 결과

- 운전자가 주행 중에 갑자기 병이 발생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

우에 자동주행기능을 활용하여 도로 갓길 등에 안정하게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긴급갓길정지시스템(소위 데드맨장치)에 대해서 현행법령에 근거한 

보안기준 적합성 여부 조회.

- 조회결과, 긴급갓길정지시스템은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에서 규정하

고 있는 가속장치와 제동장치 등에 해당한다는 것과, 장치의 배치에 관한 

정의규정 등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

○ 의의

- 자동주행기능의 하나인 긴급갓길정지시스템의 도로 주행실증이 가능해짐

- 고도기술의 자동주행기능을 갖춘 자동차 실용화를 가속화시킴.

- 운전자의 오작동방지, 고령자 운전지원 등을 통하여 운전자만이 아니라 

보행자나 시민도 안전한 교통사회 실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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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세 인하

□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기업 유치를 내세우며 2015년부터 법인세

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대로 낮출 방침임.

○ 세계 최고수준인 35.64%(도쿄 기준)에 이르는 일본의 법인세는 경기부양

과 잠재성장률, 외국기업의 투자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이에 아베 정권은 법인세 실질세율을 인하해 성장 위주 법인세 구조로 전

환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

○ 법인세 인하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반면, 재원 확보방안

이 불투명하고 법인세 납부대상이 전체기업의 30%에 불과해 경제활성화

에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음.

[그림 44] 일본의 법인세 실질세율 변화 및 주요국 비교(단위: %)

주) 주요국 명목 법인세율은 2012년 기준.

출처: 조경엽·허원제(201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p.16.

□ 법인세 개혁 방향

○ 이에 집권여당은 법인세율 인하와 적자기업에도 부과하는 외형표준과세 

강화 등 재원확보방안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했음.

- 국세인 법인세율은 25.5%에서 23.9%로 낮추고 지방세인 법인사업세 가운

데 수익에 맞춰 과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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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세수 감소

증세
세
수

법인세 실질세율 인하

2년간 3.29%

외형표준과세 확대

결손액의 이월 공제제도 축소

할당 배당금의 비과세제도 축소

단계적 보충

출처: 朝日新聞(2014年12月31日)

[그림 45] 법인세 인하 및 재원마련 방안

- 대신 기업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외형표준과세를 강화해 자본금 1억엔을 

초과하는 기업의 세율을 2015년에 1.5배로 높이로 했음.

- 또한 적자기업에 대한 납세액 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주식 배당금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음.

4. 고용 관련 규제개혁

□ 고용개혁

○ 구직자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실현, 외국자본의 투자의욕 제고 

등을 내세우며 해고규칙의 명확화, 비정규직의 계속고용, 노동시간규제 적

용제외 등 고용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정부의 고용정책 전환

- 고용정책을 ‘고용유지형’에서 ‘노동이동지원형’으로 전환했으며, 노동이동

지원조성금 증액하고 있음.

- ‘다양한 정사원’의 보급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과 외국인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 여성 리더십 확대, 배우

자소득공제제도 개정,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확대.

- 고용개혁의 핵심은 해고와 노동시간 관련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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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014년 2015년

고용조정조성금 1,175억엔 545억엔
역전 전망

노동이동지원조성금 2억엔 301억엔

[표 19] 노동이동지원조성금 추이

□ 성과 및 향후 개혁방향

○ 민간영역의 움직임

- 노동시장의 활성화: 완전실업률 3.5%(2014년 11월)로 감소, 유효구입배율 

1.12배(2014년 11월), 임금상승률 월 +2.0% 이상, 하계상여금 +3.1%.

- 지역별 ‘다양한 정사원’ 도입: 유니클로(UNIQLO)는 집에서 가까운 매장

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지역정사원제도’를 도입, 1만 6000명이 정사원으로 

전환 예정.

○ 일본정부의 새로운 고용개혁

- 파견노동자 고용기한 폐지,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 중심으로 임금을 지불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의 도입 등을 추진

하고 있음.

- 또한 후생노동성은 고액 연봉노동자의 ‘잔업수당 폐지’(残業代ゼロ)를 추

진하고 있음.

- 그러나 사측은 사업 경쟁력과 다양한 고용형태를 주장하는 반면, 노조에

서는 불안정한 비정규노동자 양산하고 잔업을 늘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은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되었지만, 총선거에서 압승

한 자민당은 2015년 정기국회에 재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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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 민간투자 활성화 개요

○ 일본정부의 대응

- 1조엔 규모의 설비투자 감세 추진

- 부흥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 2014년 4월부터 실질 법인세율 2.4%

인하

□ 성과 및 향후 개혁방향

○ 설비투자의 회복

- 2013년 68조엔(전년대비 +4.9%), 2015년 목표는 70조엔

- 설비투자 감세 신청이 10개월간 10만건으로 증가(2014년 11월 기준)

- 기업에서 국내공장의 보강 및 증설: 마츠다의 건설기계공장 보강, 도시바

의 반도체분야에서 국내투자를 2,000억엔으로 증액

○ 일본정부의 새로운 개혁정책

- 성장을 위한 법인세 개혁: 수년 내에 법인세율을 20%대로 인하.

6. 금융·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 개요

○ 정부의 추진정책

-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도입

⦁연간 100만엔까지 신규로 투자한 주식과 투자신탁의 배당이나 매각수입에 부

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세를 최대 5년까지 면제.

⦁730만 구좌 개설, 총액 1조 7000억엔 매입(2014년 12월 기준).

- 정부 자문기관에서 공공·비공공 자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제언했음(2013

년 11월).

- 기업의 벤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 도입(2014년 4월 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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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의 확충 및 연장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소프트웨어 장착형 장치 포함)에 즉

시 상각과 세액공제로 지원.

⦁세액공제 이용가능한 법인 확대(자본금 상한을 3천만엔에서 1억엔으로 확대)

⦁자본금 상한 3,000만엔 법인에 세액공제비율을 추가(10%로 개정)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정비(2014년 5월 법개정)

[그림 46] NISA 구좌 및 구입액 추이

출처: ＮＩＳＡ投資５割増　未経験者の利用広がる《日本経済新聞》(2015.1.20)

□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민간의 움직임

- 130조엔 규모의 공적 연금 운영개정을 진행하고 있음: 일본정책투자은행

과 캐나다의 연금기금이 공동으로 인프라투자 결정(2014년 2월), 새로운 

주식인덱스(JPX닛케이인덱스400 등) 채용(2014년 4월)

- 지방자치단체가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창업지원 시작: 오사카부는 PR

활동,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사업계획 지원사업 실시(2,000명 이상이 

9,000만엔 출자)

○ 정부의 새로운 개혁정책

- 공적 연금의 운용자산 구성비율 개정(2014년 10월)

- 기업통치(거버넌스)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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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포트폴리오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국내 채권 35%(±10%) 60%(±8%)

국내 주식 25%(±9%) 12%(±6%)

외국 채권 15%(±4%) 11%(±5%)

외국 주식 25%(±8%) 12%(±5%)

[표 20] 기본 포트폴리오 개정

7. 의료분야 규제개혁

□ 혼합진료 확대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진료’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보험 진

료’(자유진료)를 함께 받는 것을 말함.

○ 문제는 ‘보험외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모든 진료가 자기부담이며, 이를 

‘혼합진료 원칙금지’이라고 부름.

○ 규제개혁회의에서는 ‘혼합진료 원칙금지’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인정

되는 대상을 확대할 방침.

- 환자의 편리성을 고려했음

- 환자의 요청을 받아 병원에서 신청 가능

- 혼합진료 의료기관은 하나의 치료에 대해 현행 10곳에서 향후 1,000곳으

로 확대

- 혼합진료 인정 심사는 3~6개월에서 기존 증상은 2주간, 신종 증상은 6주

간으로 단축

○ 후생노동성은 2015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2016년에 실시할 

예정임.

□ 일반의약품 인터넷판매 규제완화

○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일반의약품이 인터넷판매가 가능하도록 2013

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의사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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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소비자의 선택폭을 늘려 편리성을 향상하고, 인터넷을 경제사회의 

새로운 인프라로 정착시켜 새로운 산업창출과 혁신을 촉진.

□ 선진의료 하이웨이 구상

○ 환자가 조기에 안전하게 최첨단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암제, 재생의료,

의료기기 등 최첨단 의료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체제 구축.

8. 농업분야 규제개혁

□ 농지중간관리기구 

○ 2009년 리스방식으로 일반기업의 농업참여를 전면 자유화한 이후 4년간 

1,392개 기업이 리스방식으로 참여했음.

○ 2014년 3월부터 농지중간관리기구를 도입.

- 도입 이후 1개월간 39개 광역지역에서 기구가 발족했으며, 8개 단체가 발

족 예정.

- 향후 활발한 농지유동화가 기대되고 있음.

□ 농협개혁

○ 농협개혁은 규제개혁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에 대

한 저항이 강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농협개혁안

-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감사 및 지도권한을 축소해 지역농협의 

자율 확대.

-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림중앙금고(農林中金), 공제연합(共済連, 전농(全農)

등의 민영화 추진.

- 생산지의 브랜드 경쟁, 저렴한 농약판매 경쟁 촉진.

- 지역농협의 금융사업을 농림중앙금고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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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1
감사·지도권한 

폐지
농협중앙회

농림
금고
(저축
융자)

공제
연합
(보험)

전농
(농산물
판매)

광역(縣) 중앙회 등

지역농협
694단체

(농산물 판매, 금융 등
창구, ‘14년 10월 기준)

농가 461만 명
(2012년 조합원)

개혁2
민영화 검토

개혁3
농산물 판매

강화개혁4
농림중금에 
금융업 이전

전
국

광
역

기
초

출처: 朝日新聞(2015年1月21日)

[그림 47] 일본 농협의 구조 및 개혁안

○ 농협중앙회와 자민당 일부의원의 반대로 개혁은 정체상태

- 자민당에서는 농협개혁법안 검토 프로젝트를 구성해 재차 논의하고 있

음.

- 향후 아베 정권에서는 농협중앙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농협법개정안 제출

을 강행할 예정임.

9. 여성분야 규제개혁

□ 주요 규제개혁

○ 어린이집 확충 계획

- 2015년 3월까지 20만명분의 아동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2018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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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분 확충.

- 2013년 4월 ‘대기아동 해소 가속화계획’ 책정

○ 육아유업급부 확대

- 2014년 3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육아휴업 시작 이후 6개월

간 육아휴업급부 비율이 67%로 증가(기존에는 휴업 이전 임금의 50%이

었음).

- 육아휴업급부는 비과세, 육아휴업 중에는 사회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80% 정도 급부수준을 확보.

○ 여성 등용 상황 가시화

- 내각부 홈페이지에 1,232사(상장기업의 30%)의 데이터 공개.

□ 주요성과

○ 여성의 취업자수 증가

- 아베 정권 발족 이후 여성 취업자수가 84만명 증가.

- 2012년 12월 2,660만명에서 2014년 11월 2,744만명으로 늘어났음.

○ 기업에서 여성 관리직 및 임원 증가

- 관리직에서 여성 점유율이 2012년 6월 6.9%에서 2013년 6월 7.5%로 증가.

- 노무라신탁은행, 미즈호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혼다기술연구소 등에

서 여성임원 탄생.

□ 정부의 새로운 개혁방향

○ 2014년 7월 ‘방과후 아동종합계획’ 발표

- 2020년 3월까지 30만명분의 ‘방과후 아동클럽’ 확보를 목표로 내세움.

○ 국가전략특구에서 ‘외국인 가사지원인재’를 도입.

○ 유가증권보고서에 임원 여성점유율 기재 의무화: 2015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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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및 요약

□ 주요 규제개혁기관 및 위상

○ 일본에서 규제개혁은 총리 자문기관인 규제개혁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내각에서 ‘규제개혁실시계획’을 마련해 각의에서 결정한 뒤, 각 부처에 조

치를 요구하고 있음.

○ 내각부에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특명대신(장관)을 임명했음.

□ 규제개혁 방향성

○ 최근 규제개혁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규제개혁은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설정해 추

진하고 있음.

○ 즉 규제개혁은 성장전략으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주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내용

○ 아베 정권은 2013년 6월 ‘일본재흥전략2013’을 통해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건강·의료, ‚보육, ƒ에너지·환경, „고용, …창업을 제기했음.

○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건강·의료 23건, ‚보육 14건, ƒ에너지·환경 74

건, „고용 4건, …창업 27건의 규제개혁 조치를 발표했음.

○ 2014년 6월 발표한 ‘일본재생전략2014’에서는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건

강·의료, ‚고용, ƒ창업·IT, „농업, …무역·투자 등을 제기했으며, 이해관

계자의 저항이 강한 농업, 의료, 고용 등에서 규제 ‘암반’ 제거를 선언했음.



- 189 -

□ 주요 규제개혁 성과

○ 규제개혁을 포함한 성장전략으로 �실질GDP +2.9% 성장, ‚2014년 말까

지 주가 +65%, ƒ임금인상, „소액투자 1.7조엔, …취업자수 21개월 연속 

증가, 여성취업자수 아베 정권 출범후 75만명 증가, †소비지출 6년 말에 

증가율 1% 돌파, ‡기업의 경기상황판단지수(DI) 플러스 전환, ˆ외국인 

1,200만명 방문(2014년 1월~10월)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음.

○ 반면 고용, 농협, 의료 등에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강해 관련법안의 국

회상정이 지연되고 있음.

□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노력

○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첫째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

점으로 지정된 국가전략특구에서는 대담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고 있음.

○ 둘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

를 조회할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제도, 기업 단위로 규제 특례조치를 적용

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셋째, 금융·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공적 자금 운

용 확대,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확충,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정비 등을 추

진하고 있음.

○ 기타 법인세율 인하, 고용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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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맺음말

  본 연구는 호주, 독일, 스웨덴, 중국, 일본 5개국의 최근 규제개혁 사례들을 
주요 규제개혁담당 조직과 규제개혁 정책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호주는 기존의 재무부 소속의 OBPR을 2013년 9월 18일 총리직속으
로 개편하면서 새로이 OD(Office of Deregulation)을 신설하고, 현 호주총리 
체제하에서 행정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규제개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직개
편으로 규제개혁총괄기관인 OBPR과 OD는 연방정부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의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정치적·행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현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패러다임은 첫째, ‘위험’에 대한 관
리를 규제관리의 체제 내에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둘째로 
규제개혁의 성과 목표를 구체적인 비용으로 환산하여 각 규제담당기관에게 부
과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토록 하는 ‘규제비용절감목표제와 규제성과관
리제’ 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주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첫째, 규
제영향분석에서 위험평가를 내재화하고자 시도하는 것, 둘째, 규제개혁의 방식
을 종래 규제총량개혁(건수개혁) 방식에서 총비용절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셋째, Repeal day를 지정·운영하여 구체적인 규제비용절감효과를 보고하는 것, 
넷째로 총규제비용 절감을 개별부처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2015년 시행
을 목표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 성과관리 제도 등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
개혁 결과로서 호주연방정부는 2014년 2차례에 걸쳐 규제철폐일(Repeal day)
를 운영하면서 규제총비용 10억달러 감축을 2014년 목표로 제시하였는데, 3
월과 10월 두 차례의 규제철폐일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총 21억달러 이상
의 총규제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는 우선 규제개혁방향 및 내용은 연방내각에서 결정하
고 있으며, 독일규제개혁의 중심 조직은 연방수상청이다. 법률영향분석의 책임
기관은 법안 작성 소관부처이며 기타 주정부나 연기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독
일 규제개혁 관련 행정비용 및 이행비용 등에 대한 검증은 10인의 무보수 전
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위원회인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담당한다. 주요 규제개
혁 프로그램으로서 첫째, 신규법안에 대하여 법률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법령에 
기인하는 행정비용을 포함하여 이행비용(규제순응비용)을 측정하여 제시하도
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더 이상 행정부담이 증가하
지 않도록 행정부담지수(BKI) 측정을 통해 행정부담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세 
번째로, 더 이상의 행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2014년 12월 11일 규제비용
총량제(‘one-in, one-out’)제도 도입을 연방내각결정형태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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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6년 독일의 전체 법령에 기인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전
수조사를 시작하여 2011년 말까지 전체 행정비용의 25% 감축한 것으로 나타
났다.
  스웨덴의 규제개혁담당기구는 규제위원회로서 외부독립감독기구 및 규제전
담기구이며 영구 상설기구이다. 스웨덴의 규제개혁 방향성은 기업의 행정비용 
감소 및 사전영향평가의 질적 향상, 그리고 경제부문뿐만이 아닌 사회적 부문
과의 조화추진 등을 지향하고 있다. 보수당 정권의 집권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
공재정개혁/세제개혁/금융시장규제개혁/지방정부규제개혁시회보장개혁/교육개
혁/노동시장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규제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러한 노력
의 결과, OECD 및 서유럽 1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 높은 노동생산성 
증가,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 정부부채 비율 감소, 실질임금 증가 등의 경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우선 독립적인 규제기관 모형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별 
규제기관 모형이 서로 상이하고 한 분야에 여러 부처가 중복적으로 규제를 담
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규제개혁 방향성으로는 정부규제의 다중심 거버
넌스, 정부 部委간 경계의 합리적 조정 및 정부기능 규범화, 규제 관련 입법 개
선 및 규제기관의 목표․절차․권한 정립, 규제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지위와 역할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가격평가기구 자
격인증을 등록 전에서 등록 후 심사로 전환, 기업과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중
개수수료를 정리하고 법률적 근거 없는 사전 서비스 수수료 폐지, 중개서비스 
기관의 요금징수를 엄격히 규범화, 민영자본이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지역 폐쇄주의 및 업종 독점을 단속하여 공
정경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정과 행위를 축소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규제개혁
의 대표적 사례로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험지구를 들 수 있는데 은행업, 교
육기관 등의 서비스업에서 폐쇄적이던 업종을 외국자본과 민영기업에 개방하
였고, 항운서비스에서 중국과 외국의 합작, 국제선박운수기업의 외자주식 비율 
완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정보안전 보장 전제하에 외국자본기업의 일
부 통신업무를 허용하였고,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법률서비스, 신용조사, 여행
사, 인재중개서비스, 투자관리업무, 공사설계, 건축서비스의 개방 확대 등을 도
모하였다.
  일본은 총리 자문기관인 규제개혁회의의 제언을 바탕으로 내각에서 규제개
혁실시계획을 마련해 각의에서 결정한 뒤, 각 부처에 조치를 요구하는 규제개
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내각부에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특명대신
(장관)을 임명하고 있다. 일본 규제개혁 방향성은 최근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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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에 잘 나타나 있는 바, 규제개혁은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3년 6월 일본재
흥전략2013을 통해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건강·의료, ‚보육, ƒ에너지·환경, 
„고용, …창업을 제기했고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건강·의료 23건, ‚보육 
14건, ƒ에너지·환경 74건, „고용 4건, …창업 27건의 규제개혁 조치를 발표
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재생전략2014에서는 규제개혁 중점분야로 �건강·의
료, ‚고용, ƒ창업·IT, „농업, …무역·투자 등을 제기했으며, 이해관계자의 저
항이 강한 농업, 의료, 고용 등에서 규제 ‘암반’ 제거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규
제개혁노력에 따라 �실질GDP +2.9% 성장, ‚2014년 말까지 주가 +65%, ƒ
임금인상, „소액투자 1.7조엔, …취업자수 21개월 연속 증가, 여성취업자수 
아베 정권 출범후 75만명 증가, †소비지출 6년말에 증가율 1% 돌파, ‡기업
의 경기상황판단지수(DI) 플러스 전환, ˆ외국인 1,200만명 방문(2014년 1
월~10월) 등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요국 규제개혁의 동향을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최고 국정책임
자에 의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방향설정이 결정적인 모멘텀
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볼 수 있듯이 
특구 형태로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경제성장 거점으로서 집중적인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접근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국
가들이나 호주와 같은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규제개혁을 기업활동에 주어지
는 규제로 인한 비용부담, 즉 행정부담(administrative cost, administrative 
burden)을 줄여주는 데에 집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유럽의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이나 영국, 호주 등의 규제비용총
량제(One-In, One-Out)60) 또는 규제비용절감 목표제, 규제철폐의 날
(Repeal Day)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는 규제개혁을 통한 성장동력의 확충과 창조
경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규제개혁은 조직, 시스템 등 하드웨어 개선
의 문제인 동시에 사고방식과 문화의 개혁이라는 소프트웨어 개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개혁 사례들을 검토하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보다 부응하는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다양한 지혜를 배우기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60) 최근에 캐나다에서 실시되고 있는 One-for-One rule의 경우도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One-In, One-Out)와 

유사한 제도로서 규제비용을 감축하고자 하는 제도적 노력의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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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각국의 규제개혁 특징 요약

국가
1. 주요 규제개혁기관 

및 위상
2. 규제개혁 방향성

3. 주요 규제개혁 

프로그램의 내용

4. 주요 규제개혁 

성과

5.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노력

호주

- 연방정부의 규제개혁기

관 : 총리직속의 내각부 

소속의 OBPR과 OD

- 위상 : 2013년 9월 18

일 조직개편에 따라 기

존에 재무부 소속에서 

총리직속으로 개편되면

서 현 호주총리 체제하

에서 행정개혁의 핵심 

아젠다로 규제개혁이 

제시되었으며, 연방정부 

행정부의 수장인 총리

의 직속기관이라는 점

에서 강력한 정치적 행

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

으로서 위상이 높아짐

- 현 호주정부의 규제개

혁의 패러다임은 아래

의 두 가지로 요약됨

- 첫째는 ‘위험’에 대한 

관리를 규제관리의 체

제 내에 포함하여 적극

적으로 관리

- 둘째는 규제개혁의 성

과 목표를 구체적인 비

용으로 환산하여 각 규

제담당기관에게 부과하

고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보고토록 하는 ‘규제비

용절감목표제와 규제성

과관리제’  

- 규제영향분석에서 위험

평가의 내재화 시도 : 

호주정부의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OBPR의 규제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서 위험평가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 등 적극

적으로 위험을 관리하

고자 시도하고 있음

- 규제개혁의 방식을 종

래 규제총량개혁(건수

개혁) 방식에서 총비용

절감방식으로 전환

- Repeal day를 지정·운

영하여 구체적인 규제

비용절감효과 보고

- 총규제비용 절감을 개

별부처 차원에서 구체

화하기 위해 2015년 

시행을 목표로 규제개

혁 성과관리 제도를 추

진중에 있음

- 호주연방정부는 2014

년 2차례에 걸쳐 규

제 철 폐 일 ( R e p e a l 

day)를 운영하면서 

규제총비용 10억달러 

감축을 2014년 목표

로 제시하였는데, 3월

과 10월 두차례의 규

제철폐일 운영 결과 

보고에 따르면 총 21

억달러 이상의 총규제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됨 

- 두가지 측면에서 그 시사

점이 인정됨

- ① 규제개혁 및 관리와 

위험관리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바 연방정부가 규제

를 통해 지나치게 엄격하

게 위험을 관리할 경우 

새로운  투자를 위축시키

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

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반면, 규제개혁으로 위험

관리의 강도를 완화할 경

우 환경 및 작업장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사회

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가 큼. 이에 규제개혁 과

정에서 위험을 적절한 수

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국

가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

요한 과제로 보고 있음.

- ② 규제개혁을 개별부처

(규제자)의 기능으로 하

고 규제관리 및 개혁전담

기관(OBPR, OD)은 개별

부서의 규제개혁 활동 성

과관리를 실시하여 규제

개혁의 문화가 연방정부

내에 체화되도록 시도함

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

해하고 경제활성화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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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규제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개혁하고자 함.

독일

- ① 연방내각: 규제개혁

방향 및 내용은 연방내

각에서 결정

- ② 규제개혁 담당부서:  

현재 독일의 규제개혁

프로그램인 ‘행정부담완

화와 좋은입법’ 실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기능 

수행

- ③ 국가규범통제위원회: 

독일 규제개혁 관련 행

정비용 및 이행비용 등

에 대한 검증은 국가규

범통제위원회 담당

-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10인의 무보수 전문가

로 구성되는 독립위원

회로서 행정부담과 관

련한 자문기능 수행

- 규제개혁관련하여 EU 

집행위원회, 영국 및 네

덜란드 규제개혁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EU차원의 규제개혁을 

주도

- 독일 규제개혁의 주요 

목표는 기업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이를 위해 국민, 기업, 

행정부문에 발생하는 

행정부담 완화에 초점

- ① 법률영향분석

- 신규법안에 대하여 법

률영향분석 실시

- 법률영향분석에는 법령

에 기인하는 행정비용

을 포함하여 이행비용

(규제순응비용)을 측정

하여 제시하여야 함

- ② 행정부담지수 측정

- 2012년 1월의 행정부

담수준을 기준으로 더

이상 행정부담이 증가

하지 않도록 행정부담

지수(BKI)를 통해 관리

- ③ 규제비용총량제

- 더 이상 행정부담의 증

가를 방지하고자 2014

년 12월 11일 ‘one-in, 

one-out’제도 도입결정

- ① 행정부담 25%감

축

- -2006년 독일의 전체 

법령에 기인하는 행정

비용에 대한 전수조사

를 시작하였고, 2011

년 말까지 전체 행정

비용의 25% 감축

- 2012년 1월의 행정부

담수준을 기준으로 더 

이상 행정부담이 증가

하지 않도록 행정부담

지수(BKI)를 통해 관

리

- 현재 독일 연방정부가 추

진하는 규제개혁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궁극적으로 투자와 일

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

를 목표로 함

- ex) 행정부담지수 도입, 

이행비용 측정 및 제시, 

행정부담완화를 위한 관

련 법령 개정, 각종 절차 

간소화 등

- 기업의 신고, 보고의무 

등의 전자화, 신규 기업

설립자의 5년간 정보제공

의무면제 등 기업을 대상

으로 하는 각종 규제완화

조치 마련

스웨덴

- 규제위원회/ 외부독립

감독기구 및 규제전담

기구이며 영구 상설기

구

- 기업의 행정비용 감소 

및 사전영향평가의 질

적 향상/ 경제부문뿐만

이 아닌 사회적 부문과

의 조화추진

- 공공재정개혁/세제개혁/

금융시장규제개혁/지방

정부규제개혁시회보장

개혁/교육개혁/노동시장

개혁/

- OECD, 서유럽 1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경

제성장/높은 노동생산

성 증가/평균 가처분

소득 증가/정부부채 

비율 감소/실질임금 

- 공기업 규제완화 및 자유

화/공정정책 강화/무역정

책 규제개혁/노동시장개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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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중국

- 중복적 규제기관 

- 독립적인 규제기관 모

형을 취하지 않고 있으

며, 산업별 규제기관 모

형이 서로 다르며 중복

적임

- ※ 가령, 전력산업에 관

한 규제 기관은 국가발

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전력감

독관리위원회 등 여러 

部委(우리나라 부처)이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 

담당

- 지방분권형 규제기관이 

피규제 기업과 연합

- 각 규제기관 간 기능 

중복

- 정부규제의 다중심 거

버넌스 

- 정부 部委간 경계의 합

리적 조정 및 정부기능 

규범화

- 규제 관련 입법 개선 

및 규제기관의 목표․절
차․권한 정립

- 규제과정에서 사법기관

의 지위와 역할 강화

- 정부 규제기관의 개혁

으로 기능조정, 규제성

과 제고

- 정부와 시장의 규제체

계 정립 및 독립적인 

규제기구 설치

- 성숙한 기업과 소비자 

주체 양성

- 규제완화

- 가격평가기구 자격인증

을 등록 전에서 등록 

후 심사로 전환

- 기업과 행정심사비준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를 

정리하고 법률적 근거 

없는 사전 서비스 수수

료 폐지, 중개서비스 기

관의 요금징수를 엄격

히 규범화

- 민영자본이 기초시설과 

공공서비스 영역에 진

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

벽 완화

- 지역 폐쇄주의 및 업종 

독점을 단속하여 공정

경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정과 행위를 축소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지구(사례)  

- 은행업, 교육기관 등

의 서비스업에서 폐쇄

적이던 업종을 외국자

본과 민영기업에 개방

- 항운서비스에서 중국

과 외국의 합작, 국제

선박운수기업의 외자

주식 비율 완화

- 온라인 정보안전 보장 

전제하에 외국자본기

업의 일부 통신업무 

허용

-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 

법률서비스, 신용조

사, 여행사, 인재중개

서비스, 투자관리업

무, 공사설계, 건축서

비스의 개방 확대

-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

험지구(사례) 

- 정부의 기능전환, 행정의 

투명성 제고, 투자자의 

공평한 경쟁 보장

- 금융, 수상운수, 상품무

역, 문화 등 서비스 영역

을 확대 개방하여 해외투

자 유치

- 국내외 무역발전 방식 전

환

- 금융제도 혁신, 외환관리

체계 수립, 민영자본과 

외국자본에게 금융서비스

업 개방

- 상하이 시범구 관리제도 

및 법적 보장 개선

- 인민폐 자본사업 개방, 

세수혜택, 관련 조례 제

정

일본

- 총리 자문기관인 규제

개혁회의의 제언을 바

탕으로 내각에서 규제

개혁실시계획을 마련해 

각의에서 결정한 뒤, 각 

부처에 조치를 요구

- 내각부에는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특명대신(장

관)을 임명

- 최근 규제개혁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아베

노믹스)의 일환으로 추

진되고 있음

- 규제개혁은 금융정책,  

재정정책과 연계해 새

로운 성장전략으로 설

정해 추진하고 있음

- 아베 정권은 2013년 6

월 일본재흥전략2013

을 통해 규제개혁 중점

분야로 �건강·의료, ‚
보육, ƒ에너지·환경, „
고용, …창업을 제기했

음

-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

로 �건강·의료 23건, 

‚보육 14건, ƒ에너지·

환경 74건, „고용 4건, 

…창업 27건의 규제개

- 규제개혁을 포함한 성

장전략으로 �실질

GDP +2.9% 성장, ‚
2014년 말까지 주가 

+65%, ƒ임금인상, 

„소액투자 1.7조엔, 

…취업자수 21개월 

연속 증가, 여성취업

자수 아베 정권 출범

후 75만명 증가, †소

비지출 6년말에 증가

율 1% 돌파, ‡기업

- 대표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는, 첫째 

국제적인 경제활동의 거

점으로 지정된 국가전략

특구에서는 대담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창출을 추

진하고 있음

- 둘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자가 사업계획

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

를 조회할 수 있는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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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조치를 발표했음

- 일본재생전략2014에서

는 규제개혁 중점분야

로 �건강·의료, ‚고용, 

ƒ창업·IT, „농업, …무

역·투자 등을 제기했으

며, 이해관계자의 저항

이 강한 농업, 의료, 고

용 등에서 규제 ‘암반’ 

제거를 선언했음

의 경기상황판단지수

(DI) 플러스 전환, ˆ
외국인 1,200만명 방

문(2014년 1월~10

월) 등을 성과로 제시

하고 있음

- 반면 고용, 농협, 의

료 등에서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강해 관

련법안의 국회상정이 

지연되고 있음

이존 해소제도, 기업 단

위로 규제 특례조치를 적

용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를 추진하고 있음

- 셋째, 금융·자본시장의 활

성화를 위해 소액투자 비

과세제도, 공적 자금 운

용 확대, 중소기업투자촉

진세제 확충, 투자형 크

라우드 펀딩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기타 법인세율 인하, 고

용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

음


